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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에 한 보건․의료서비스 련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는 인권  건강권에 

기반을 둔 근이 이루어져야 함.     

 - 실제 노인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의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에 한 이해, 노인에 한 인식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노인을 한 

제도로 운 되기 힘듦.

 - 재 노인들의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기 의 종사자들을 

한 인권 교육이 발 하고 있지만 그 수 에 한 평가가 아직 미흡하고 건강권

에 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노인 보건․복지서비스에서의 노인건강권 보장 황을 이용자

의 측면의 조사와 련 인력의 인권감수성 검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상으로, 이 제도가 노인에 한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는 수 을 악해 보고 제도가 보건의료의 인권기반 근법을 고려하여 만들

어졌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함.  

2. 연구의 이론  배경

 건강권에 한 정의

 - 건강권은 WHO헌장(1946)에 처음으로 반 되었으며 그 이후 범 한 국제인

권 정서와 지역인권 정서에 확고하게 기입됨.

 - 건강권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한 권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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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증진시키는 범 한 사회경제  요인들을 포 할 

뿐 아니라 기 의 결정요인까지 그 정의가 확 될 수 있음. 

 건강권 평가 기  : WHO에서는 건강권을 평가하기 하여 네 가지 기 을 제

시하고 있음.

 - 이용성(Availabbility) : 공 보건  건강돌 기 , 건강돌 서비스나 로그램

을 양 으로 충분히 제공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근성(Accessibility) : 건강돌 기 , 돌 서비스나 로그램은 필요로 하는 사

람 구나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해야 함. 

   : 비차별성, 물리  근성, 경제  근성, 정보 근성 

  - 수용성(Acceptability) :  모든 건강기 과 건강서비스는 의료윤리를 수하고 

문화 으로 합해야하며 성별 연령별 요구에 민감해야 함.

 - 질(Quality) : 건강기 과 건강서비스는 과학 ·의학 으로 하고 질 으로 

우수해야 함.

 인권기반 근법 : 인권기반 근법은 인권을 하나의 보건의료 틀로 이용하려

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 인간존엄성 존 , 사회  약자에 한 심, 취약집단의 의료 근성 고려, 성별

향평가, 차별 없는 보건의료 로그램 설계  실행, 차별요인을 밝히기 한 

보건의료자료 분석, 보건의료정책  로그램의 개발에 참여, 교육받을 권리, 

시라큐사 원칙의 고려  

  

 인권감수성의 개념과 척도

 - 인권 감수성이란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 련 상

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한 행동이 다른 련된 사람들

에게 어떠한 향을 미칠지를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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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 원회는 문용린 외 서울  연구 에 의뢰해 인권감수성 지표를 개발

하 음. 이 지표는 도덕 심리학자인 Rest의 4구성요소 모형  도덕민감성의 개

념으로부터 인권감수성의 개념을 도출함.

   : 인권감수성은 상황지각(인권 문제로 지각, 인권 련 상황으로 해석,), 결과지

각(타인의 정서 인식 능력, 결과 측 능력), 책임지각(인권 이슈에 한 책임

감, 행동 실천 의지 여부)의 구성요소로 나눠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한 이해 

 -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의료 여 수 권자)이며, 여 상은 65

세 이상의 노인 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뇌 성질환 등 노 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 등 정 원회에서 1~3등 으로 정 받은 자임.

 - 여 종류로는 재가 여, 시설 여, 특별 여가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한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지원 이용자 부담으로 조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리 운 하는 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

민건강보험공단이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인권  건강권에 련된 내용은 몇 조항을 제외하고

는 구체 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 수용성(제3조), 정보 근성(제 34조), 비차별성(제 12조), 취약집단에 한 

심(제 40조), 노인 인권 리(제 37조), 국가와 지방 단체의 책임 규정(제 4조), 

사생활 보호(제 62조, 제 67조)

 - 시범사업 결과(2차)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상자는 207,530명으로 체 

노인 인구   9.3%를 차지하고 있음. 총 신청률은 34,896명으로 상자의 

16.81%이었고, 이  실제 요양 여를 받을 수 있는 1-3등  정자는 8,328명

으로 4.01%에 불과함. 

3. 연구의 목

 노인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건강권의 보장 실태를 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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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인력들의 인권감수성 수 을 분석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하여 건강권에 한 각 수 을 평가함. 

 건강권 평가 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인권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함. 

II. 연구방법

4. 이용자 조사 : 노인요양서비스의 인권 황

 조사 상 : 일개 학의 학생 45명이 실비  무료 노인요양시설과 단기시설에 

실습을 나가 총 100여명의 이용자를 조사함. 

 조사 내용 : 노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을 방문, 찰한 결과 보고를 

정경희 등(2002)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 인권의 정의”에 따라 분석

함.

 - 신체의 자유권, 사생활에 한 자유권, 정신  활동과 경제  활동의 자유권 등

의 하 역으로 구성됨.

 - 생존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정서 인 지원, 방임 등의 하  역으로 구

성됨.  

5. 인권 감수성 조사

 조사 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과 련된 서비스 제공 인력, 시범사업을 운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 노인 보건․복지 분야 문가

 조사 기  :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2개 도시의 서비스 공 기 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종류의 입소시설, 재가서비스 기 을 포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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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내용 : 조사지는 2002년도 국가인권 원회에서 문용린 외 서울  연구

에 의뢰해 개발한 “인권감수성 지표”를 측정도구로 사용함.

 - 측정도구의 6개의 검사문항은 가족회의(노인 행복추구권),  장애인 학교(장애인 

교육받을 권리), 감원 상(평등권), 의사의 고민(장애인 신체의 자유권), 진료자 

명단(정신장애인 사생활권), 황 사의 고민(구 으로부터 자유권)으로 구성함.

6. 건강권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조사 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 의 리업무 

담당자군, 건강보험 공단 시범사업 센터 3곳의 직원들과 노인 보건․복지 련 

분야 문가군

 조사 내용 : 노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강권 보장 수 을 평가하기 해 

WHO가 정의하고 있는 건강권의 네 가지 평가 기 과 보건의료에 용할 수 

있는 인권기반 근법과 련된 항목을 바탕으로 조사문항을 구성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평가하되, 기본 인 제도에 한 지식수 간의 상 성

을 보기 해 제도의 일반 인 지식을 묻는 조사 문항을 구성함.  

III. 주요 연구결과

7. 노인요양서비스의 인권 황

 자유권 : 노인들이 건물 안의 닫힌 공간에서 생활하는 , 노인의 신체결박, 수

자에게 지불되는 보조 의 리 등의 문제가 찰됨. 

 - 노인요양서비스를 리하는 입장에서 편의 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단됨. 

 - 서비스 인력과 산의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겠지만, 자립 이고 자주

인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생존권 : 식사에서 소득수 에 따른 차별행 , 재활을 고려하지 않은 도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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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치는 서비스, 의료이용에 있어 근성의 문제, 환자 리의 문제 등이 

찰됨.  

 - 욕창이 있는 노인들의 감염 리와 의료서비스의 통증 리, 약물 리, 그리고 

식이 리 등에서 문 인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단됨.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뿐 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공 하는 보호사와 다른 인

력들이 모두 여성이어서, 물리 인 힘이 필요한 노인들의 수발에 어려움이 많

을 것이라고 찰된 경우가 많이 보고됨.

 노인요양서비스에 한 인식과 환경이 정 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

직 노인에 한 이해와 요양서비스에 한 표 인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 

 노인요양서비스 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노고를 인정할 많은 사례들이 보고

되었음.

8.  인권 감수성

 교육수 이 높을수록 인권감수성 지수가 높았으며, 인권교육을 받은 이 있는 

상자의 인권감수성이 더 높았음.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해서 인권교육이 필

요하다고 하겠음. 

 인권교육을 시행할 때 인권감수성 수가 낮은 사례들(의사의 고민, 황 사의 

고민), 교육 상자의 성별이나 여러 특징별로 인권감수성들이 차이가 나는 사

례( 를 들어 남자에서 감원 상 사례, 여자에서 의사의 고민 사례)와 같이 교

육 상자의 특징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9. 노인요양서비스의 건강권 분석

 조사 상 :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기 에서 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의 

리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 (이하 노인서비스 제공인력) 18명, 건강보험공단에

서 53명, 문가 18명으로 총 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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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권 각 역별 평가 수 은 다음의 표와 같음. 

 - 5  만 으로 정보 근성만이 간값인 3.0 으로 평가받았음.

 -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부정 인 평가를 받음.

체 N=89 이용성

근성

수용성 서비스 질비차별

성

물리

근성

경제

근성

정보

근성

평균 

(5  만 )
2.2 2.8 2.5 2.7 3.0 3.0 2.7

표 편차 0.7 1.0 0.8 0.9 1.1 0.9 0.9

 조사 상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의 요양서비스의 수 이 건강권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제공되고 있다고 단하고 있음.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건강권 고려수 이 미흡하

다고 단하고 있었음.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이 노인요양서비스의 건강권 보장수 을 더 높게 단함. 

이는 노인요양서비스를 직  제공하거나, 서비스 달과정에 직  참여하는 경

우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 건강권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음.

 - 실제 으로 더 노인의 인권과 건강권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실증

인 자료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10. 보건의료 인권기반 근 수  평가

 조사 상자 : 건강권 분석의 상자와 동일함. 

 건강권 각 역별 평가 수 은 다음의 표와 같음. 



- 11 -

 - 5  만 으로 노인의 존엄성 고려, 취약집단에 한 심, 건강과 사생활정보 

보호, 노인인권 인식과 확 가능성, 국가책임과 인권의 균형, 국가와 지방단체

의 책임 규정, 교육에 한 권리의 순으로 간값인 3.0  이상으로 평가되었음.

 -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부정 인 평가를 받음.

항목

( 체 N=89)

평균

(5  만 )
표 편차

취약집단에 한 심 3.2 1.0

 노인의 존엄성 고려 3.4 1.0

성별 향평가 2.5 0.8

정책개발참여 2.5 1.1

교육에 한 권리 3.0 0.9

건강과 사생활정보 보호 3.2 0.9

국가책임과 인권의 균형 3.1 1.0

노인인권 인식과 확 가능성 3.2 1.0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 규정 3.1 1.0

충분한 기 자료분석 2.8 1.0

학계와 시민단체 의견수렴 2.8 1.0

인권 리와 안 지침을 고려 2.8 1.0

 보건의료 인권기반 항목으로 평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강권 보장수

의 평가결과, 요양보험제도의 건강권 고려수 은 “그  그 다”의 수 에도 미

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조사 상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권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

지고 있다고 단하고 있으며,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강권 고려수 이 미흡하다고 단하고 있었음.

 -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이나 서비스 제공 장에 한 

충분한 이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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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제도를 새롭게 검토할 때, 건강권에 하여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며 

제도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와 서비스 제공자,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의

견이 극 수렴될 수 있는 틀이 필요함.

IV. 결론  요약

11. 이용자 황

 이용자 황 분석의 주요한 결과는 서비스 공 자 편의 인 요소들이 많이 보

고되었음. 노인들이 자립 이고 자주 인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 인 

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욕창이 있는 노인들의 감염 리와 의료서비스의 통증 리, 약물 리, 그리고 

식이 리 등에서 문 인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단됨.

 노인들의 요양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사례에 한 서비스 표 화와 지침 등을 

만들어 종사자의 보건의료와 인권이 목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단됨.

 종사자들의 방임, 거친 언어, 행동에 한 것은 교육을 통한 행동수정과 요양서

비스 인력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이는 인력 기  강화 등을 통해서만 가능

할 것으로 단됨.

 서비스를 이용자  공 자가 모두 여성이어서 수발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

들과 더불어 요양서비스 장에서의 업무 과다에 한 분석이 함께 진행되어 

인력의 양  질  조건을 변화해야만 노인요양서비스에서 노인들에 한 인권 

존 이 강화될 것임.

12. 인권감수성

 문용린 등에 의해 개발된 인권 감수성 조사에 한 분석 결과, 교육수 이 높을

수록 인권감수성 수가 높고, 인권교육을 받은 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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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인권감수성이 더 높았음.

 -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해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에서 교육 횟수는 인권감수성 수에 별 향이 없었음.

 - 인권사례와 상자의 특징에 따라 인권감수성 수가 다양하므로 인권교육을 

할 때 상자의 특징에 부합하는 사례들을 교육하는 것이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노인건강권을 확보하기 한 가장 기본 인 요건으로 요양서비스 장에서의 

인권 침해  건강권 침해 사례를 모으고, 사례를 통한 인권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단됨.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한 평가

 건강권에 한 평가 : 조사 상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권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단하고 있음. 

 - 각 항목별 5  만 에 35  총 에 체 상자 평균 18 을 주었음.

 - 인 평가가 낮다는 에서 제도의 건강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상 으로 높은 수를 주고는 있지만, 문제 에 한 

시나 평가 수에서 으로 높은 수가 아닌 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

책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입장에서 여겨 볼 필요가 있음. 

 -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강권 고려수 이 미흡하다

고 단하고 있었음.

 - 보건복지 제도를 새로이 검토할 때 건강권에 하여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며, 

제도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와 서비스 제공자,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의

견이 극 수렴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조사 상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인권에 기반을 둔 건강권을 크게 고

려하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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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 항목별 5  만 으로 60  총 에 체 상자 평균 32.9 을 주고 있으며,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이 상 으로 가장 낮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권에 

기반을 두어 근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음. 특히 성별 향평가와 정책개발

에 정책 상자들의 참여도에 한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 

 - 사회 으로 인권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진 반면, 인권의 각 역에 한 인지 정

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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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국제기구들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건강권은 국가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범 한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김창엽 등의 연구1)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에 

한 근성을 넘어서, 사회  결정요인의 결과물로서의 건강, 혹은 사회  성취를 가

능하게 하는 자원/잠재력으로서의 건강 개념 포 “하는 건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

강권을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고 측되고 있는 실에서 노인의 건강한 노후에 한 사회  심이 높아지고 있으

며 정책 인 고려도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2007년은 노인에 한 제도에 있어서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노인에 한 소득보장 제도인 노령연 의 실시와 노후의 

건강과 요양을 보장하기 한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미 존재하던 제도 안에서도 노인들을 해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부터  ‘용돈연 ’이라고 비난받았던 노령연 과 같이,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서비스의 질 인 변화를 보장하지 않는 한, 재 지 되고 있는 부정 인 문제

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노인에 한 정책이나 제도는 무엇보다도 노인의 실을 충분히 반 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 재 노인에게 있어 가장 큰 욕구는 노

후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바로 건강문제일 것이다. 노인은 질병이나 손상과 같은 건강

해 요인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건강이 차 쇠퇴하게 된다. 이러한 건강의 쇠퇴

는 노년기의 생활을 기에 빠트리고 노인의 반 인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노인에

1) 김창엽. 경제사회문화  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한 건강권 기 황조사. 

2004. 국가인권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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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어 건강의 요성은 인 것으로 노인의 건강권은 다른 인권과 함께 보호받

아야 할 근본 인 권리이다. 

국민이 기본 으로 려야 할 기본  인권으로 건강문제를 근할 때, 특히 노인

에 한 보건의료서비스 련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는 인권  건강권에 기반을 둔 

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들의, 특히나 보건․복지서비스기 을 이용해야만 하는 

노인들의 다수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하거나 신체 으로나 

정신 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노인들의 권

익과 건강권을 하여 사회나 제도가 특별한 심을 보여야만 한다. 

재 노인 건강권의 해요소가 될 수 있는 련 보건․복지제도의 문제 을 분석

한다는 시각이 부족하며 이에 한 연구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러므로 노인의 건강권이 

보건․복지서비스 장에서 어떤 수 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에서 재 시범사업을 시행 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

들의 건강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노인의 욕구

와 특성을 잘 반 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여도 실제 노인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 의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에 한 이해, 노인에 한 인식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면 노인을 한 제도로 운 되기 힘들다. 재 노인들의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기 의 종사자들을 한 인권 교육이 발 하고 있지

만 그 수 에 한 평가가 아직 미흡하며 한 건강권에 한 인식 수 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노인 보건․복지서비스에서의 노인건강권 보장 실태

를 다양한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보험으로 2008년 7월부터 국 으로 시행

될 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상으로, 이 제도가 노인에 한 건강권을 보장

하고 있는 수 을 악해 보고 제도가 보건의료의 인권기반 근법을 고려하여 만들

어졌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제도를 실행하는 서비스 인력의 인권감수성

과 이용자들의 황을 살펴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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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이론  배경

가. 건강권에 한 정의

건강권은 WHO헌장(1946)에 처음으로 반 되었으며 그 이후 범 한 국제인권

정서와 지역인권 정서에 확고하게 기입되었다.

건강권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한 권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건강한 삶

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증진시키는 범 한 사회경제  요인들을 포 할 뿐 아니

라 기 의 결정요인까지 그 정의가 확 될 수 있다. 

1) WHO

WHO에 의한 건강의 정의는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 으로 완 한 안녕”상태를 의미한다. 

WHO에서 건강권(Right to Health)은 “건강해질 권리(the right to be healthy)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자원이 없는 정부가 값비싼 건강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앙과 지방정부  공공기 들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사람이 이용하고, 근할 수 있는 건강돌 서비스 정책과 그 실행계획

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 건강권에 한 정부의 실천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단

체와 공 보건 문가들이 당면한 도 과제라고 할 수 있다2) 

2) 국제인권규약에서의 건강권  

 건강권에 한 가장 권  있는 해석은 UN에서 제정한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ICESCR3))의 12조에 나와 있다. 2000년 5월에  ICESCR를 감시

하는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건강권에 한 General 

2) WHO. 25 Questions & Answers on Health & Human Rights. WHO Health & Human 

Rights Publication Series No 1. July 2002. p. 9

3) ICESCR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 ․사

회 ․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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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를 채택했다. General Comments는 개인의 권리와 정을 비 한 국가의 

의무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General Comments는 건강권은 음

식, 주거, 일, 교육, 참여, 과학  발 과 그 응용으로 생긴 이익 향유, 인생, 비차별, 평

등, 고문 지, 사생활, 정보에 한 근과 집회, 결사, 운동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여

타의 인권 실 과 한 연 이 있다. 게다가 원회는 건강권을 기의 한 치료 

뿐 아니라 안 한 식수와 한 생 그리고 안 한 식품공 , 양과 주거, 건강한 

직업  환경  조건과 성 계와 임신 출산 건강을 포함한 건강 련 교육과 정보에 

한 근권 등의 변수들까지 포함하는 포 인 권리로 해석했다. 

건강권을 언 하고 있는 주요 국제인권규약은 다음과 같다4) 

(1) 세계인권선언문 (1948)

․제 3조 :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 에 한 권리를 가진다.

․제 25조 :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

족의 건강과 안녕에 합한 생활수 을 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는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2)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 (1976)

․제 12조 : 1. 이 규약은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 의 신체

․정신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 한 실 을 달성하기 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b) 환경  산업의 모든 부문에 한 개선, (c) 염병, 풍토병, 직업병  

기타 질병의 방, 치료  통제, (d)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3) 여성에 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한 약(1981) 

․제 11조 : 1. 당사국은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  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 으로 여성에 한 차별을 철폐하기 한 모든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f) 건강보호에 한 권리  생식기능의 보호 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 에 한 권리 

4) 재인용. 김창엽. 경제사회문화  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한 건강권 기

황조사. 2004. 국가인권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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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의 권리에 한 약(1990) 

․제 24조 :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 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 리 지원의 이용에 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강권 평가 기 과 인권기반 근법5)

1) 건강권 평가기  

WHO에서는 건강권을 평가하기 하여 네 가지 기 을 제시하고 있다. 이용성

(Availability), 근성(Ac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질(Quality)이다.

․이용성(Availability)

이는 서비스 이용의 양 인 측면을 나타낸다. 공 보건  건강돌 기 , 건강돌  

서비스나 로그램을 양 으로 충분히 제공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근성(Accessibility)

건강돌 기 , 돌 서비스나 로그램은 필요로 하는 사람 구나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한 이는 정부의 책임 하에 보장되어야 한다. 근성은 4가지 역으

로 나 어 평가할 수 있다.

  ▸ 비차별성

  건강기 , 건강서비스에 한 근은 법에 의해 모든 필요한 이들에게 보장되어

야 하며,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물리  근성

  건강기 , 건강서비스는 필요한 모든 이들이 안 하게 필요한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비주류 소수그룹, 를 들어 소수인종, 원주

민, 여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HIV/AIDS 감염자, 농 지역 등에게 모

5) WHO. 25 Questions & Answers on Health & Human Rights. WHO Health & Human 

Rights Publication Series No 1. July 2002.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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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용 가능해야 한다.

  ▸ 경제  근성

  건강기 , 건강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당한 가격에 이용 가능해야 한다. 건강돌

서비스  건강 련서비스에 한 보수지불체계는 공정(Equity)의 원칙에 기

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공 이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계

없이 모든 사람이 당한 가격에 이용 가능해야 한다.

 ▸ 정보 근성

  근성은 건강문제와 련된 정보를 습득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근성이 기 로 간주된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수용성(Acceptability)

 모든 건강기 과 건강서비스는 의료윤리를 수하고 문화 으로 합해야하며 

성별 연령별 요구에 민감해야 할 뿐 아니라 계된 사람들의 비 을 존 하고 건강 

상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질(Quality)

건강기 과 건강서비스는 과학 ·의학 으로 하고 질 으로 우수해야 한다.

2) 인권기반 근법

 인권기반 근법은 첫째는 인권을 하나의 보건의료 틀로 이용하고, 둘째는 모든 

보건의료정책, 로그램, 법안에 인권을 평가하고 을 맞추고, 셋째는 정치, 사회, 

경제를 포함한 모든 역에서 보건의료 련 정책을 계획하고 용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평가할 때 인권을 integral dimension으로 하는 로세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로세스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 인간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 사회  약자에게 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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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의료체계가 모든 이들과 특히 취약한 집단의 의료 근성을 고려하고 있

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생물학 , 사회문화  요인들이 남성과 여성의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고 차별을 시정하기 한 성별 향평가를 실행하여야 한다.

   ․ 공평과 차별이 없는 보건의료 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여야 한다.

   ․ 차별요인을 밝히기 해 보건의료 자료를 분석하여야 한다.

 ․ 수혜자들이 스스로에게 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나 로그램의 개

발에 자유롭고 유의미하고 효과 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보건의료에 한 교육을 받을 권리, 아이디어와 정보를 찾고 획득할 수 있는 권

리는 증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 시라큐사 원칙(Siracusa principles)에 해당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보건의

료정책이나 로그램에 의해 권한이 제한되고 이러한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인권의식의 연구 

1) 인권의식의 연구 동향

가) 인권의식의 일반 인 논의   

통 으로 인권에 한 학문  연구는 주로 인권 개념에 해 법  차원에서 논

의가 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인권을 심리  요인이나 발달 양상에 따라 바라보는 

이 등장하 다. 

표 인 학자인 Getz(1985)는 인권에 한 태도를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단계와 

련시켜 연구하 다. 그녀는 인권에 한 태도를 측정하기 한 인권태도 질문지

(Attitudes toward human rights inventory)를 제작하 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람들

의 도덕추론 수 에 따라 인권지지의 일 성에 차이가 있으며, 원리  도덕추론을 하

는 사람들일수록 일 되게 인권을 옹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 연구는 인

권의식을 도덕성의 발달과 련시켜 인권의식 한 발달하는 심리학  요인 특히, 인

지  요인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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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는 이승미(1999)6)가 한국의 청소년  성인들의 인권의식 발달 경향

을 분석하기 하여 등학생부터 학 3학년생까지, 그리고 인권의식이 최고로 발달

한 단계를 밝히기 하여 인권운동가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이 연구는 사형

제도, 고문, 장애인, 처우와 련된 가설 인 딜 마를 들려주고 그것에 한 면담을 

했다. 연구 결과 인권의식의 수 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 다. 한 이승미(2000)7)

의 연구에서는 친인권  행동을 해서는 인권문제와 련된 도덕  단을 한 인

지 단능력이 요하다고 하 다. 

인권문제에 한 인식을 가진다는 것은 인권옹호행동을 하나의 요한 역할로 해

야 하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들에게 매우 요한 차원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 련 종사자들은 이용자에 한 인권을 보장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는 

원칙 으로 동의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것을 제 로 지켜내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것이다. 많은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다는 것은 인권의식이 실 으

로 인권문제상황에 용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 상

황을 인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충희. 2000)8)

강지 (2002)9)은 “인권에 한 인지능력과 정서 공감이 인권옹호 행동에 미치는 

향”이라는 연구에서 인권행동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개인들의 인권에 한 단능

력과 타인의 고통에 한 공감  정서성향의 상  요성을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인지변인차원보다 ‘정서’변인이 향력이 큰 변인으로 검증되었

다. 

그 밖의 인권의식과 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학생, 교사, 경찰 등을 상으로 

한 연구가 부분이었다. 

 

나)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인권의식과 련된 논의 

6) 이승미. 인권의식발달경향에 한 연구- 사형, 고문, 장애인 처우에 한 추론을 심으

로. 1999. 인간발달연구 Vol. 6, No. 2

7) 이승미. 인권교육 로그램의 인지 정서요인에 한 실험연구. 2000. 서울 학교 박사논문

8) 김충희. 정신보건 역 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 연구. 2004. 이화여자 학교 석사논문

9) 강지 . 인권에 한 인지능력과 정서  공감이 인권옹호행동에 미치는 향. 2003. 서울

학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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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인권의식  인식에 한 연구는 주로 특정 연령이나 특정 계층에 있는 집

단을 상으로 한 인권침해, 인권의식, 인권교육에 한 연구가 부분이다. 그러나 

클라이언트를 직․간 으로 상호작용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

야 종사자들의 인권에 한 개념과 인권의식에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한 정신과 근무 간호사들의 인식에 한 김기숙(1994)10)의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의 인권이식에 있어서 인권 련 강의 수강 경험이 인권의식을 높

이는데 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정신과 근무 경

력, 근무기 , 권리에 한 수강경험 여부에 따라 환자의 권리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냈다.   

김주효(1996)11)는 정신병원에 입원 인 환자들을 상으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와 실제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한 연구

를 하 는데, 반 으로 권리인식이 높다는 결론이 제기되었으며 권리 인식정도가 

보장정도에 유의미하게 높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식이라는 차원이 

매우 요함을 시사한다. 

권신혜(2001)12)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들의 정신장애인에 한 인권의식을 연구

하 는데, 정신보건 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권리

에 해 반 으로 높은 인식수 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 인권의식, 인권감수성 척도 개발 선행연구 

한 사람이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인권 옹호 인 행동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인권 인식과 련된 개념이 바로 인권감수성이라는 개념이다. 인권의식

이나 인권감수성 척도개발에 한 연구는 주로 도덕민감성을 측정하기 한 검사로 

치과 의료 부분에서 개발되어 카운슬러, 컴퓨터 이용자, 학교육, 노인치의학, 사회복

지사업, 리즘 교직원, 의학 분야에서 시도되었다.

10) 김기숙.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한 정신과 근무 간호사들의 인식에 한 연군. 1994. 정

신간호학회지 Vol. 3, No. 2 

11) 김주효. 입원  정신질환자의 권리인식정도와 보장정도에 한 조사 연구. 1996. 고려

학교 석사논문

12) 권신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권리에 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연구: 정신보건 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심으로. 2001. 경북 학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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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ker(1984)는 비보와 동료들의 치과의료 윤리 민감성 검사를 토 로 도덕 민감

성 검사를 개발하 다. 조작  정의를 통해 도덕민감성은 세 가지 일반  구성요소가 

서로 계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했는데, 그 요소는 요한 사실에 한 지각,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에 한 지각, 윤리  딜 마를 해결하기 한 자신의 책임

에 한 지각이다(문용린 외 2002)13).

한편 국내에서는 홍성은(2000)14)이 의사들의 도덕민감성을 측정하기 하여 의료

윤리 민감성 검사(Medical Ethical Sensitive Test:  MEST)를 개발하 다. MEST의 하

 요인은 타인복지민감성, 결과 측민감성, 사태지각민감성이다. 

2) 인권감수성

가) 인권감수성의 개념과 척도

국가인권 원회는 문용린 등 서울  연구 에 의뢰해 인권감수성 지표를 개발하

다15). 이 지표는 도덕 심리학자인 Rest의 4구성요소 모형  도덕민감성의 개념으

로부터 인권감수성의 개념을 도출하 다. Rest가 주장한 도덕  행동을 할 때 거치는 

네 가지 심리  과정 요소를 인권옹호 행동을 하려면 거치게 되는 심리  과정 요소

로 간주했다. 인권감수성, 인권에 한 단력, 인권에 한 동기화, 인권옹호행동과 

련된 성격이 그것이다. 그 에서 인권 감수성이란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상

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 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한 행동

이 다른 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향을 미칠지를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과정”이다.

인권감수성은 크게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의 구성요소로 나눠진다. 여기서 

상황지각이란 상황에 한 해석능력으로서 어떤 상황을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

들이는가에 한 해석능력이며, 결과지각이란 다른 사람에게 미칠 결과에 한 지각

능력으로,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행동의 가능한 결과를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타인의 정서인식 능력도 포함된다. 그리고 책임지각이란 개인  책임

에 한 지각능력으로 인권과 련된 행동에 한 책임을 자신과 련하여 지각하고 

13) 재인용. 문용린 외.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2002. 국가인권 원회

14) 홍성훈. 의료윤리 교육 로그램의 개발연구: 의과 학생의 도덕 단력․민감성․행동선

택을 심으로. 2000. 서울 학교 박사논문

15) 문용린 외.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2002. 국가인권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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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한다. 이를 모형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

다. 

 

그림 2. 인권감수성의 구성요소 

자료원 : 국가인권 원회. 2002 

인권 감수성

상황지각 능력 결과지각 능력 책임지각 능력

․인권 문제로 지각

․인권 련 

  상황으로 해석

․타인의 정서 인식  

  능력

․결과 측 능력

․인권이슈에 한 

  책임감

․행동 실천 의지 

  여부

에서 살펴본 인권감수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속에는 심리  과정인 인지, 정서, 

행동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권감수성은 단지 정서 인 부분만이 아

니라 인지와 정서, 행동이 통합된 심리 인 과정임을 의미한다.  

나) 인권감수성 지표

이 인권감수성 측정도구는 기존의 인권 의식을 재는 검사들에 비해 보다 근본 인 

차원에서의 인권에 한 민성의 정도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해석

할 수 있는 능력을 잴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러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해 세계

인권선언문과 유네스코 인권교육 내용 분류표를 참고하여 한국 상황에서 의미있는 총 

13개의 딜 마를 선정하 다. 이를 연령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발달  이해도를 고려

하여 등학생용(별도문항 4개), 학생용(6개), 고등학생용(10개), 학생  성인용

(10개)으로 분류하여 인권감수성 진단도구를 제작하 다. 이 검사는 5  리커드 척도

로 되어 있으며 검사의 형식은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에피소드를 읽고 인

권을 옹호하는 문항과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에 하여 요도를 평정하도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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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검사 결과의 측정은 인권과 련 없는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보다 인권

과 련된 문항에 더 높은 평정치를 합산하여 인권감수성 원 수를 계산한다.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의 수가 비 인권  문항보다 수가 높게 나올수록 인권감수성이 높

다고 볼 수 있다. 

이 인권감수성 검사는 등학생을 제외한 계층에서 문항의 합성이 높으며 신뢰

도와 문항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 할 수 있다. 한 등

학생용을 제외한 계층에서 검사의 내용타당도와 구인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검

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올바르게 측정하 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계층의 검사가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집단에서 인권감수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을 잘 변별해 다고 볼 수 있다.  

 

다) 인권감수성 연구결과

국가인권 의 인권감수성 지표를 사용한 한 연구들16) 에 보건․복지 분야의 연

구들을 살펴보았다. 

김충희(2004)17)의 정신보건 역 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 연구의 결과, 반 으

로 정신보건 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감수성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각 지각요소들을 합한 수와 정신 장애인 편견 정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 계를 보

여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의 편견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정선(2007)18)은 사회복지실천 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일차  상으로 개입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감수성과 인권 안인식 수 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들의 인권감

수성과 인권 안인식에 있어 변수 특성별로 차이에 한 탐색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의식과 인권옹호태도의 향상을 모색해 보고자 하 다. 연구 결과,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감수성과 인권 안인식은 체로 높은 수 이라고 볼 수 있었다. 한 인권에 한 

16) 김규연(2005)의 동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한 “소집단 토의 학습이 아동의 인권감수

성에 미치는 향”, 신옥임(2006)의 “ 등학교 장애아동과 통합교육이 일반아동의 인권감

수성에 미치는 향”, 조윤정(2006)의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실제 인권옹호 경향과의 

상 성 조사” 그리고 이상희(2007)의 “ 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한 인권 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에 한 연구” 등이 연구된 바 있다.  

17) 김충희. 정신보건 역 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 연구. 2003. 이화여자 학교 석사논문

18) 박정선.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과 인권 안인식에 한 연구. 2007. 성공회 학교 석

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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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항 목 주요 내용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의료 여 수 권자)

여 상

- 65세 이상의 노인 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뇌 성질환 등 노  

 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 등 정 원회에서 1~3등 으로   

 정 받은 자  

여종류
- 재가 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기

  타 재가 여(복지용구제공)

교육 경험, 특히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인권 규약에 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인권

의식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한 이해19) 

고령화 사회로 속히 진 되면서 수발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 크게 늘게 되

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에서 실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8년 7월부터 면 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 제도의 

법제화는 그간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문제에 국가가 극 으로 응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제도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여에 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

을 덜어 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 

가) 주요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 되는 사

회보험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료실(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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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여 : 장기요양기 이 운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 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

  지․향상을 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특별 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재원조달

- 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 부담

- 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국가지원 : 국가지원은 보험료 상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   

  의료수 권자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도록 규정

- 이용자 부담 : 요양 여비용의 20%(재가 15%), 기 수 자 무료,    

  소득층 1/2 감면

요양 여수가 - 등 별 일당 정액수가 는 방문시간당 정액수가

시행시기 - ‘08. 3월 신청 수, ’08. 7월부터 여 개시

나)  리운 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리 운 하는 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있다. 각 체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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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인권․건강권 련 조항

항목 법 조항 

건강

권 

평가 

수용성

제 3조(장기요양 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 여는 노인 등

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 등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

합 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  안에서 이를 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 근성

제 34조(장기요양기  정보의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 은 수 자

가 장기요양 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 이 제공하

는 여의 질을 보장하기 하여 장기요양기 별 여의 내용, 시

표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리운 체계

상 역 할

국가

-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장 이 장

-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에 한 정책의 입안과 서비스의 기  등 제도시

  행에 필요한 총  권한과 책임을 짐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하여 보건복지부장

   소속하에 노인요양 원회를 설치, 운 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 노인복지서비스 업무의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노인복지시설의 신고 수기 으로서 요양기

  을 지정하고 감독하는 일, 공단에 설치되는 요양등 정등 원회

  에 원을 추천하고 가정방문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일, 의료 여 

  수 권자 등에 하여 일정한 재정을 분담하는 일을 맡고 있음

국민건강

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사업자로 요양사업의 리운 기

- 보험료의 부과징수와 같은 보험제도의 리기능뿐만 아니라 요양서비

  스의 인정여부와 등 결정, 수발서비스의 계획과 리기능까지 담당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인권  건강권에 련된 조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본 연구에서 용한 건강권 평가 기   인권기반 근

법에 련된 조항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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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력 등 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비차별성

제 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

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는 그 피부양자 / 2. ｢의료 여법｣ 제

3조제1항에 따른 수 권자(이하 “의료 여수 권자”라 한다)

인권

기반

근

법

취약집단에 

한 심 

제 40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하여는 

본인일부부담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의료 여수 권자 /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 이 정

하여 고시하는 일정 액 이하인 자 /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노인 

인권 리

제37조(장기요양기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6. 장기요양기 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 를 한 경우

 가. 수 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

 나. 수 자에게 성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 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 규정

제 4조(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

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 한 심신상태

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 방사업”이라 한다)

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생활 보호 

제 62조(비 설 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수행  

알게 된 비 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군․구, 공단, 등 정 원회  장기요양기 에 종사하

고 있거나 종사한 자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특례요양

비  요양병원 간병비와 련된 여를 제공한 자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2. 제62조를 반하여 업무수행  알게 된 비 을 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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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항에서 인권  건강권과 련 내용은 

몇 조항을 제외하고는 구체 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건강권과 련하여 법 40조의 

본인일부부담  조항(① 재가  시설 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 자가 부

담한다. 다만, 수 자  ｢국민기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권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재가 여 : 당해 장기요양 여비용의 100분의 15 / 2. 시설 여 : 당해 장

기요양 여비용의 100분의 20)은 실에 따라 경제  근성을 해할 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다. 인권기반의 근법

의 측면에서도 노인의 존엄성  노인에 한 인권 보장이 구체 으로 명시되지 않

았다. 

그러므로 인권과 건강권과 련된 내용  법 조항으로 명시된 것을 제외한 나

머지 부분들이 실제 제도가 실행되는 보건・복지 실천 장에서 어떻게 구 되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시범 사업 황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은 본제도 도입 비, 등 정  수가체계, 요양서

비스 이용지원체계 등 반 인 제도모형의 정성을 검증하고 문제   과제의 

사  도출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 도모하고 ‘08년 7월 국 시행 비, 국 시․도를 

제도시행 비체제로 환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에 한 국민 인식제고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자 하 다.    

가) 1~3차 시범사업 황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은 2005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06년 3월까지 1차 시범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차 시범사업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진행되었다. 3

차 시범사업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어 요양 여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제공되었고 

2008년 6월까지 진행될 정이다. 각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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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3차 시범사업 내용 비교 

구분 1차 시범사업 2차 시범사업 3차 시범사업

상

지역

- 6개 시군구

 ( 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군)

- 8개 시군구

 (1차 시범지역 외 완도, 부

산북구 추가)

- 13개 시군구

 (2차 시범지역 외 인천부

평, 구남구, 충북청주, 

북익산, 경남하동 추가)

용

상

- 65세 이상 기 생활수

  노인(1~5등 )
- 65세 이상 노인(1-3등  ) - 65세 이상 노인( 1-3등  )

사업

내용

- 등 정․수가․비용

 지불 등 운 체계 기술

 인 부분 검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등

 정․서비스 이용지원체

 계, 여범   내용, 수가산

 정,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 2차 시범사업내용 

 계속 실시

요양

여

- 재가 여(5종) : 방문요

 양,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표 장기요

양이용계획서

- 시설 여(2종) : 요양시

 설, 문요양시설

- 재가 여(6종)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

 공

- 시설 여(3종) : 요양시설, 

 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 특별 여(2종) : 가족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 2차 시범사업내용 

 계속 실시

등

정  

 

표

장기

요양

계획

서 

체계

- 공단 작성 표 장기요

 양이용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이용체계

- 등 정을 한 방문조

 사와  표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작성을 한 욕구

 조사의 이원화 운  

- 등 정도구와 욕구조사 

 도구의 통합(장기요양인정조

 사)  동시 조사

- 등 과 서비스 종류  내

 용 결정 통보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자율 인 서비스 이용체계

 * 표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 모니터링  질 평가   

- 3차 시범사업도구 용

본인

부담

- 본인부담제도 미 용

  (기 수 자 상) 

- 기 수 노인 : 면제

- 일  반 : 20% 용

- 경감자 : 10% 용

- 기 수 노인 : 면제

- 일  반:시설20%/재가 15% 

- 경감자:시설10%/재가7.5%

재원 - 국고지원(19억원)
- 국고(76억원), 지방비  

 이용자부담

- 국고(104억), 지방비  

 이용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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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차 시범사업 상자                           (‘07. 4. 1～ ’07. 6. 30, 단 : 명, %)

시범

지역

65세 이상 

상자(%)

총

신청자

(신청률)

자격별 신청률 장기요양 인정

일반
노인(%)

기 생활
수 권자

(%)
계 1등 2등 3등

계 207,530(100)
34,896
(16.81)

27,066
(14.3)

7,830
(43.51)

8,328
(4.01)

2,976
(1.43)

1,885
(0.91)

3,467
(1.67)

부산

북부
23,275(100) 4,252

(18.27)
3,042
(15.2)

1,219
(37.74)

701
(3.01)

220
(0.95)

171
(0.73)

310
(1.33)

주

동부
19,697(100) 3,384

(17.18)
2,766
(15.1)

618
(45.41)

964
(4.89)

329
(1.67)

221
(1.12)

414
(2.10)

수원

동부 
25,868(100) 4,054

(15.67)
3,219
(13.2)

835
(55.78)

881
(3.41)

385
(1.49)

186
(0.72)

310
(1.20)

수원

서부
37,117(100) 5,208

(14.03)
3,722
(10.5)

1,486
(83.16)

1,447
(3.90)

546
(1.47)

330
(0.89)

571
(1.54)

강릉 26,882(100) 4,474
(16.64)

3,853
(15.5)

621
(29.93)

990
(3.68)

418
(1.55)

213
(0.79)

359
(1.34)

경북

북부
27,681(100)

4,791
(17.31)

3,536
(14.1)

1,255
(47.85)

1,224
(4.42)

426
(1.54)

298
(1.08)

500
(1.81)

부여

청양
17,781(100)

3,528
(19.84)

3,045
(19.2)

483
(25.61)

710
(3.99)

289
(1.63)

146
(0.82)

275
(1.55)

완도

강진
12,230(100)

1,944
(14.69)

1,287
(11.9)

657
(27.28)

647
(4.89)

182
(1.38)

119
(0.90)

346
(2.62)

제주 15,999(100) 3,261
(20.38)

2,596
(17.5)

665
(57.73)

764
(4.78)

181
(1.13)

201
(1.26)

382
(2.39)

나) 2차 시범사업 결과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진행되었던 2차 시범사업의 운  결과가 발표되었

다.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상자는 207,530명으로 체 인구   9.3%를 차지

하고 있으며, 총 신청률은 34,896명으로 상자의 16.81% 다. 이  실제 요양 여를 

받을 수 있는 1-3등  정자는 8,328명으로 4.01%에 불과하 다.  

2차 시범 사업 상자에 한 세부 사항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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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은 체 65세 노인 비 비율 

    2. 총신청자는 ‘07. 6월말 기

    3. 일반노인 신청률: 신청자  일반 상자수/65세 이상 일반 상자수 × 100

     기 생활수 자 신청률 : 신청자  기 생활수 권자수/65세 이상 기 생활수 권자  

        수 × 100     

    4. 등 별 장기요양인정자  사망자 포함  

자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추진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운 결과.   

            2007. 9.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6에서 볼 때, 시범사업 서비스 미 이용자가 1,530명인데, 미 이용 이유로는 일반

과 기  수 자의 경우 모두, 가족 등에 의한 직 수발이 47%(일반 49%, 기  3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3등  정자는 비교  상태가 양호하여 여 이용보다 가족수

발을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3등  정자가 54.9%(일반 53.9%, 기  66.1%)로 높

은 미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 외의 이유로는 병의원 입원, 경제  부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장기요양 여 내용부족, 장기요양기  부족, 무료시설 이용 등으로 나타

났다. 2차 시범사업 등 별 서비스 이용 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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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2차 시범사업 등 별 서비스 이용 황                     (‘07. 4. 30 재 단  : 명) 

구분 합계

자격별 신청률 
미이

용자

이용

유보

효력

상실소계
가족요

양비

재가

여

복지

용구

간병

비

입소

시설

체

합계 8,117 4,596 306 1,626 179 419 2,064 1,530 605 1,448

1등 2,972 1,549 53 399 42 189 866 329 248 846

2등 1,839 1,095 54 344 41 115 541 361 128 255

3등 3,366 1,950 199 883 96 115 657 840 229 347

직역별 여 이용 황 

구분 합계 1등 비율 2등 비율 3등 비율

합계 4,596 1,549 33.7 1,095 23.8 1,950 42.5

일반 3,017 1,070 35.5 735 24.4 1,212 40.1

기 수 자 1,577 479 30.3 360 22.9 738 46.8

직역별 여 미이용 황

구분 합계 1등 비율 2등 비율 3등 비율

합계 1,530 329 21.5 361 23.6 840 54.9

일반 1,403 316 22.5 331 23.6 756 53.9

기 수 자 127 13 10.3 30 23.6 84 66.1

자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추진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운  결과.    

         2007. 9.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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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목

이 연구는 노인복지서비스에서 노인의 건강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그 실

태를 조사하는 것이 그 목 이다. 보장 정도를 평가하기 하여 조사 도구를 구조화하

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지역의 서비스 제공인력과 정책 공 자로서의 국

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센터 직원, 그리고 노인 보건․복지 분야 문가들을 상으

로 하 다.

세부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건강권의 보장 실태를 악하고,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인력들의 인권에 한 감수성 수

을 분석하고,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하여 건강권에 한 각 수 을 평가하고, 

넷째, 건강권 평가 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인권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

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각 역별로 정책 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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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의 틀

이 연구는 노인․보건복지서비스에서의 노인건강권의 실태를 조사하기 해 두 

가지의 큰 틀로 연구를 진행하 다. 

첫째, 보건․복지 실천 장에서의 노인건강권 보장 실태를 악해 보았다. 우선 

노인요양서비스 시설의 이용자 조사를 통해 그들의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 시 인권  

건강권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지를 악해 보았다. 한 시범사업의 상이 되는 

노인요양서비스 장에서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들의 인권에 한 

반 인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해 인권감수성 조사를 실시하 다. 

둘째, 노인 보건․복지 련 제도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권 평가 기 과 보건의료 인권기반 근법의 으로 평가해 보았다. 평가는 시

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인 서비스 제공 인력과 시범사업을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

의 직원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의 문가, 이러한 3집단을 통해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의 수 으로 노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한 어느 정도 인권기반 근법을 고려

하여 설계되었는지 악해 보았다. 이 3집단에 해서도 인권감수성 조사를 실시하

다.

이 연구의 틀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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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의 틀 

노인보건복지서비스에서의 
노인건강권 보장 실태조사

인권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도 이해
건강권 이해

노인보건복지

서비스 이용자 

황 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건강권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권기반 근

수  평가

인권 감수성 수  분석

노인건강권 보장을 

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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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조사

가. 조사 상

일개 학의 학생들이 노인보건복지 기 에 직  실습을 나가서 조사하 다. 조사 

상 기 은 실비  무료 노인요양시설과 단기보호시설로 45명 학생이 총 100명의 

이용자와 함께 사활동을 하면서 찰과 면담을 통해 조사하 다. 

나. 조사 내용

45명의 학생들이 실습 후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표 7의 항목을 기 으로 각각 

요약하 다.

노인요양서비스에서 용 가능한 인권 확인 항목을 크게 자유권과 생존권의 역

으로 구분하고 그 하  역과 련된 노인의 인권 실태를 서비스 이용자의 측면에서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노인요양서비스에서 용 가능한 노인 인권 확인 항목에 한 세부 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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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노인요양시설에서 용 가능한 노인 인권 확인 항목 시

 역 개별 항목

자

유

권

신 체 의 

자유권
강제 노동/ 강제 격리

사생활에 

한 

자유권

시설 입소나 원 하는데 노인이 의사결정에 참여

입소 시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 (시설이용방법, 생활규범, 서비스내용 

등)에 한 충분한 설명

거주노인의 동의에 기 한 개인정보 유출

통신수단( 화나 편지)에 한 근성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한 공식 인 차(간담회, 건의함 등) 마련

정 신  

활동,

경 제  

활동의 

자유권

노인의 동의에 기 한 수입  재산(경로연 , 교통비, 입소 시 지참  등)

의 사용

개인물건(가 , 가구, 소품 등)을 가져올 권리

시설의 각종 활동 로그램의 참여여부 결정권

시설의 종교 활동 참여 여부 결정권

생

존

권

인간다운 

생 활 을 

할 권리

식사서비스 개별화

깨끗한 의복과 침구류의 제공

목욕서비스 개별화

한 의료서비스 제공

충분한 수발서비스 제공

충분한 상담서비스 제공

투명한 시설 운 을 통한 서비스 수  유지

정서 인 

지원

노인의 자 심 유지를 한 언어표

목욕 시나 기 귀 교체 시 신체 요 부 를 가리고 옷을 벗기고 입힘

노인들 간의 통합

방임 노인에 한 충분한 심

자기방임 노인의 필요한 서비스 제공의 거부

자료원 : 정경희 등. 무료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2002. 국가인권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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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감수성 조사

가. 조사 상

이 조사 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과 련된 서비스 제공인력과 국민건강보험

공단 인력, 그리고 노인 보건․복지 분야 문가들로 이루어졌다. 

표 8 ~ 9에서와 같이 서비스 공 기 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종류의 입소시설, 재가서비스 기 을 포함하고 있다. 입소시설인 요양( 문, 소규모)기

은 6곳, 재가서비스 기 은 가정방문원 견센터 3곳, 주간보호시설 3곳, 목욕수발

시설 1곳, 단기보호시설  1곳, 방문간호시설 2곳이다. 이  주간․단기 보호시설과 목

욕수발시설은 다른 노인기 과 같이 운 되는 형태 다. 

이러한 서비스 공 기 에 속해있는 모든 직종의 종사자들을 상으로 조사하

다. 조사 상군에 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2. 조사 상군 

상군 상군별 형태 기 수 조사 상자 수 (%)

서비스  공 자* ( 문)요양시설 5 182

소규모요양시설 1 14

단기보호 1 4

주간보호 4 18

방문간호서비스 2 3

요양보호사 견서비스 3 46

목욕수발 1 3

문가군 보건 - 9

복지 - 9

정책 공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센터

3

20

14

19

* 서비스 공 자수는 겸직 직원의 경우 이 으로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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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조사 상 기  특성 : 요양시설과 문요양시설

A 기 B 기 C 기 D 기 E 기 F 기

기 형태 요양 문요양 요양 요양 요양 소규모요양

소재지 수원 수원 수원 강릉 강릉 강릉

직원수 13 65 26 28 36 14

시설정원 25 145 80 80 140 15

원 20 134 80 78 123 13

시범사업 

상자
5 115 40 74 117 13

1등 2 59 8 27 53 2

2등 2 37 6 25 37 11

3등 1 29 26 22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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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조사 상 기  특성 : 재가서비스

G 기 H 기 I 기 J 기 K 기 L 기

기 형태 가정 방문원 견센터 주간보호시설

소재지 수원 수원 강릉 수원 수원 강릉

직원수 23 12 11(2명겸직) 6 6 6

정원 110 80 91 25 20 30

원 53 30 - - 18 26

시범사업 
상자수 53 30 15 10 7 23

1등 19 16 4 0 0 0

2등 8 6 3 2 2 1

3등 26 8 8 8 5 22

M 기 N 기 O 기 P 기

기 형태 방문간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소재지 수원 강릉 강릉 수원

직원수 1 2 4 (2명 겸직)

3

(자원 사자5~8/ 

공익2)

정원 16 39 7 25/30~40

원 16 39 - -

등 16 0/3/0 -

1등 10 16 0 -

2등 3 9 3 -

3등 3 14 0 -

나. 조사 내용

이 조사지는 2002년도 국가인권 원회에서 문용린 등 서울  연구 에 의뢰해 개

발한 “인권감수성 지표”를 측정도구로 사용하 다. 이 지표에서 학생용  성인용 

도구는 10개의 에피소드에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 상의 다양한 

사회 인구학  특성과 실천 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 문항수를 구성하기 해 

6개의 에피소드를 연구진이 선정하 다. 선정 기 은 우선 서비스 상인 노인과 

련성을 우선시 하 으며(가족회의-노인의 행복권 추구) 노인과 비슷한 상  특성을 

지닌 취약계층  비주류계층(장애우, 정신질환자, 여성)에 한 인권침해 사례를 다

룬 에피소드를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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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선정된 에피소드를 통해 본 연구의 조사 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인에 

한 인권감수성을 보다 민감하게 측정하려 하 다. 한 선정된 6개의 에피소드는 

문용린 외(2002)의 연구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폭넓은 민감성 수 을 나타내고 있다. 

즉, 높은 민감성을 보여주었던 항목 2개(가족회의, 장애인학교), 간 수 이었던 2개 

항목(진료자 명단, 황 사의 고민), 가장 낮은 감수성을 나타냈던 항목(감원 상, 의사

의 고민)을 포함하고 있다20).     

검사 문항의 내용은 실천 장 속에서 할 수 있는 딜 마로 되어 있다. 각 에피

소드에 한 문항에서Ⅰ번 질문은 상황 지각, Ⅱ번 질문은 결과지각, Ⅲ번 항목은 책

임지각을 측정한다. 각 지각 측정 질문에 한 문항  하나는 인권감수성을 재는 문

항이고 하나는 인권감수성과 련 없는 다른 가치를 재는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각 에

피소드 당 6문항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 에피소드의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으로 구성된 18개 항목의 인권감수

성 수의 Cronbach 알 값은 0.81, 7개 항목으로 된 이용성, 근성, 수용성, 질  측

면으로 살펴본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의 요양서비스의 건강권 보장수  수의 

Cronbach 알 값은 0.82,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보건의료 인권기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건강권 보장수  수의 Cronbach 알 값은 0.92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권감수성 검사 도구 항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5. 인권 감수성 검사 도구 항목 

에피소드 문항 역 질문구성 련인권 항목

 가족회의 상황/결과/책임지각 비인권 문항/인권문항 노인의 행복추구권

 장애인 학교 상황/결과/책임지각 비인권 문항/인권문항 장애인 교육받을 권리

 감원 상 상황/결과/책임지각 비인권 문항/인권문항 평등권

 의사의 고민 상황/결과/책임지각 비인권 문항/인권문항 장애인 신체의 자유권

 진료자 명단 상황/결과/책임지각 비인권 문항/인권문항 정신장애인 사생활권

 황 사의 고민 상황/결과/책임지각 비인권 문항/인권문항
구 으로부터의 

자유권

20) 문용린 외.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2002. 국가인권 원회.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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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권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 조사는 지  3차 시범사업이 진행 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WHO에서 제

시한 건강권의 평가기 에 따라 살펴보고, 실제 제도가 인권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졌

는지를 분석하기 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평가 하되 제도의 지식에 한 10개 항목을 질문하여 제

도에 한 이해수 을 악해 보고, 그 상 성을 확인하 다. 

가. 조사 상

조사 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 의 리업무 담

당자군, 제도 실행의 주체인 건강보험 공단 시범사업 센터 3곳의 직원군과 노인 보

건․복지 련 분야 문가군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상의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6. 조사 상 

상군 상군별 형태 기 수 조사 상자 수 (%)

장 문가 기 장 3 3 (3.4)

사회복지사(사무국장 포함) 16 13 (14.6)

간호사 2 2 (2.3)

정책 문가 교수 - 10 (11.2)

연구자 - 5 (5.6)

시민 단체 - 3 (3.4)

정책 공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A 센터 20 (22.5)

 노인장기요양보험 B 센터 14 (15.7)

 시범사업 센터 C 센터 19 (21.3)

합계 89 (100)

나. 조사 내용

노인 보건복지서비스의 건강권 보장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하여 조사 내용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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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하 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강권 보장 수 을 평가하기 해 WHO가 정의하

고 있는 건강권의 네 가지 평가 기 을 바탕으로 조사 문항을 구성하 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권기반 근 수 을 평가하기 해 WHO에서 제

공한 보건의료에 용할 수 있는 인권기반 근법과 련된 항목을 바탕으로 조사문

항을 구성하 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평가하되, 기본 인 제도에 한 지식 수 간의 상

성을 보기 해 제도의 일반 인 지식을 묻는 조사 문항을 구성하 다.  

제도에 한 지식수 을 조사하는 10개 문항은 , 아니오로 응답 받았다. 건강권 

평가에 한 항목 7개와 인권기반 근 수 을 평가하는 항목 12개는 개방형 문항으

로 구성하여 각 항목별로 5  척도에 한 응답을 받았으며 그 아래에 각 항목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이 조사지에 용한 건강권의 네 가지 평가 기 과 인권기반 근법에 한 항목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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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건강권 조사지 항목 

 역 항 목 조사 척도

건강권 평가 이용성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근성

비차별성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물리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경제  근성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정보 근성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수용성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질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인권기반 근 취약집단에 한 심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노인의 존엄성 고려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성별 향평가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정책개발에 참여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교육에 한 권리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건강과 사생활정보 보호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국가책임과 인권의 균형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노인인권 인식과 확 가능성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 규정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충분한 기 자료 분석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학계와 시민단체 의견수렴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인권 리와 안 지침을 고려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한 지식을 묻는 문항은 표 14에서와 같이 제도의 성

격, 수 상, 여종류, 재원조달방식, 운 체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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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한 지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조사 척도

1. 사회보험이다 , 아니오

2. 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된다 , 아니오

3. 수 상에서 국민기 생활보장 수 권자는 제외된다 , 아니오

4. 여를 받을 수 있는 상자의 범 는 장기요양등  

   1~5등 으로 분류한다
, 아니오

5. 재가 여, 시설 여, 특별 여 모두 세 종류의 여 

   종류가 있다. 이  시설 여에는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 아니오

6.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아니오

7. 보험료 납부자는 국민건강보험의 납부자와 동일하다 , 아니오

8. 장기요양기 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감독한다 , 아니오

9. 여 상자는 건강보험 리공단에 제출한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별도 방문 없이 정해진다
, 아니오

10.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정이다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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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방법

조사 상자의 사회·경제·인구학  특징들과 인권교육, 근무시설 등의 변수들의 

빈도들을 살펴보았다. 

인권감수성 수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의 요양서비스의 건강권 보장수  

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강권 보장수  수의 평균과 표 편차를 살펴보았

다. 

조사 상자의 특징과 상자의 종별(노인에게 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인

력, 건강보험공단 인력, 문가집단)에 따라 인권감수성 수와 건강권 수 수 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하여 분산분석을 시행하 다. 인권감수성 수와 건강권 

수는 조사 상자의 종별 층화분석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다. 

인권감수성 수와 건강권 보장 수의 내  일치도를 살펴보기 해 상 분석을 

통해 Cronbach의 알 값을 구하 다. 

인권감수성과 건강권 수에 련이 있는 여러 요인을 통제하고 인권교육 등의 변

수가 인권감수성과 건강권 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시

행하 다. 

모든 분석은 양측검정으로 시행하 으며, 분석에 이용한 통계 로그램은 The SAS 

System for Windows 버  9.1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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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노인요양서비스의 인권 황

1. 노인요양서비스의 인권 황

노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을 방문, 찰한 결과 보고를 정경희 등21)

(2002)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 인권의 정의”에 따라 분석하 다.

크게 자유권과 생존권으로 분류하며, 자유권은 신체의 자유권, 사생활에 한 자유

권, 정신  활동과 경제  활동의 자유권에 하여 확인하고 있다. 생존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정서 인 지원, 방임 등의 하  역으로 살펴보고 있다.

가. 자유권

신체의 자유권은 시설 건물의 폐쇄성과 시설의 지리 인 고립이 찰되었다. 안

사고 등을 방하기 하여 안에서는 출입문을 열 수 없는 시스템이었으며, 거실과 연

결된 테라스의 문도 10cm 정도만 열리도록 되어 있었다. 사고 방지 등의 불가피한 

이 인정되지만, 서비스 공 자의 편의가 우선되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 있

다. 한, 기  바깥으로 외출이 거동이 가능한 경우에도 한 달에 한번 정도밖에 가능

하지 않고 보호자나 직원의 동행이 있어야만 하는  등이 찰되었다.

신체의 자유권은 강제 노동이나 강제 격리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해당하는 내용은 없었다. 다만, “이 에 생긴 욕창 부 가 가려워 자꾸 으셔서 사지 

체를 결박”한 사례가 있었다. 결박은 서비스 공 자의 편의 인 방법으로 단되며, 

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노인의 인권을 고려한 해결책이라고 단된

21) 정경희 등. 무료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2002. 국가인권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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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  활동에 한 자유권은 무료시설 이용 노인들의 정부 보조 을 개인이 사용

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었다.

자유권에 한 찰 내용  심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9. 자유권 : 신체의 자유권 & 경제  활동의 자유권

분 류 사 례

시설 내 

 폐쇄성

 (8건)

# 산책도 제한 (거동이 자유로운 소수의 할머니들을 한 아침 산책, 한 달에  

  한번 차량을 통해 시내에 나가는 것 부임) 

# 출입문은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시스템이었음/거실과 연결된 테라스의 

  문도 안 사고를 방지하기 해 10cm 정도만 열리도록 되어 있음 

# 불가피한 통제 등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됨 

시설의 

지리  

치

 (5건)

#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편해, 보호자가 있어야만 나갈 수가 있어서 

  불편해 

# 자신이 원할 때 직원과 함께 외출 가능, 거동할 수 없는 분들 경우에는 밖에 

  나갈 방법이 없음. 이러한 것 이외에 밖에 산책 나가는 일은 없다고 함

사지 결박 # 이 에 생긴 욕창 부 가 가려워 자꾸 으셔서 사지 체를 결박

의견수렴 #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도와주는 편임 

동의에 

기 한

수입사용

# 소득층에게 주는 보조 을 시설에서 단체로 바닷가에 구경 가는 것과  

  외식하는 것에 쓰므로 개인사용 통제함 (개인 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심)

나. 생존권

생존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정서 인 지원, 방임과 자기 방임의 하  역

으로 나눠진다. 각 하 역별 항목에 한 노인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심과 녁 식사 수발을 하면서 찬이나 간식이 부실하다는 의견과 밥의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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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질도 좋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비를 내시는 분은 반찬이 하나 더 추가

된다는 것을 미루어 수 자 노인과 실비 노인이 식사에서 차별 우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식사 수발 인력의 태도에 한 의견도 많았는데, 의사표 이 어려운 분들이나, 기

능상태가 좋지 않는 분들께 식사수발 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노인들에게 맞춤으로 잘 하는 것이 요양서비스이므로, 이에 한 심

과 배려가 필요하다.

 

표 20. 생존권 1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분 류 사 례

식사 서비스의 

질 (8건)

# 식사 부실 (실비를 내시는 분은 반찬 하나 추가) 

# 식사에 한 질문에 마지못해 먹고 있다 

# 식사량이 부족하고 간식도 종류와 양이 부족하다 

# 주로 죽 제공 (치아상태), 씹는 것을 먹고 싶다고 함 (2건)

수발 인력부족 # 한분씩 식사를 도와  인원 부족 

수발 

인력행태 (6건)

# 식사수발을 무 오래 들다가는 심시간 지나기 에 못 끝남을 강조

   한 직원

# 아직 식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식 을 치운다거나 하는 

  행동을 함 

# 복지사의 편의 주로 무 하게 진행시키고 할머니들이 잘 드시는

  지 고려 안함

취침 시간
# 녁 식사 후에 모두 일 으로 주무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

  해가 안 됨

의복은 깨끗하게 빨아져 있는 옷과 속옷으로 갈아 입  주고 있다. 속옷 이외의 겉

옷들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구입이 힘들며, 자식들이 주로 가져다 다.

목욕 수발의 경우, 보호사들이 여성이 부분이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보호사들의 복지도 고려해야 될 것 같다. 3일에 한번 목욕을 하고, 샤워용 침

도 사용되고, 골  부분을 많이 신경 쓰는  등은 정 이었다. 

욕창이 있는 노인들이 샤워 타월 등을 같이 쓰는 것은 감염 문제 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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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부분의 시간을 TV 시청을 하거나 무료하게 보내는 것으로 찰되었

다. 한 로그램이 운 되는지, 로그램을 운 하기 한 충분한 인력이나 도구

가 있는지 단하기 어려웠다. 

표 21. 생존권 1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분 류 사 례

의복침구  의복 구입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 힘들고, 자식들이 주로 갖다 

목욕

# 목욕 수발의 어려움 (2건)

# 혼자 욕실 문 앞에서 옷을 입느라 끙끙 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음  

# 욕창이 있으신 분들의 샤워 타월을 같이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감염문제)

상담

# 어디가 불편하시거나 궁 한 이 있더라도 참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음 

  (설사 말을 하더라도 자세한 설명이나 답을 못 듣는 경우가 있음) 

# 노인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천천히 설명해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제일 불편 했어 (충분한 설명 부족) 

# 워낙 많은 노인 상 , 하나하나 신경 쓰기가 힘들다는 건 이해하지만, 조  

더 얘기도 나 고 궁 한 것도 알기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해 줬으면 좋겠음 

로그램

없음(13건) 
# 로그램이 없이, TV 시청만 하거나, 그냥 앉아있거나 워서 시간을 보냄  

로그램 

인력 부족

(3건)

# 고령이라 자주 피곤해 하시고, 녁에 취침하기 때문에 로그램 운  

  어려움 (사회복지사)

# 가벼운 운동과 말동무가 필요하나 인력 부족 

로그램 

활용도 

낮음 (2건)

# 게임 도구들은 많은데, 아무도 심이 없음

# 어르신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하는 재활교육을 하며 보냈는데, 시설 내  

  물건의 활용도가 매우 낮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한 의료서비스 역을 살펴보면, 의료이용의 

근성에서 문제 이 있었다. 탁의사가 없어 의료서비스를 받기 해서는 도심의 의

료기 을 방문해야 하며,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 에서 약을 타지 못하는 불편함을 호

소하는 분들도 있었다. 야간의 경우 1명의 당직이 한 층을 담당하는 등, 응 상황 발

생에 한 한 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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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리에서는 만성질환 리, 통증 리, 약물 리, 식이 리 등에서 문제 이 있

었다. 기능회복을 한 한 재활 로그램이 부족하 다. 재활을 해 직 인 보

조 인력의 도움이 아니라 기구 등을 사용하는 편의 인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하 다.

반면에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하기 해 2시간마다 체 를 변경하고, 에어매트리스

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골 도가 낮은 것을 감안하여 안 에 심 을 기울이고, 개인별

로 압체크, 상태 기록 등은 잘 하고 있었다.



- 61 -

표 22. 생존권 1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 한 의료서비스

분 류 사 례

의료 

근성 

(11건)

# 의료기  근성이 떨어짐 (5건)

# 환자들도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모름 - 자기가 평소 외래 방문하던 병원

  에 가지 못해 약을 타오지 못함 

# 응 상황 체 어려움 (5건)

 (야간에는 당직 복지사 한 명이 한 층을 돌 )

환자 리
# TPN환자 : acalculous Chilecystitis나 장운동감소 험성이 있어 장기 으

  로 L-튜 제거하고 식사를 보조하는 편이 바람직함  

만성질환

리 (2건)

# 당뇨병 앓고 계신 분이 많으셨는데, 당체크를 2-4일마다 한 번씩 함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실시해야 함)

통증 리

(2건)

# 퇴행성 질환에 의한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살아도 사는 

  낙이 없다고 호소하심

# 킨스 병으로 인해 resting tremor가 심해 지속 인 통증 호소 

약물 리

(4건)

# 고 압이나 요실 , 는 소변을 보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에도 약물치료들이  

  필요한데도 약물투여가 히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음

# 식사 에 약을 나 어주며 식사와 함께 드시게 하는데 약을 제 로 다 

  복용하는지 올바른 복용방법인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반찬속에 약을 넣어 

  그냥 함께 먹게 하는 등의 행동을 보임  

# 어떤 약인지도 잘 모르고 먹을 때도 많고, 아 도 왜 아 지 궁 해도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지. 기억력이 나빠져서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

# 당뇨병환자의 경우 경구 당강하제는 환자 임의 로 먹는 경우가 많았고, 

  인슐린 주사도 환자 기분에 따라 놓는 경우가 있었음 

식이 리

(2건)
# 당뇨환자의 상당수가 식이조 이 철 히 되고 있지 않음  

재활

로그램

부족 

(3건)

# 환자분들의 기능회복을 한 로그램 부족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달력이 없음)

# 손만 내 어 드려도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을 괜히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것을 

  주로 함 (직원들이 도와주기 함인지, 답답함 때문인지)

# 어르신들의 자발  활동을 돕기 한 활동이 보이지 않음.  일상생활능력의 

  회복이나 퇴소 이후의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한  기능회복 훈련 시

  도가 아  보이지 않음. 각각의 상태에 합한 훈련, 재활 부족

정서 인 지원에서 할머니들끼리 큰 교류가 없어 보 다. 부분의 할머니들이 노

인성 난청이 심했으며, 노쇠한 기력으로 인해 목소리가 작아 할머니끼리 서로 화가 

가능한 경우는 얼마 되지 않았다.  



- 62 -

할머니들은 “같은 방 쓰는 할머니들하고 친구지 뭐 다들 좋아, 가끔 싸우기도 하

지만”, "그래도 같이 얘기하다보면 답답함이 좀 사라지지" 등으로 반응하 다.

노인들끼리 텃세 등이 있거나, 서로 다른 에 하여 불편함을 보이는 경우도 있

었다. “다들 친한데, 가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기존에 있던 할머니들이 괴롭

히고 하는 일이 있어” 등의 응답이 있었다.

정서 인 지원에서 가장 큰 문제 이 외로움이었다. 다음의 표는 노인들이 외로움

을 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임에 한 내용을 살펴보면, 인지기능상태에 따라 다른 우를 하는 

직원, 언어나 행동에서 무례함 등이 언 되었다.  

다. 기타

문제  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실제로 노인요양서비스 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노고를 인정할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변을 보셨는데 120kg이 넘는 체 이라 남자 3명이 달려들어 겨우 이동  목욕시켜

드리면서, 복지사 선생님은 그분이 오랫동안 변을 못 보셨다며 장을 하셨고, 그러자 

딱딱한 변이 계속 나왔다”, “골 도가 낮은 것을 감안, 옮길 때 최 한 안 에 심 을 

기울임, 계속 워계신 분께 특별히 신경 썼다”, “개개인별로 오  오후에 상태를 기

록하고 압을 체크했다.” 등 일손이 부족해서 여러 어르신들을 신경 쓰기 힘든 상황

임에도 성의 있는 서비스를 하는 사례에 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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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생존권 2 : 정서 인 지원 - 외로움

외로움이 가장 힘듦 (3건)
# tremor가  심해져 생활이 힘들고 외로워서 빨리 죽고 싶음
# 삶의 의욕을 많이 상실하셔서 식사를 잘 안하시려고 하심

# 부분의 노인이 치매이심

# 자신들은 버림받아 홀로 남겨져 쓸모없는 인간으로 되어 이곳에 왔다고 하심 : 자식들  
   이 모시고 살진 않아도 한 달에 한번이라도 보러 왔으면 좋겠다고 하심 

# 몸만 불편할 뿐 정신이 온 하신 할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워 이곳에 당신을 남겨둔 자
  녀분들에 한 서운한 감정 표 , 이야기 상 가 없어 쓸쓸 : 바깥사람에 한 그리움  
  표  

# 가족도 없이 홀로 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부임 

#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잠시 다녀가도 이 게 와주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
  도 고맙고 좋다며 반갑게 맞아주심 : 어려운 경제  형편과 자신의 생활에 쫓겨 잘  
  찾아오지도 못하는 자식들로 인해 어느 정도의 우울함을 가지고 계심 , 자신의 처지에  
  한 스스로의 비 도 강함 

# 계속 와줘서 고맙다 하시며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시려하시고.(이야기 나  상 가   
  많이 그리우셨구나 하는 생각)

# 와줘서 고마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말벗이 없어서 그게 가장 힘들어/ 자식들 걱정 
  안 시키고 편안하게 살다가야지 : 처음엔 이런 곳에 오는 게 무섭고 가기 싫고 그랬는  
  데, 지 은 오히려 편해, 밥도 잘 주고, 가족들한테도 걱정 안 끼치고, 항상 신경써주니  
  편하고 좋아 (실비부담) 

# 다시 와주기를 부탁 

# 외로움과 화 상 의 필요성을 느낌/ 은 사람들이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반가
  워하시고 감사해 하심 

# 실습 나온 학생들이 에 있기를 원하시고,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 걸고 가까이 오라는 
  듯 부르시고 툭툭 건드리시는 모습을 보임 : 무미건조한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자신에 한 심을 갈구하는 모습을 느낌/ 찾아와 줘서 몇 번이나 고맙다
  고 말 . 이별을 아쉬워하심 

# 꼭 다시 오라고/ 가족이 보고 싶은데, 화번호도 바 고 해서 가 찾아 줬으면 좋겠
  음, 기분이 자주 가라 앉아 있고 딱히 즐거울 만한 일이 없음 

# 건강상태 엉망이야, 속도 아 지 도 아 서 걷지도 못하지, 속상하고 힘들고, 
  죽는 게 더 낳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

# 매일 침 에 워 계서서 답답함 - 갑자기 크게 우심/ 밖에 나오자마자 기분이 좋아짐 

# 삶에 한 비 인 분들이 많았고 더불어 우울증이 있는 할머니는 더 많았음. 사는 것이  
  재미없고 이제 죽고 싶은데, 죽지 않고 이 게 몸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힘듦

# 이 로 여기 있다가 늙어 죽는 거지 뭐,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허리가 아 서 맥을 못 
  추고 즐거운 일이 없어 : 근데 여기 안에 있으면 답답해 (가족들 왔다 가면 좀 덜 답답)  
  /건강하게 자다가 죽는 게 제일 좋지 뭐 (거동만 불편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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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생존권 3 : 방임

사 례

# 모자란 일손 때문이라는 핑계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친 직원 편의 주의 행동과 불  

 친 함(심하게 과민해 보이는 몇몇 직원들이 있었음) : 아직 식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식 을 치운다거나, 말도 못하고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할머니가 뭔가를 바  

 라고 일어나면 임의 로 화장실에 보내놓고는 할머니의 행동이 뜻 로 되지 않자 할머니  

 에게 화를 낸다거나 하는 일 (가벼운 항의조차 하지 못함) 

# 정신상태가 온 한 할머니에게는 친 하게 하다가도 거동이 불편하고 말 못하는 할머

 니에게는 불친 하다 못해 험악하기까지 한 직원이 있었음 

# 노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복지사(보호사)분들의 자질을 의심  하는 몇몇  

 상황도 있었음 : 시설 만족도 조사에서 공단 직원과의 인터뷰에서도 화에 문제가 있는  

 할머니의 답은 직원이 임의로 답해 버림 

# 가끔 매 리즘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부분 사회복지사나 자원 사자  

 들도 노인분들께 친 하며 좋은 유 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 보임 

# 친 한 편이나 바쁘고 일이 많으니까 가끔 거칠어도 이해한다. 하루 일과  일일이 모  

 든 노인에 한 충분한 심을 쏟기에는 인력 상으로 시간이 부족함 

라. 노인요양서비스의 인권 황 소결

노인요양서비스의 인권 황은 일개 학의 지역사회 실습을 통해서 살펴 본 것이

다. 여러 가지 제한 이 있지만, 9시간 동안 일 일로 노인들과 생활하면서 찰할 결

과에 한 보고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시설 노인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음의 5가지가 이 단락을 통해서 노출된 요한 과제다. 단면연구의 성격으로 진

행되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 연구에서 이  

5가지를 포함하여 과제해결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첫째, 노인들이 건물 안의 닫힌 공간에서 생활하는 , 도움의 수 이 넘치는 서비

스, 수 자에게 지불되는 보조 의 리 등이 노인요양서비스를 리하는 입장에서 

편의 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단된다. 서비스 인력과 산의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겠지만, 자립 이고 자주 인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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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제로 신체 결박이나 셋째, 보조  공동 리 등은 충분히 인권 침해 사유가 

될 것으로 단된다. 

넷째, 욕창이 있는 노인들의 감염 리와 의료서비스의 통증 리, 약물 리, 그리

고 식이 리 등에서 문 인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요양서비스의 인력기

이 실제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에서 리운  되어 왔으며, 새로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서 “요양”서비스에 하는 보건의료 인력이 강화될 정이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도에서도 여 히 답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뿐 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공 하는 보호사와 다른 

인력들이 모두 여성이어서, 물리 인 힘이 필요한 노인들의 수발에 어려움이 많을 것

이라고 찰된 경우가 많이 보고되었다.

차츰 노인요양서비스에 한 인식과 환경이 정 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앞으로 노인에 한 이해와 요양서비스에 한 표 인 지침이 필요하다. 이 때 간과

되기 쉬운 인권 침해 사례를 포함하고, 사항에 따라 인권 침해가 명백한 행 를 지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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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감수성

가. 인권감수성 수  비교

1)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의 사회 인구학  특성별 인권감수성 수  비교

노인서비스 장에서 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상자는 총 278명이었다. 그  남자는 49명(17.9%), 여자는 225명(82.1%)로 여자가 더 

많았다. 연령 으로는 40 가 99명(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시설의 생활지도원

이 140명(50.4%)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 은 졸이상이 145명(52.7%)으로 다수를 

차지하 다. 근무년수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96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상자 

 148명(53.6%)이 인권교육을 받은 이 있었다. 208명(75.4%)이 요양시설에 근무하

고 있었다(표 21).

노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수 이 높을수록 인권감수성 지수가 유의하게 높았

다(p<0.001). 졸이하의 인권감수성 지수는 평균 28.3 이었으나, 고졸은 30.7 , 졸

이상은 40.0 으로 졸이상의 인권감수성 지수가 가장 높았다. 인권교육을 받은 이 

있는 상자의 인권감수성이 37.9 , 받은 이 없는 상자의 인권감수성이 32.4 으

로 인권교육을 받은 이 있는 상자의 인권감수성이 더 높았다(p=0.008). 

여자에 비해 남자의 인권감수성 지수가 경계유의하게 높았으며(p=0.070), 업무에

서는 사회복지사가 41.6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간호사/치료사/의사 등의 의료인

이 40.6 으로 높았으며, 가정 사원/요양보호사의 인권감수성이 33.3 으로 가장 낮

았다. 업무별 인권감수성의 차이는 통계 으로 경계 유의하 다(p=0.087). 연령별로는 

20 가 37.9 으로 인권감수성이 가장 높았고, 50  이상이 30.2 으로 가장 낮았다

(p=0.0094). 

근무년수별로 인권감수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기

 종사자간의 인권감수성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67 -

표 25.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의 사회 인구학  특성별 인권감수성 수  

항  목 빈도 구성비(%)
인권감수성 지수

평균 표 편차 p-value

성별

남 49 17.9 39.3 18.6 0.070 

여 225 82.1 34.5 16.3 

연령

20 56 20.3 37.9 16.2 0.094 

30 69 25.0 36.6 16.0 

40 99 35.9 35.2 18.1 

50  이상 52 18.8 30.2 15.4 

직업

생활지도원 140 50.4 33.6 16.9 0.087 

가정 사원/요양보호사 40 14.4 33.3 15.5 

사회복지사 27 9.7 41.6 17.8 

간호사/치료사/의사 26 9.4 40.6 18.2 

기타 45 16.2 36.0 17.2 

교육수

졸 이하 28 10.2 28.3 16.2 <0.001 

고졸 102 37.1 30.7 14.9 

졸 이상 145 52.7 40.0 17.5 

근무년수

1년 미만 42 15.6 33.0 13.7 0.546 

1년 ~ 3년 96 35.7 37.2 17.0 

3년 ~ 5년 80 29.7 34.5 16.9 

5년 이상 51 19.0 35.7 20.5 

인권교육

있음 148 53.6 37.9 17.7 0.008 

없음 128 46.4 32.4 16.1 

근무시설

요양시설 208 75.4 35.8 17.2 0.512 

재가서비스 68 24.6 34.2 16.7 

상자의 수는 278명이나, 각각 항목에서 무 응답자는 빼고 분석하 음.



- 68 -

2)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의 사회 인구학  특성별 인권사례별 인권

감수성 수  비교

황 사의 고민과 의사의 고민 사례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유의하게 인권감수

성이 높았으며, 가족회의 사례에서도 남자가 여자에 비해 경계유의하게 인권감수성이 

높았다. 하지만 감원 상 사례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여자가 남자보

다 인권감수성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진료자 명단 사례에서 20 가 인권감수성이 가장 높고, 50 이상이 가

장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사례에서는 연령별로 큰 차

이가 없었다.

직업별로는 진료자 명단과 황 사의 고민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가장 인권감수

성이 높았고, 가정 사원이 가장 인권감수성이 낮았으며, 직업별로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가족회의 사례에서는 가정 사원이 가장 인권감수성이 높았

으며, 생활지도원이 가장 인권감수성이 낮았으며, 직업별로 통계 으로 경계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 별로는 감원 상, 의사의 고민, 진료자 명단, 황 사의 고민 사례에서  모

두 졸이하나 고졸에 비해 졸 이상의 상자들이 인권감수성이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회의와 장애인학교 사례에서는 교육수 에 따른 인

권감수성 차이는 없었다.

근무년수에서는 황 사의 고민사례에서 근무연수별로 통계 으로 경계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나, 다른 사례에서는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없었다.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장애인 학교 사례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인권감수성이 높았으며, 감원 상과 진료자 명단 사례에서도 경계유의하게 

인권감수성이 높았다.

근무시설별 인권감수성에서 차이가 있는 사례는 진료자 명단 사례 으며, 요양시

설 근무인력이 재가서비스 인력에 비해 인권감수성이 높았다. 다른 사례에서는 근무

시설별로 인권감수성에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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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자 종별 인권사례별 인권감수성 수  비교

노인서비스 제공인력, 노인장기요양보험 련 문가, 건강보험공단 인력으로 구

분되는 상자 종별 인권사례별 인권감수성 수 을 비교해 보았다.

노인에게 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인권감수성 수는 35.4 , 건강보험공단 

인력의 수는 41.2 , 문가 집단의 수는 65.0 으로 문가 집단의 수가 가장 

높았다.

6개 사례 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련 문가들의 인권감수성 수가 노인서

비스 제공 인력이나 건강보험공단 인력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

하 다. 의사의 고민 사례만 제외만 다른 사례에서는 노인서비스 제공 인력의 인권감

수성 수보다 건강보험공단의 인권감수성 수가 더 높았다. 특히 진료자 명단과 

련된 인권감수성 수는 건강보험공단 인력이 노인서비스 제공 인력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

본 조사에 이용된 6개의 사례  의사의 고민이 가장 인권감수성 수가 낮았으며, 

상자 종별 내에서도 의사의 고민이 가장 수가 낮았다. 인권감수성 수가 가장 높

은 사례는 장애인 학교의 사례 으며, 역시 상자 종별 내에서도 가장 수가 높은 

사례 다.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에서는 가족회의 사례가 인권감수성 수가 장애인 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감원 상 사례가 인권감수성 수가 의사의 고민에 이어 두 

번째로 감수성 수가 낮았다. 건강보험공단 인력에서는 진료자 명단에 한 인권감

수성 수가 두 번째로 높았고, 감원 상 사례가 두 번째로 수가 낮았다. 문가 집

단에서는 가족회의사례가 감수성 수가 두 번째로 높았고, 황 사의 고민사례가 감

수성이 두 번째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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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상자 종별 인권사례별 인권감수성 수 비교

체*

상자

종별

가 치

평균

체

N = 349

노인서비스 

인력

N = 278

건강보험공단

N=53

문가

N=18
p-value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가족 회의 8.8 7.5 5.5 7.2 5.5 7.6 5.3 11.7 4.3 0.003 

장애인 학교 11.9 10.6 4.7 10.2 4.9 11.7 3.8 13.9 2.1 0.001 

감원 상 6.5 4.5 5.3 4.0 5.0 4.5 5.3 10.9 5.2 <0.001 

의사의 고민 5.0 3.9 5.0 3.7 4.7 3.5 5.3 7.7 6.9 0.004 

진료자 명단 8.4 6.5 5.8 5.8 5.5 8.7 6.0 10.8 6.2 <0.001 

황 사의 고민 6.5 4.7 5.3 4.3 5.0 5.1 5.4 9.9 6.2 <0.001 

합계 47.2 37.8 19.1 35.4 17.1 41.2 20.0 65.0 23.5 <0.001 

 * 가 치 평균은 노인서비스 인력과 건강보험공단인력, 문가 집단의 수가 동일하다    

고 가정하고 계산함.

각각의 인권사례들에 하여 상황지각과 결과지각, 책임지각별로 상자 종별로 

인권감수성 수를 살펴보았다.

인권사례들을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별로 나 었을 때 6개 사례 체, 18개 

지각 모두에서 문가들의 인권감수성 수가 가장 높았다. 상자 종별 인권감수성 

수를 비교하 을 때 사례 내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이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감원 상, 진료자 명단과 황 사의 고민 사례 다.

각각의 사례에서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의 수를 보았을 때, 감원 상과 

진료자 명단 사례에서 3가지 지각의 수가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 다. 가족회의와 

황 사의 고민사례에서는 상황지각 수가 가장 낮았으며, 의사의 고민에서는 책임지

각 수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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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상자별 인권사례의 세부 지각별 인권감수성 수 비교

인권감수성

역

체

N = 349

노인서비스 

인력

N = 278

건강보험공단

N=53

문가

N=18
p-value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가족 회의

상황지각 2.0 2.2 1.9 2.2 1.9 2.2 3.6 2.0 0.007 

결과지각 2.7 2.3 2.6 2.3 2.8 2.3 3.8 1.8 0.094 

책임지각 2.8 2.2 2.7 2.2 2.9 2.1 4.3 1.2 0.013 

 장애인 학교

상황지각 3.7 2.0 3.6 2.0 3.7 1.9 4.6 1.2 0.134 

결과지각 3.6 1.9 3.4 2.1 4.5 1.0 4.8 0.4 <0.001 

책임지각 3.3 2.0 3.2 2.1 3.5 1.9 4.6 1.2 0.022 

 감원 상

상황지각 1.4 2.2 1.3 2.1 1.1 2.0 3.6 2.3 <0.001 

결과지각 1.6 2.2 1.4 2.2 1.6 2.2 3.8 2.1 <0.001 

책임지각 1.5 2.1 1.3 2.1 1.8 2.2 3.5 1.7 <0.001 

 의사의 고민

상황지각 1.1 2.0 1.1 2.0 1.0 1.9 2.7 2.5 0.002 

결과지각 1.0 1.9 0.9 1.9 1.0 1.9 2.0 2.3 0.078 

책임지각 1.8 2.3 1.8 2.3 1.6 2.2 3.0 2.5 0.064 

 진료자 명단

상황지각 2.1 2.4 1.9 2.3 2.7 2.4 3.5 2.3 0.001 

결과지각 2.2 2.3 1.9 2.3 2.9 2.3 3.8 2.1 <0.001 

책임지각 2.3 2.3 2.0 2.3 3.0 2.2 3.5 2.3 0.001 

 황 사의 고민

상황지각 1.2 2.0 1.0 1.9 1.2 2.1 2.9 2.4 0.001 

결과지각 1.8 2.2 1.6 2.2 2.2 2.3 3.6 2.1 <0.001 

책임지각 1.8 2.2 1.7 2.2 1.7 2.2 3.4 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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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권감수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다 회귀분석

1) 인권감수성 총 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다 회귀분석

여러 사회·경제·인구학  특성, 직업 특성, 인권교육, 직종 등의 변수들에서 각각의 

변수들이 인권감수성 수에 미치는 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별 변수들이 인권감수

성에 얼마나 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에 한 분석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인권감수성 수에 

향을 주는 변수는 교육수 변수와 인권교육 변수 다. 졸 이상자에 비해 고졸 

상자는 인권감수성 수가 8.3 , 졸이하는 10.4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상자에 비해 인권교육을 받은 이 있는 상자

의 인권감수성 수가 5.4  더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직업별로 보았을 때 

생활지도원에 비해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 수가 7.6  높았으며, 경계 유의하

다. 단변량 변수 분석에서 인권감수성 수에 경계유의하게 향을 미쳤던 성별과 연

령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요양시설과 재가서

비스 시설 근무자간 인권감수성 수는 다 회귀분석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노인서비스 제공인력  인권교육을 받은  있는 상자들에서 인권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인권감수성 수가 높은지 살펴보고자 하 다. 인권교육을 받은 이 있는 

노인서비스 제공인력 내에서는 교육수 과 직업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인권감수성 

수에 향을 미쳤다. 졸이상에 비해 고졸은 8.9 , 졸은 12.4  인권감수성 수

가 낮았으며, 생활지도원에 비해 가정 사원/요양보호사는 17.6 , 사회복지사는 16.3

 인권감수성 수가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인권교육을 받은 인력 내에

서는 연령도 통계 으로 경계 유의한 련성을 보 는데, 20 에 비해 30 는 8.9 , 

40 는 5.6 , 50  이상은 11.4  인권감수성 수가 낮았으며, 이  30 와 50  이

상은 경계 유의하 다. 인권교육을 받은 횟수는 인권감수성 수와는 유의한 련성

이 없었다. 

노인서비스 제공 인력에 건강보험공단 인력과 문가들을 포함시켜 분석한 경우

에도 교육수 과 인권교육 여부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인권감수성 수에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가 집단은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노인서비스 제공인

력이나 건강보험공단 인력에 비해 25  이상 인권감수성 수가 높았다. 

각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노인서비스 제공인력만을 상으로 한 회귀분석은 13.3%, 

인권교육을 받은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을 상으로 한 분석은 21.8%, 체 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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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인권감수성 수 총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다 회귀분석

변수명/항목
노인서비스인력  인권교육 유경험자** 체 상자

회귀계수 p-value 회귀계수 p-value 회귀계수 p-value

성별

  남자*

  여자 -1.3 0.645 0.7 0.871 2.9 0.244 

연령

  20 *

  30 -2.3 0.464 -8.9 0.066 -1.3 0.692 

  40 0.0 0.996 -5.6 0.284 -2.0 0.530 

  50  이상 -2.3 0.581 -11.4 0.098 -5.4 0.196 

직업

  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7.6 0.112 17.6 0.047 4.2 0.261 

  사회복지사 7.6 0.057 16.3 0.022 6.8 0.096 

  간호사/치료사/의사 4.8 0.199 -2.7 0.675 4.3 0.276 

  기타 2.6 0.389 5.8 0.149 3.6 0.252 

교육수

  졸 이하 -10.4 0.018 -12.4 0.065 -9.1 0.048 

  고졸 -8.3 0.003 -8.9 0.026 -7.7 0.007 

  졸 이상*

근무년수

  1년 미만*

  1년 ~ 3년 2.2 0.480 5.9 0.253 3.1 0.341 

  3년 ~ 5년 1.9 0.574 7.7 0.151 4.6 0.179 

  5년 이상 -0.5 0.896 3.9 0.528 -0.1 0.981 

근무시설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3.1 0.366 -0.9 0.880 

인권교육

  받은  없음*

  받은  있음 5.4 0.014 4.3 0.031 

인권교육 횟수

  받은 횟수 0.6 0.529

직종 구분

  노인서비스인력*

  건강보험공단 1.8 0.670 

  문가 26.9 <0.001 

한 분석은 21.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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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항목
노인서비스인력  인권교육 유경험자

**
체 상자

회귀계수 p-value 회귀계수 p-value 회귀계수 p-value

R-Square 13.3 21.8 21.5

Adj. R-Square 7.9 11.0 17.5

 * 퍼런스 그룹
 ** 노인서비스 인력  인권교육 받은  있는 상자

2)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에서 인권사례별 인권감수성 수에 향

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다 회귀분석

노인서비스 제공 인력에서 각 인권감수성 사례별로 인권감수성 수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가족회의 사례에서는 생활

지도원에 비해 가정 사원/요양보호사가 인권감수성 수가 4.5  높았으며 통계 으

로 유의하 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에서 인권감수성 수가 1.7  낮았으며, 경계 유

의하 고, 연령별에서도 20 에 비해 40 와 50  이상에서 인권감수성 수가 경계

유의하게 낮았다. 다른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교육수 은 인권감수성 수

에 유의한 향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인력에 비해 받은 이 

있는 인력이 0.7  인권감수성 수가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장애인학교 사례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이 있는 인력이 인권감수성 수가 1.6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 50 에서 20 보다 인권감수성 수가 2.1  높았

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p=0.101).

감원 상 사례에서는 졸 이상에 비해 고졸은 2.1 (p=0.011), 졸이하는 2.5

(p=0.060) 인권감수성 수가 낮았다. 연령에서도 20 에 비해 30 는 1.6 (p=0.087), 

40 는 1.6 (p=0.104), 50  이상은 1.1 (p=0.401)이 낮았다. 생활지도원에 비해 가정

사원이 인권감수성 수가 2.3 (p=0.108) 높았다. 인권교육을 받은 이 있는 인력

이 없는 인력에 비해 수가 1.1  높았고, 경계 유의하 다(p=0.087). 감원 상 사례

에서 성별은 단변량 분석에서는 남녀 간 감수성 수에 차이가 없었지만, 여기 다 회

귀분석에서는 여자의 인권감수성이 남자에 비해 2.0  높았으며, 다른 변수들을 통제

한 경우에도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23).

의사의 고민 사례에서는 여자는 남자에 비해 인권감수성 수가 2.1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연령은 인권감수성 수에 별 향이 없었고, 사회복지사가 

생활지도원에 비해 인권감수성 수가 1.8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p=0.110). 졸 이상에 비해 졸이하와 고졸은 인권감수성 수가 낮았으며, 경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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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다.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 수가 0.9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진료자 명단 사례에서는 졸이상에 비해 졸이하가 인권감수성 수가 2.7  낮

았으며,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 수가 1.0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황 사의 고민 사례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가 인권감수성 수가 1.8  낮았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 20 에 비해 40 에서 인권감수성 수가 1.9  유의하게 높았으

며, 사회복지사가 생활지도원에 비해 2.1  감수성 수가 높았다(p=0.079). 졸 이상

에 비해 고졸자가 유의하게 감수성 수가 낮았다. 인권교육여부는 통계 으로 유의

한 련성이 없었다.

3) 체 상자에서 인권사례별 인권감수성 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다 회귀분석

노인서비스 제공인력, 노인장기요양보험 련 문가,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인권사례별로 인권감수성 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다 회귀분

석을 시행하 다. 

노인서비스 제공인력, 노인장기요양보험 련 문가,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 을 때, 문가 집단이 모든 사례에서 유의하게 감수성 수가 높았

으며, 다른 요인의 결과는 노인서비스 제공인력만을 분석했을 때 회귀계수와 유의수

(p-value) 값에 약간의 출입이 있을 뿐 큰 변화는 없었다.



- 
7

8 
-

표
 3

0.
 노

인
서

비
스

 제
공

인
력

에
서

 인
권

사
례

별
 인

권
감

수
성

에
 

향
을

 미
치

는
 요

인
들

에
 

한
 다

회
귀

분
석

변
수

명
항

목

가
족

회
의

장
애

인
학

교
감

원
상

의
사

의
 고

민
진

료
자

명
단

황
사

의
 고

민

회
귀

계
수

p
-v

al
u

e
회

귀

계
수

p
-v

al
u

e
회

귀

계
수

p
-v

al
u

e
회

귀

계
수

p
-v

al
u

e
회

귀

계
수

p
-v

al
u

e
회

귀

계
수

p
-v

al
u

e

성
별

남
자

*

여
자

-1
.7

 
0.

08
0 

1.
1 

0.
21

1 
2.

0 
0.

02
3 

-2
.1

 
0.

01
4 

1.
1 

0.
25

4 
-1

.8
 

0.
04

2 

연
령

20
*

30
-0

.8
 

0.
44

7 
1.

1 
0.

24
2 

-1
.6

 
0.

08
7 

-0
.6

 
0.

50
3 

-0
.7

 
0.

51
9 

0.
3 

0.
75

2 

40
-2

.0
 

0.
06

0 
1.

0 
0.

28
4 

-1
.6

 
0.

10
4 

0.
5 

0.
55

9 
0.

1 
0.

91
0 

1.
9 

0.
04

5 

50
이

상
-2

.4
 

0.
08

4 
2.

1 
0.

10
1 

-1
.1

 
0.

40
1 

-0
.1

 
0.

96
3 

-1
.6

 
0.

23
8 

0.
8 

0.
51

6 

직
업

생
활

지
도

원
*

가
정

사
원

/

요
양

보
호

사
4.

5 
0.

00
5 

0.
9 

0.
54

5 
2.

3 
0.

10
8 

1.
0 

0.
46

0 
-0

.9
 

0.
58

7 
-0

.2
 

0.
86

7 

사
회

복
지

사
0.

6 
0.

65
5 

0.
2 

0.
84

4 
1.

2 
0.

30
3 

1.
8 

0.
11

0 
1.

6 
0.

22
4 

2.
1 

0.
07

9 

간
호

사
/

치
료

사
/
의

사
1.

6 
0.

20
8 

1.
3 

0.
25

6 
0.

6 
0.

61
2 

-0
.1

 
0.

93
2 

0.
7 

0.
56

2 
0.

8 
0.

48
9 

기
타

1.
6 

0.
11

8 
0.

4 
0.

66
5 

0.
9 

0.
34

4 
-0

.2
 

0.
79

1 
-0

.7
 

0.
49

8 
0.

7 
0.

44
7 

교
육

수
졸

 이
하

0.
8 

0.
58

4 
-1

.8
 

0.
16

5 
-2

.5
 

0.
06

0 
-2

.1
 

0.
09

3 
-2

.7
 

0.
06

0 
-2

.0
 

0.
12

4 



- 
7

9 
-

변
수

명
항

목

가
족

회
의

장
애

인
학

교
감

원
상

의
사

의
 고

민
진

료
자

명
단

황
사

의
 고

민

회
귀

계
수

p
-v

al
u

e
회

귀

계
수

p
-v

al
u

e
회

귀

계
수

p
-v

al
u

e
회

귀

계
수

p
-v

al
u

e
회

귀

계
수

p
-v

al
u

e
회

귀

계
수

p
-v

al
u

e

고
졸

-0
.3

 
0.

75
2 

-1
.2

 
0.

14
5 

-2
.1

 
0.

01
1 

-1
.5

 
0.

05
8 

-1
.4

 
0.

13
6 

-1
.8

 
0.

02
5 

졸
 이

상
*

근
무

년
수

1년
 미

만
*

1년
 ~

 3
년

-0
.1

 
0.

88
8 

-1
.0

 
0.

27
0 

0.
7 

0.
42

9 
0.

3 
0.

76
8 

0.
8 

0.
41

5 
1.

5 
0.

10
3 

3년
 ~

 5
년

0.
3 

0.
77

5 
0.

2 
0.

88
1 

1.
5 

0.
14

0 
-0

.1
 

0.
93

9 
0.

0 
0.

98
7 

0.
0 

0.
98

4 

5년
 이

상
-0

.4
 

0.
75

1 
-1

.2
 

0.
28

2 
1.

2 
0.

27
2 

0.
5 

0.
65

6 
-0

.7
 

0.
56

2 
0.

1 
0.

91
9 

근
무

시
설

요
양

시
설

*

재
가

서
비

스
-1

.3
 

0.
26

6 
-0

.1
 

0.
90

3 
-0

.9
 

0.
39

5 
0.

0 
0.

98
8 

-0
.3

 
0.

79
0 

-0
.5

 
0.

62
0 

인
권

교
육

받
은

 없
음

*

받
은

 있
음

0.
7 

0.
33

2 
1.

6 
0.

01
3 

1.
1 

0.
08

7 
0.

9 
0.

13
5 

1.
0 

0.
17

8 
0.

0 
0.

95
5 

R
-S

q
u

ar
e

8.
0

6.
8

9.
5

10
.0

10
.7

12
.5

A
d

j.
 R

-S
q

u
ar

e
2.

3
1.

1
3.

9
4.

5
5.

2
7.

1

* 
퍼

런
스

 그
룹



- 
8

0 
-

표
 3

1 
. 

체
 

상
자

에
서

 인
권

사
례

별
 인

권
감

수
성

에
 

향
을

 미
치

는
 요

인
들

에
 

한
 다

회
귀

분
석

변
수

명
항

목
가

족
회

의
장

애
인

학
교

감
원

상
의

사
의

 고
민

진
료

자
 명

단
황

사
의

 고
민

회
귀

계
수

p
-v

al
u

e
회

귀
계

수
p

-v
al

u
e

회
귀

계
수

p
-v

al
u

e
회

귀
계

수
p

-v
al

u
e

회
귀

계
수

p
-v

al
u

e
회

귀
계

수
p

-v
al

u
e

성
별

남
자

*

여
자

-1
.2

 
0.

10
4 

0.
7 

0.
28

9 
2.

9 
0.

00
0 

-0
.5

 
0.

47
2 

1.
1 

0.
15

1 
-0

.1
 

0.
88

5 

연
령

20
*

30
-0

.7
 

0.
48

9 
0.

8 
0.

37
4 

-1
.5

 
0.

09
3 

0.
1 

0.
86

9 
-0

.6
 

0.
53

7 
0.

6 
0.

49
2 

40
-2

.1
 

0.
03

1 
1.

2 
0.

15
9 

-1
.5

 
0.

09
6 

-0
.1

 
0.

90
6 

-0
.2

 
0.

86
2 

0.
7 

0.
45

1 

50
 이

상
-2

.9
 

0.
02

4 
1.

9 
0.

08
9 

-1
.3

 
0.

26
6 

-0
.6

 
0.

61
5 

-2
.1

 
0.

11
4 

-0
.4

 
0.

75
4 

직
업

생
활

지
도

원
*

요
양

보
호

사
3.

3 
0.

00
5 

0.
6 

0.
55

0 
1.

3 
0.

22
0 

1.
0 

0.
35

1 
-1

.3
 

0.
29

2 
-0

.7
 

0.
55

4 

사
회

복
지

사
0.

3 
0.

83
1 

0.
3 

0.
80

0 
1.

0 
0.

36
2 

1.
8 

0.
12

8 
1.

6 
0.

20
4 

1.
8 

0.
13

5 

간
호

사
/

치
료

사
/
의

사
1.

5 
0.

22
0 

1.
3 

0.
21

2 
0.

3 
0.

75
7 

-0
.3

 
0.

82
3 

0.
8 

0.
50

3 
0.

6 
0.

61
6 

기
타

1.
6 

0.
09

6 
0.

4 
0.

67
4 

1.
1 

0.
23

3 
0.

2 
0.

86
5 

-0
.5

 
0.

59
4 

1.
0 

0.
29

4 

교
육

수
졸

 이
하

1.
1 

0.
43

1 
-1

.7
 

0.
16

2 
-2

.6
 

0.
04

7 
-2

.0
 

0.
12

4 
-2

.3
 

0.
11

4 
-1

.6
 

0.
22

7 

고
졸

-0
.1

 
0.

86
4 

-1
.0

 
0.

16
7 

-2
.3

 
0.

00
3 

-1
.6

 
0.

04
8 

-0
.9

 
0.

31
2 

-1
.6

 
0.

04
6 

졸
 이

상
*

근
무

년
수

1년
 미

만
*



- 
8

1 
-

변
수

명
항

목
가

족
회

의
장

애
인

학
교

감
원

상
의

사
의

 고
민

진
료

자
 명

단
황

사
의

 고
민

회
귀

계
수

p
-v

al
u

e
회

귀
계

수
p

-v
al

u
e

회
귀

계
수

p
-v

al
u

e
회

귀
계

수
p

-v
al

u
e

회
귀

계
수

p
-v

al
u

e
회

귀
계

수
p

-v
al

u
e

1년
 ~

 3
년

-0
.3

 
0.

78
8 

-0
.8

 
0.

33
4 

0.
9 

0.
35

1 
0.

5 
0.

56
1 

1.
4 

0.
19

1 
1.

5 
0.

12
9 

3년
 ~

 5
년

0.
4 

0.
68

9 
0.

3 
0.

70
4 

1.
7 

0.
07

3 
0.

7 
0.

45
6 

0.
5 

0.
64

7 
0.

9 
0.

37
8 

5년
 이

상
-0

.5
 

0.
65

2 
-1

.0
 

0.
30

9 
0.

8 
0.

43
8 

0.
4 

0.
72

1 
-0

.5
 

0.
69

0 
0.

7 
0.

51
5 

인
권

교
육

받
은

 없
음

*

받
은

 있
음

0.
7 

0.
24

9 
1.

2 
0.

02
1 

0.
9 

0.
12

0 
0.

8 
0.

14
0 

0.
7 

0.
30

7 
0.

0 
0.

95
8 

상
자

구
분

노
인

서
비

스

인
력

*

건
강

보
험

공
단

-0
.5

 
0.

68
5 

1.
6 

0.
14

6 
0.

6 
0.

62
3 

-1
.0

 
0.

37
4 

2.
4 

0.
06

5 
-1

.3
 

0.
29

5 

문
가

4.
0 

0.
01

1 
3.

5 
0.

01
1 

6.
4 

0.
00

0 
3.

3 
0.

02
3 

5.
7 

0.
00

1 
4.

0 
0.

00
8 

R
-S

q
u

ar
e

9.
8

9.
0

18
.6

8.
7

14
.4

12
.4

A
d

j.
 R

-S
q

u
ar

e
5.

2
4.

4
14

.4
4.

0
10

.0
7.

9

* 
퍼

런
스

 그
룹



- 82 -

다. 결론

노인서비스 제공 인력에서 인권감수성을 살펴보면 교육수 이 높을수록 인권감수

성 지수가 높았으며, 인권교육을 받은 이 있는 상자의 인권감수성이 더 높았다.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여자에 비해 남자의 인권감수성 수가 경계유의하

게 높았으며, 직종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간호사/치료사/의사 으

며, 생활지도원, 가정 사원/요양보호사 순으로의 인권감수성 수가 낮았다. 연령별

로는 20 가 인권감수성 수가 가장 높았고, 50  이상이 가장 낮았다.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시설 근무자간 인권감수성 수는 차이가 없었다.  

상자 종별 인권감수성을 살펴보면, 노인에게 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인

권감수성 수는 35.4 , 건강보험공단 인력의 수는 41.2 , 문가 집단의 수는 

65.0 으로 문가 집단의 수가 가장 높았다. 

인권감수성 수에 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개별 변수들이 인

권감수성에 얼마나 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노인

서비스에 직  종사하는 인력에 한 분석에서는 교육수 이 높을수록, 인권교육을 

받을수록 인권감수성 수가 높았다. 단변량 변수 분석에서 인권감수성 수에 경계

유의하게 향을 미쳤던 성별과 연령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다.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시설 근무자간 인권감수성 수는 다 회귀분

석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노인서비스 제공인력  인권교육을 받은  있는 상자들

에서 인권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인권감수성 수가 높은지 살펴본 결과 인권교육을 

받은 횟수는 인권감수성 수와는 유의한 련성이 없었다. 노인서비스 제공 인력에 

건강보험공단 인력과 문가들을 포함시켜 분석한 경우에도 교육수 과 인권교육여

부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인권감수성 수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이용된 6개의 사례  의사의 고민이 가장 인권감수성 수가 낮았으며,  

장애인 학교의 사례가 가장 인권감수성이 높았다. 사례별 인권감수성 수에 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개별 변수들이 인권감수성에 얼마나 향을 주

는지 살펴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인권사례별로 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랐다. 가족회의에서는 가정 사원/요양보호사들에서 인권감수성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감원 상에서는 여자의 인권감수성 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의사의 고민

과 황 사의 고민에서는 여자의 인권감수성 수가 유의하게, 가족회의 사례에서는 

경계유의하게 낮았다.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인권교육이 유의하게 인권감수

성을 높이는 사례는 장애인학교 사례 고, 감원 상 사례에서는 경계유의하게 인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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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황 사의 고민이나 가족회의는 인권교육과 

련성이 낮았다. 인권교육을 시행할 때 인권감수성 수가 낮은 사례들(의사의 고민, 

황 사의 고민), 교육 상자의 성별이나 여러 특징별로 인권감수성들이 차이가 나는 

사례( 를 들어 남자에서 감원 상 사례, 여자에서 의사의 고민 사례)와 같이 교육

상자의 특징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상자에게 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사원과 가정 사원/요양보호사의 인권감수성 수가 가장 낮게 나왔다. 이는 

인권감수성 수에 향을 주는 변수로 분석된 교육수 의 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

다. 그러므로 인권감수성에 향을 주는  다른 변수인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

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분석 결과 인권 사례와 상자의 특징에 

따라 인권감수성 수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므로 인권교육을 할 때 상자의 특징에 

부합하는 사례를 교육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인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요약하면, 교육수 이 높을수록 인권감수성 수가 높고, 인권교육을 받은 이 있

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인권감수성이 더 높았다. 따라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해

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에서 교육 횟수는 인권감수

성 수에 별 향이 없었다. 이는 재 인권교육 방법이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인권사례와 상자의 특징에 따라 인권감수성 수가 다양하므로 인권교육을 할 때 

상자의 특징에 부합하는 사례들을 교육하는 것이 인권감수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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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강권 분석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강권 분석

이 에서는 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에서 제공되고 있는 노인요양서비스

가 WHO에서 건강권을 평가하기 한 네 가지 기 인 이용성, 근성, 수용성, 질

인 측면에서 노인의 건강권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 다. 네 가지 기

  근성은 비차별성, 물리  근성, 경제  근성, 정보 근성의 4가지 측면으

로 평가하 다. 자기보고 설문으로 조사하 으며, 7가지 항목에 하여 Likert 5  척

도(  아니다, 아니다, 그  그 다, 그 다, 매우 그 다)로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

다.

가. 조사 상자의 사회 인구학  특성

조사 상자는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기 에서 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의 

리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이하 노인서비스 제공인력) 18명, 건강보험공단에서 53명, 

문가 18명으로 총 89명에 해 조사를 시행하 다. 조사 상자의 사회 인구학  특

성은 표 28에 나타나 있다.

조사 상자의 연령은 35-45세 미만이 제일 많아서 49명(55.1%)이었다. 남자가 47명

(52.8%), 여자는 42명(47.2%)이었다. 근무년수는 2년~5년 미만이 38명(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2년 미만이 35명, 5년 이상이 16명 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인력에는 해당업

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상자가 없었다. 상자  42.7%인 38명이 인권교육을 받은 

이 있었다. 노인서비스를 직  제공하는 인력에서 인권교육을 더 많이 받았고, 문

가들은 인권교육을 받은 이 없는 상자가 더 많았다. 교육수 은 조사 상자 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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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명이 졸 이상이었다.

표 32. 조사 상자 사회 인구학  특성 

세부항목
체 노인서비스 인력 건강보험공단 문가

명 % 명 % 명 % 명 %

연령

35세 미만 15 16.9 4 22.2 9 17.0 2 11.1 

35-45세미만 49 55.1 10 55.6 29 54.7 10 55.6 

45세 이상 25 28.1 4 22.2 15 28.3 6 33.3 

성별

남 47 52.8 7 38.9 32 60.4 8 44.4 

여 42 47.2 11 61.1 21 39.6 10 55.6 

근무년수

2년 미만 35 39.3 2 11.1 29.0 54.7 4 22.2 

2년 ~ 5년 미만 38 42.7 7 38.9 24.0 45.3 7 38.9 

5년 이상 16 18.0 9 50.0 7 38.9 

인권교육

받은  있음 38 42.7 10 55.6 22 41.5 6 33.3 

받은  없음 51 57.3 8 44.4 31 58.5 12 66.7 

합계 89 100.0 18 100.0 53 100.0 18 100.0

나. 이용성, 근성, 수용성, 질  측면으로 살펴 본 상자 종

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건강권 보장 수  평가

WHO에서 건강권을 평가하기 한 네 가지 기 인 이용성, 근성, 수용성, 질

인 측면에서 상자 종별(노인서비스 제공인력, 건강보험공단 인력, 문가)로 노인장

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요양서비스의 건강권 보장 수 을 평가하 다. 

7가지 항목에 한 조사이므로, 응답자들이 모든 항목에서 건강권 보장 수 이 가

장 높은 “매우 그 다(5 )”를 선택하면 35 , 가장 낮은 “  아니다(1 )”를 선택하

면 7 이 되며, 모두 “그  그 다(3 )”를 선택하면 21 이 된다. 조사 결과, 문가

집단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건강권보장수  수 평균은 14.3 으로 모든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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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보장 수 이 “아니다(2 )”를 선택한 것과 거의 같은 수이다. 건강보험공단

의 인력의 평균 수는 20.0 ,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의 평균 수는 19.7 으로 건강보

험공단 인력과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건강권 수 의 평균

수도 “그  그 다”에도 미치지 못했다.

모든 항목에서 문가 집단의 수가 가장 낮았다. 문가 집단과 노인서비스 제

공인력, 건강보험공단 인력간의 건강권 보장수  수의 차이는 7개 항목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노인서비스 제공인력과 건강보험공단 인력간의 수는 7개 

항목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항목별 건강권 수  분석에서 가장 낮은 수를 받은 것은 이용성이었다. 이는 노

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기 의 수와 요양서비스 종류가 매우 부족하다고  조

사 상자들이 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가장 건강권 보장 수 이 높다고 평가 받

은 것은 건강보험공단 인력의 경우 정보 근성이었으며,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에서는 

서비스의 질이었고 문가 집단의 경우 수용성이었다. 

정보 근성은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이 노인요양서비스와 제공기 에 하여 신뢰

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조사하 는

데, 노인요양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 들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이 과학 으로나 의학 으로 하

고 질 으로 우수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조사하

다. 결국 노인들에게 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들이 노인요양서비스의 질  

수 을 가장 높은 평가를 한 것이다. 수용성은 “노인들이 노인요양기 과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노인의 욕구와 의견이 충분히 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으로 조사하 다. 이 수용성 항목은 문가 집단에서는 가장 건강권 보장수 이 높은 

항목이었으며,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이나 건강보험공단 인력의 평가에서도 2번째로 건

강권 보장 수 이 높았다.

상자 종별 가 치평균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건강권 보장 수 을 평가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의 욕구의 의견이 그  그런 수 으로 존 받고 있는 노인

요양기 과 요양서비스를(수용성) 과학 ·의학 인 성의 면에서 볼 때, 그  그런 

수 보다 조  낮은 질  수 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질) 서비스의 비차별성, 물리

·경제 ·정보 근성도 그  그런 수 보다 낮으면서( 근성) 이용할 수 있는 서비

스의 종류와 요양기 의 숫자(이용성)는  아니라고(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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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이용성: 충분하게 

이용성 사례  이유 

정

(2건)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고 계속하여 요양기 이 늘어나고 있다

# 기의 상노인들은 증노인이므로 요양기 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반 인

공 부족

(21건)

# 3차 시범사업까지는 어느 정도 충족, 본 사업을 비하는 입장에서는  

  인 라 부족

# 인 라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 성 하게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

다. 역별 평가

1) 이용성 평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기 과 요양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

까?”라는 질문에 체 응답자의 60.7%가 ‘아니다’라고 응답하 다. 

그림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성 평가 수

%

11.2

60.7

21.3
5.6 1.10

20
40
60
80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용성을 낮게 평가한 이유에 해서는 53명이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 다. 그 내

용을 살펴보면 반 인 요양서비스의 공 이 부족하다는 답이 많았다. 서비스 형

태  재가서비스 부족을 그리고 특히 농어  지역의 재가서비스가 많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서비스 인력의 부족도 지 되었으며, 재가서비스가 부족하며, 농

어 지역이 부족이 다시 언 되었다.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형태, 시간 등에서 제한

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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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매우 염려스러움

# 입소시설 등에 한 오시설 인식으로 시설 확 에 어려움 

재가서비스 

부족  

지역 간 편차

(19건)

# 재가서비스 부족 (9건)

 ( 부분 방문목욕, 주간보호, 단기보호, 주간보호의 경우 입소 기 혹은 

  기 상태이며 목욕의 경우 원하는 횟수만큼 서비스가 불가능함) 

# 특히 농어  지역의 재가 서비스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12건)

시설 서비스

부족 (2건)
# 주간보호, 그룹홈, 단기보호 등 시설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음

서비스 질(5건) # 기 이 충분한 질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비용부담

(3건)

# 물리치료 수가 용, 시설입소 보증  문제로 인한 서비스비용 부담

# 요양서비스는 아직 비싸다.

# 방문요양의 경우 8시간 수가가 있음에도 비용의 정성(수가) 때문에 

  시설에서 장시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인력부족

(7건)

# 인력부족으로 서비스 질 하

# 재가서비스 경우 요양보호사의 부족으로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히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함

# 재가시설은 농어 일수록 활동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는 간호사 등

  이 으로 부족하다

# 주간보호센터와 방문목욕의 여유인력이 없음

# 재가 서비스의 경우 제공인력이 부족하여 원하는 시간 에 원하는 서비

  스를 받기 어렵고 요양보호사의 임 으로 인력수 이 어렵다(3건)

# 남자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

서비스 제한

(14건)

# 히 원하는 기 에서의 필요한 시간만큼 받지 못함 (3)

# 서비스 내용이 다양하지 않음 (8) : 건강상태/소득수 별 

# 방차원의 물리치료 서비스가 락

# 재가 서비스의 종류  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이 좁음

# 와상노인의 경우 더 길게 간병서비스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서비스는 4시간미만으로 제공되고 있음 (2건)

서비스 제한

(거리) (3건)

# 서비스 제공기 으로부터 먼 곳이거나 벽지 등의 지역 여건이 좋지 못

  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실 으로 불가능함 (인력, 수가 등)

2) 근성 평가

가) 비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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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원하는 노인이 공평하고 차별 없이 노인요양기 과 요양서비스를 이

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체 응답자는 5  만 에 2.8 을 주었

다. 37.1%의 응답자가 아니라고 답하 으며, 그 다고 답한 응답자가 28.1%, 그

그 다가 24.7% 다. 

그림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차별성 평가 수

%

9.0

37.1
24.7 28.1

1.1
0

20

40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차별성을 낮게 평가한 이유에 해서는 42명이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 다. 경제

 부담으로 비 여서비스, 여서비스  본인부담 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것

이므로 차별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많았다. 기 생활수 상자의 경우 한정된 자

원(시설)내에 입소가 가능하여 선택의 폭이 좁아 소득에 따른 차별이 있다.

지역별로 서비스 공 수 이 차이가 있으므로 차별성이 있으며, 서비스 공  기

의 서비스 질이 표 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비스 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응답

하 다. 

한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되는 , 수가가 등 제이므로 서비

스 공 자들이 환자 고르기를 하는 경우 등에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답하 다.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행정 인 차나 정보를 얻거나 활용하는데 있어 노인들 개

인차가 심하여 차상의 차별이 있을 수 있고, 종교 인 이유로 차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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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비차별성 : 공평하고 차별 없게 

이용성 사례  이유 

경제

부담으로 

인한 차별

(14건)

# 비용의 부담으로 제한 , 차별 (13건)

# 기 생활수 상자의 경우 한정된 자원(시설)내에 입소가 가능하여 선택

   의 폭이 좁음

공

수 에

인한 차별 

(10건)

# 지역의 요양인 라 수  등에 따라 이용기회는 체로 차별 일 수 있을 

   거란 생각 (8건)

# 서비스 제공기 의 여력이 없어 원하는 서비스를 최 한으로 이용하지 못

  하고 있으며, 거리상의 문제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가 있다 (2건)

공 자 

수 에 

따른 차별

(5건)

# 서비스 제공기 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자세가 

  요하다고 

# 서비스 제공기 의 서비스 질은 천차만별이므로 어떤 기 에서 받느냐에 

   따라 서비스 질은 공평할 수가 없다 (4건)

건강 상태

(6건)

# 치매노인의 경우 치매증상에 따라 차별 우를 받을 수 있다

# 증만 포 , 경증이하 서비스 배제 (4건)

# 재가서비스가 4시간 이상 필요한 노인은 제공기 의 기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다

환자고르기

(3건)

# 요양서비스기 이 서비스가 용이하고 업무 강도가 약한 상을 선택하여 

   서비스 지원 (3건)

차상의

차별 가능

(3건)

# 서비스 이용 차와 근성에 있어서 보호자가 없을 경우 클라이언트    

  본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차등)이 있다

# 정보를 하는 것이 노인은 다양하지 않다

# 요양기 과 서비스에 한 정보가 공평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 

종교 # 종교에 따른 선택 인 선별을 받을 수 있음

나) 물리  근성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이 안 하게 원하는 시간 내에 노인요양기 과 요양서비

스를 이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체 응답자는 5  만 에 2.5

을 주었다. 53.9%의 응답자가 아니라고 답하 으며, 그  그 다고 답한 응답자

가 29.2%, 그 다가 10.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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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물리  근성 : 안 하게 원하는 시간 내에 서비스 이용  

사례  이유 

행정

(5건)

# 서비스 기 을 이용하려면 등 이나 조건 (구비서류 비, 등 정까지의 시간 

  소모, 시설의 자리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 시기를 놓치는 경

  우가 많다 

공 자 

부족

(21건)

# 시설 부족으로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 는 힘들다 (11건)

# 노인이 원하는 시간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인력이 가능할 경우 시간  

  설정 (5건)

# 제공기 과 수혜자가 원하는 시간 가 일치하지 않음. 원하지 않은 시간 에  

  서비스가 있는 경우 있음 (연장시간을 요구하나 연장시간이 없는 시설) 

# 인력 부족 (4건) 

이용

시간과 

방법

(9건)

# 서비스기 과의 거리 등으로 인하여 근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 (5건)

  (농어 은 시설과 원거리에 근성이 떨어져 실 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함)

# 재가서비스는 식 시간 에 복되고 있어 아침이나 심야의 경우 실질 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 주간보호 경우, 이동서비스에 한 만족도가 높지 않음

그림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물리  근성 평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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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근성을 낮게 평가한 이유에 해서는 42명이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 다. 

주요한 사례  이유를 살펴보면, 행정 인 차와 조건(구비서류 비, 등 정까지

의 시간 소모, 시설에 자리가 있는 지 등)으로 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과 공 자 부족으로 이용시간과 방법 등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없

다는 , 그리고 공 자에 한 정보가 부족한  등이 근성에 한 문제 으로 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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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야간시간 에는 서비스 공 이 안 되고 있음

# 부정기 으로 간헐 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정보

부족
# 노인요양기 과 요양서비스에 한 정보 부족

다) 경제  근성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이 당한 가격에 노인요양기 과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 이용 할 때의 본인부담 과 등  외 서비스의 본인

부담 등)”라는 질문에 체 응답자는 5  만 에 2.7 을 주었다. 42.7%의 응답자가 

아니라고 답하 으며, 그  그 다고 답한 응답자가 23.6%, 그 다가 28.1% 다. 

그림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경제  근성 평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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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성을 낮게 평가한 이유에 해서는 33명이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 다. 

주요한 사례  이유를 살펴보면, 정 인 반응이 6건으로 제도가 운 되기 과 비

교하 을 때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과 차상  계층에 한 본인부담  할인이 되

는 , 그리고 본인부담 자체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보는 정 인 답도 있었

다. 그러나 다수의 응답이 본인부담과 비 여 항목, 그리고 재가 서비스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시설서비스 이용에 한 부담으로 경제 인 근성에 하여 부정

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외 으로 소득이 높은 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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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경제  근성 : 당한 가격에 이용 가능

사례  이유 

본인부담

(13건)
# 노인의 소득에 비해 높은 본인부담 (13건)

비 여

항목 (10건)

# 시설 여의 비 여 항목에 한 부담 (7건)

# 입소 보증 에 한 부담 (2건)

# 한도 과 서비스에 한 부담 (1건)

정 인 

반응 (6건)

# 차상  계층에 한 본인부담  할인 등 한 부담이 된다고  (2건) 

# 재 책정된 요양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높지 않다고 생각함 (2건)

  (등  외는 별도로 단해야 함)

# 재보다는 훨씬 가족이나 개인부담이 어 들 것으로 생각한다 (2건)

시설 이용 

부담 (4건)

# 재가서비스는 본인부담률이 15%로 비교  렴하게 이용가능,          

  요양시설(시설입소) 본인부담 20% (4건)

소득 역차별 

(2건)

# 본인부담 을 공단에서 명시했기 때문에(한계) 고품격 서비스 혜택이 용

  이하지 않음 (2건)

라) 정보 근성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이 노인요양서비스와 제공기 에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체 응답자는 5  만

에 3.0 을 주었다. 34.8%의 응답자가 그 다고 답하 으며, 그  그 다고 답

한 응답자가 31.5%, 아니다가 20.2% 다. 

그림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보 근성 평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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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정보 근성 :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분류 사례  이유 

정보 부족

(13건)

# 서비스 이용기 에 한 정보를 어디에서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 서비스 제공기 에 한 치, 연락처 등 기 자료만 제공되고 서비스 질

  과 련된 인력수 , 어수  등에 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 아직 질 인 측면에 한 심이 상 으로 부족한 상태 

# 특정한 기 에 해서는(이미 이름이 나있는) 제공받으나 시설마다의 고

  유한 특성이나 상황에 해서는 자료가 부족하다. 를 들면 우리 시설은 

  원이 다 찼는데 공단에서는 우선 연락해 보라고 알려 다고 한다

# 노인가족의 수 에 따라 정보 공유의 차별이 매우 크다 (3건)

정

(9건)

# 서비스 이용 , 이용  장기요양요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를 받고 있고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인 리를 받고 있으므로 

# 어르신에 한 개인별 리를 통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고 있음 

# 장기요양요원이 1 1 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고 

  있음 

# 서비스 제공  서비스 기  안내 

홍보 부족

(4건)

# 운용기 의 홍보와 서비스의 질에 따라 달리질 것임

#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하고 기 에서도 극 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음

간 차단

(2건)

# 주로 보호자의 주  개입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 노인은 자녀나 보호자

  의 뜻에 따르게 될 것임

# 건보공단에서 모든 것을 조사, 결정하므로 서비스 제공기 이 클라이언트

  와 근하는데 한계가 많다

경제  근성을 낮게 평가한 이유에 해서는 33명이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 다. 

주요한 사례  이유를 살펴보면, 요양서비스에 한 객 인 정보를 책임지고 달

하고 있지 않다는 정보 부족에 한 이유가 가장 많았다. 한 기 이나 지역이 서비

스에 한 홍보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노인들이 최종 이용자임에

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한 정보를 직  달받지 못하고 보호자나 다른 사람들이 정

보를 듣고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으로 지 되었다.

정보 달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정 인 반응에 한 설명이 9건 있었으며, 

원이 시범사업단을 운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설명이었다.

3)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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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수용성 : 욕구와 의견을 충분히 존 함

사례  이유 

“노인들이 노인요양기 과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노인의 욕구와 의견을 충분

히 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체 응답자는 5  만 에 3.0 을 

주었다. 이는 평가 항목 부분 에서 정보 근성과 함께 가장 높은 수이며, 부정이 

아닌 간값 수의 응답이었다. 

‘그  그 다’고 답한 응답자가 34.8%, 33.7%의 응답자가 ‘그 다’라고 답하

으며, ‘아니다’가 25.8% 다. 

그림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용성 평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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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을 낮게 평가한 이유에 해서는 30명이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 다. 주요한 

사례  이유를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 당사자인 노인들의 욕구와 의견을 반 하기 보

다는 보호자의 의견이 더 으로 반 되고 있다. 인지 기능이 떨어져 가족의 단

력에 의존 인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아직은 서비스 공 도 부족하고, 서비스의 질이나 여러 가지 환경 요인으

로 공 자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 이용 노인의 욕구와 의견이 존 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 다.

체로 제도 으로 수용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으며, 노인과 보호자가 

정보에 한 인지력이 떨어진다는 응답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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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욕구 

우선

(9건)

# 노인의 욕구와 의견을 반 하기도 하지만 보호자의 욕구와 의견 반 이 더 

  이다 

# 주로 고령이나 치매로 인하여 인지력 하가 있어 가족에 의해 서비스 필요

  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공 자 

특성

(7건)

# 사회보험 수 에 따라 서비스의 질도 달라질 것이나 재는 주로 요양시설 

  주라고 보인다 (불성실한 서비스 제공에 말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우가 열악하고 보살펴야 하는 

  상노인이 많아 의견을 존 하기가 어렵다

#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재가서비스의 서비스 질은 우수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존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생활시설의 경우 개별화가 어려운 실정 (공동생활 때문 - 다수의 합숙시설이 

  부분, 법기  1실 4인) 

# 재는 자원부족과 상자 한정으로 실 되지 못함 

존 됨

(5건)

# 재가서비스 같은 경우 제공기 과의 의에 의해서 자원계약의 서비스를 이

  용하므로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체로 받고 계심 (무리한 요구 시에는 

  곤란함)

# 시행 기에 서비스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지만 체로 어르신의 욕구와 의견

  을 반 하고 있음

# 장기요양제도는 노인을 단순 수혜자보다 요양서비스의 수요자로 자리매김

이용자 

특성

(4건)

# 노인들 개개인의 욕구는 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양을 요구하지만 요양보험

  제도에서  수 있는 서비스는 한계가 있다(보편  서비스 수 )

# 아직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의 서비스 내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수

  용성에 문제가 있다

# 노인가족의 수 에 따라 정보 공유의 차별이 매우 크다

4) 서비스의 질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이 과학 으로나 의학 으로 하고 질 으로 우수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체 응답자는 5  만 에 2.7

을 주었다. 이는 평가 항목 부분 에서 수용성과 함께 가장 높은 수이며, 부정이 

아닌 간값 수의 응답이었다. 

‘그  그 다’고 답한 응답자가 40.4%, 31.5%의 응답자가 ‘아니다’라고 답하

으며, ‘그 다’가 16.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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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서비스의 질  

항목 사례  이유 

문성 

확보가 

필요함

(10건)

# 문 인 교육이 더 필요하다 (3건)

# 시행 기로 최소한의 수 을 보이며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해서는 앞

  으로 꾸 한 노력이 요구됨 

# 재가의 경우 추가 인 교육이 필요해 보임 

# 의학 으로 더 질 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려면 그 만큼의 문 인력이 진

  출할 수 있는 여건이 고려되어야 된다. 를 들어 물리치료( 상자들이 원  

  하는 서비스를 재가에서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 풍 환자에게 물리치료가 필요하나 간호수발 서비스에 문 인 물리치료

  가 제공되지 않는다.

# 재활치료 등 극 인 서비스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고 느낀다

# 서비스 제공기 의 직원은 의학 인 문성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경험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 의료기 과의 한 연계가 더욱 필요함 

그림 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의 질 평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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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서비스의 질을 낮게 평가한 이유에 해서는 36명이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 다. 

주요한 사례  이유를 살펴보면, 인력에 한 제도 인 보완과 추가 인 교육이 필요

하다는 언 이 가장 많았다. 교육을 통해 문성을 확보하고, 문성을 가진 인력이 

제도 내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체계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

다. 

그리고 서비스 공  기 에 따른 질의 편차가 큰 것을 우려하는 응답이 있었으며, 

제도에서 서비스 질에 한 평가도구와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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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에 

한

제도  

보장 (7건)

# 요양서비스를 기존의 돌  노동의 일환으로 보고 요양보호사의 자격기 이 

  재처럼 모호한 경우 서비스 질의 한계 우려 

# 인건비가 낮아 질 인 인력으로부터의 서비스가 부족 

# 아직 노인요양서비스를 한 문인력이나 기법들이 미발달 

# 사례 리에 한 사회복지사의 직무가 법 으로 없는 실정이다

질평가 

체계 필요

(5건)

# 질 평가 도구와 체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4건)

# 아직 질 인 측면에 한 심이 상 으로 부족한 상태 

서비스 질 

편차 (4건)
# 제공기 에 따라 서비스 질의 편차가 큼 

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건강권 수 과 인권감수성과의 

련성

이용성, 근성, 수용성, 질 인 측면에서 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건강권 보장 

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노인서비스 제공인력, 건강보험공단 인력, 문가집단의 상자 종별 구분 변수를 

다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은 모형 1의 경우, 인권교육을 받은  있는 상

자는 인권교육을 받은  없는 상자에 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건강권 보장 수

 수를 2.9  더 높게 평가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4). 근무년수가 

5년 이상인 군이 2년 미만인 군에 비해 건강권 보장수  수를 2.6  더 낮게 평가하

으며, 통계 으로 경계 유의하다((p=0.010). 한 인권감수성 수가 높을수록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건강권 보장수 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4).

그런데 다 회귀분석모형에 노인서비스 제공인력, 건강보험공단 인력, 문가집단

의 상자 종별 구분 변수를 포함시킨 모형 2의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은 모형에서 노

인장기요양서비스의 건강권 보장수 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근

무년수나 인권감수성 수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바 었다. 인권교육은 통계

으로 유의하여 교육을 받은 상자들이 받지 않은 상자들에 비해 노인장기요양서

비스의 건강권 보장수 을 더 높게 평가하 다. 상자 종별 구분변수는 다른 변수들

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 문가 집단이 건강보험공단 인력이

나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에 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건강권 보장수 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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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종별로 층화하여 모형 1의 변수들을 포함시켜 시행한 다 회귀분석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인력에서는 인권감수성 수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건강권 보장수  

수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에서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인권

감수성 수가 1  올라갈수록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건강권 보장수 의 평가가 0.1

 낮아졌다(p=0.102). 문가 집단에서는 인권감수성 수가 1  올라갈수록 건강권 

보장수  평가 수가 역시 0.1  낮아졌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5).

이상으로 볼 때 건강보험공단 인력에서는 같은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노인

서비스 제공 인력과 문가집단의 결과로 볼 때,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

양서비스의 건강권 수 을 낮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인권교육을 받을수록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에 한 건강권 수 을 높게 평가하 다. 인권감수성 수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와 함께 해석한다면, 인권교육을 받으면 인권감수성 수는 증가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건강권 수 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된다. 이는 인권교육이 인

권감수성을 높임과 동시에 요양서비스의 건강권 기반 평가 수를 함께 끌어올린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모형 1의 변수들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건강권 수  평가 수에 한 설명

력은 27.0% 고, 모형 2의 변수들의 설명력은 39.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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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건강권 수  평가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다 회귀분석

변수명 항 목
모형 1

모형 2

( 상자 종별구분 포함)

회귀계수 p-value 회귀계수 p-value

성별 남자*

여자 -1.1 0.231 -1.1 0.182 

연령 35세 미만 1.3 0.292 1.1 0.360 

35세 - 44세*

45세 이상 -1.5 0.141 -1.1 0.269 

근무년수 2년 미만*

2년 ~ 5년 -0.8 0.427 -1.0 0.293 

5년 이상 -2.6 0.050 -1.8 0.227 

인권교육 받은  없음*

받은  있음 2.9 0.001 2.4 0.005 

인권감수성 수 (연속변수) -0.1 0.014 0.0 0.307 

상자 종별 노인서비스인력 0.3 0.839 

건강보험공단*

문가 -4.3 0.001 

R-Square 27.0 39.4

Adj. R-Square 20.7 32.5

* 퍼런스 그룹



- 102 -

마. 결론

WHO에서 건강권을 평가하기 한 네 가지 기 인 이용성, 근성, 수용성, 질

인 측면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의 요양서비스의 건강권을 평가한 결과 노인

요양서비스의 건강권 고려수 은 “그  그 다”와 “아니다”의 간수  정도밖에 되

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문가집단에서 재 시범사업의 요양서비스의 건

강권 수 에 하여 매우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조사 상자들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의 욕구와 의견이 그  그런 수 으로 

존 받고 있는 노인요양기 과 요양서비스를(수용성) 과학 ·의학 인 성의 면에

서 볼 때 그  그런 수 보다 조  낮은 질  수 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질) 서비스

의 비차별성, 물리 ·경제 ·정보 근성도 그  그런 수 보다 낮으면서( 근성) 이

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요양기 의 숫자(이용성)는  아니라고(부족하다고) 

단하고 있었다.

요양서비스의 노인의 욕구와 의견이 존 받는지의 수용성 측면에서는 상자 모

두 상 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노인서비스 제공 인력들의 경우 자신들이 제

공하는 서비스에 하여 비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자신들

이 주로 책임이 있는 정보 근성(노인요양서비스와 제공기 에 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여부)에 해 가장 높은 수를 주고 있는 반면,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은 서비

스의 질  측면(노인이 과학 ·의학 으로 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여

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모든 상자들에게서 공통 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이용성으로 노인들

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기 이나 요양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서비스제공인

력, 건강보험공단 인력과 문가 집단이 모두 의견이 일치하 다.

그 밖에 경제  근성과 물리  근성도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에 한 주된 

이유로 본인부담과 비 여 서비스에 한 지불 부담으로 인해 이용에 차별을 받거나, 

행정 인 차와 조건 등으로 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공 자 부족으로 이

용시간과 방법 등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없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과 각 평가 기 별로 지 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앞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바를 시사해 다고 하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서비스의 건강권 보장 수  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건강권 수



- 103 -

을 낮게 평가하며, 인권교육을 받을수록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한 건강권 수 을 

높게 평가하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서 인권교육이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한 내용과 모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다. 인권교

육을 받은 사람이 시범사업 요양서비스의 건강권 보장 수 을 높게 평가한 사실은 인

권 교육을 받은 사람이 노인요양서비스를 직  제공하거나, 서비스 달과정에 직  

참여하게 될 때 더 인권과 건강권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인권교육을 받고 인권감수성이 높은 사람이 실제 으로 더 노인의 

인권과 건강권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실증 인 자료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조사 상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의 요양서비스의 수 이 건

강권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제공되고 있다고 단하고 있다.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서비스의 건강권 고려수 이 미흡하다고 단하고 있었다.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이 노인요양서비스의 건강권 보장수 을 더 높게 단하는 것은  

노인요양서비스를 직  제공하거나, 서비스 달과정에 직  참여하는 경우 인권교육

을 받은 사람이 더 건강권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으로 더 노인의 인권과 건강권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실증 인 자료

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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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건의료 인권기반 근 수  분석

진행 인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립 과정에서 보건의료에 용할 

수 있는 인권 기반 근법을 고려하여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평가한 결과를 분석

하 다.

보건의료 인권기반 근법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립과정에서 건강권을 

얼마나 고려했는지를 취약집단에 한 심, 노인의 존엄성 고려, 성별 향평가, 소

득자 고려, 교육에 한 권리, 사생활보호, 국가책임과 인권의 균형, 노인인권 인식과 

확 가능성,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 규정, 충분한 기 자료 분석, 학계와 시민단체 

의견수렴, 인권 리와 안 지침을 고려했는지의 12가지 항목으로 평가하 다. 자기보

고 설문조사로 조사하 으며, 12가지 항목에 하여 Likert 5  척도(  아니다, 아

니다, 그  그 다, 그 다, 매우 그 다)로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 다.

가. 보건의료 인권기반 근법으로 살펴본 상자 종별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건강권 보장 수  평가

조사 상자는 이용성, 근성, 수용성, 질 인 측면으로 살펴본 건강권 분석의 

상자와 동일하다. 

12가지 항목에 한 조사이므로, 응답자들이 모든 항목에서 인권기반 근 수 이 

가장 높은 “매우 그 다(5 )”를 선택하면 60 , 가장 낮은 “  아니다(1 )”를 선택

하면 12 이 되며, 모두 “그  그 다(3 )”를 선택하면 36 이 된다. 조사결과 직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의 건강권 보장수  평가 수가 28.6 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모든 사람이 인권 기반 근 수 이 “아니다(2 )”와 “그  그 다(3 )”

의 사이를 정 가운데를 선택한 것(30 )보다 낮은 수이다. 문가 집단의 평균 수

는 29.9 , 건강보험공단 인력의 평균 수는 40.2 으로 건강보험공단 인력의 인권기

반 근 수 의 평균 수는 “그  그 다”보다는 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WHO 인권기반 근 기 으로 분석하 을 때 모든 항목에서 문가 집단의 수

가 가장 낮았는데 비해, 보건의료 인권기반 분석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인력의 평가

수가 가장 높았고, 문가 집단과 노인서비스 제공인력 간에는 항목에 따라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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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내린 집단이 달랐다. 노인서비스 제공인력, 건강보험공단 인력, 문가 집단 

간의 인권기반 근 수  수의 차이는 12개 항목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노인서비스 제공인력과 문가 집단 간의 수는 12개 항목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권감수성 수가 훨씬 높은 문가 집단보다 직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인력들의 건강권 평가 수가 낮다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직  서비스를 제공

하는 인력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 때 기 자료를 충분히 분석했는지,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인권 리와 안 지침을 고려했는지, 서비스 이용

시 남녀별 차이를 고려했는지 등에 해 문가 집단보다 더 낮은 평가를 내렸으며, 

취약집단에 한 심을 가지고 만든 제도인지, 노인에 한 존엄성을 고려했는지 부

분에 해서도 문가 집단보다 더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항목별 인권기반 근 수  분석에서 가장 낮은 수를 받은 것은 상자와 소

득자에 한 고려 항목이었다. 이는 조사 상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 때 

실제 제도의 수요자들인 노인  노인성질환자, 소득자들의 실제 인 필요나 요구

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서비스이용에 한 차이가 있는지 성별 향평가로 평가되었

는지의 측면은 건강보험공단 인력에서 1 ,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에서도 공동 1 , 

문가 집단에서 3 로 수가 가장 낮은 항목이었으며, 체의 가 치평균에서는 상

자와 소득자에 한 고려에 이어 2번째로 수가 낮았다.

가장 인권기반 근 수 이 높다고 평가 받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

에 한 존엄성을 고려한 제도라는 것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인력의 경우 이 항목이 1

, 문가집단에서도 공동 1 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노인의 존엄성 고려“ 항목의 가 치평균 수도 3.2 에 불과해 ”그  그 다“를 조

 넘은 수 이었다.

상자 종별 가 치평균으로 평가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이라는 취약

집단에 한 그  그런 심을 가지고, 노인에 한 존엄성을 그  그런 정도로 고려

하 으며, 노인에 한 인권을 그  그런 수 에서 인식하고, 국가나 지방단체의 책임

은 그  그런 수 으로 보장하면서, 국가의 책임과 노인의 인권은 그  그런 수 의 

균형을 이루고, 건강과 사생활 정보를 보장할 권리와 제도 반에 한 교육을 받을 권

리는 그  그런 정도로 보장한다. 제도를 만들 때 기 자료분석은 그  그런 수 에도 

미치지 못하며, 학계  련시민단체의 의견 수렴도 그  그런 수 에 미치지 못하

며, 노인에 한 인권 리와 안 지침도 그  그런 수 에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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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직 인 상이 되는 노인이나 소득자들의 참여여부는 보장되지 않았으며, 

서비스 이용에서 남녀별 차이도 고려하지 못한 제도라고 조사 상자들이 단하고 

있었다.



- 
10

7
 -

표
 4

2.
 

상
자

 종
별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의
 인

권
기

반
 

근
 수

 평
가

항
목

체
†

상
자

종
별

가
치

평
균

체

N
 =

 8
9

노
인

서
비

스
 인

력

N
 =

 1
8

건
강

보
험

공
단

N
 =

 5
3

문
가

N
 =

 1
8

p
-v

al
u

e

평
균

표 편
차

평
균

표 편
차

평
균

표 편
차

평
균

표 편
차

1.
 취

약
집

단
에

 
한

 
심

3.
0 

3.
2 

1.
0 

2.
6 

0.
9 

3.
5 

1.
0 

3.
0 

1.
0 

0.
00

2 

2.
 노

인
의

 존
엄

성
 고

려
3.

2 
3.

4 
1.

0 
2.

7 
0.

9 
3.

8 
0.

9 
3.

0 
1.

0 
<

0.
00

1 

3.
 성

별
향

평
가

2.
3 

2.
5 

0.
8 

1.
9 

0.
6 

2.
7 

0.
8 

2.
3 

0.
9 

<
0.

00
1 

4.
 정

책
개

발
참

여
2.

2 
2.

5 
1.

1 
1.

9 
1.

0 
2.

9 
0.

9 
1.

9 
0.

8 
<

0.
00

1 

5.
 교

육
에

 
한

 권
리

2.
8 

3.
0 

0.
9 

2.
7 

1.
0 

3.
4 

0.
8 

2.
4 

0.
8 

<
0.

00
1 

6.
 건

강
과

 사
생

활
정

보
 보

호
2.

9 
3.

2 
0.

9 
2.

7 
0.

8 
3.

7 
0.

7 
2.

4 
0.

9 
<

0.
00

1 

7.
 국

가
책

임
과

 인
권

의
 균

형
2.

9 
3.

1 
1.

0 
2.

8 
0.

9 
3.

4 
0.

9 
2.

6 
0.

9 
0.

00
1 

8.
 노

인
인

권
 인

식
과

 확
가

능
성

*
3.

0 
3.

2 
1.

0 
2.

6 
0.

9 
3.

6 
0.

8 
2.

8 
1.

0 
<

0.
00

1 

9.
 국

가
와

 지
방

단
체

의
 책

임
 규

정
*

2.
9 

3.
1 

1.
0 

2.
7 

1.
0 

3.
4 

1.
0 

2.
6 

0.
9 

0.
00

1 

10
. 

충
분

한
 기

자
료

 분
석

*
2.

5 
2.

8 
1.

0 
2.

0 
0.

9 
3.

3 
0.

8 
2.

3 
1.

2 
<

0.
00

1 

11
. 

학
계

와
 시

민
단

체
 의

견
수

렴
*

2.
5 

2.
8 

1.
0 

2.
0 

0.
9 

3.
3 

0.
8 

2.
4 

0.
8 

<
0.

00
1 

12
. 
인

권
리

와
 안

지
침

을
 고

려
*

2.
5 

2.
8 

1.
0 

2.
1 

0.
9 

3.
3 

0.
8 

2.
2 

0.
8 

<
0.

00
1 

합
 계

 *
32

.9
 

35
.7

 
8.

5 
28

.6
 

7.
1 

40
.2

 
6.

3 
29

.9
 

7.
2 

<
0.

00
1 

* 
체

 
상

자
 수

 8
8명

, 
건

강
보

험
공

단
 인

력
 수

 5
2명

. 
†

가
치

 평
균

은
 노

인
서

비
스

 인
력

과
 건

강
보

험
공

단
 인

력
, 

문
가

 집
단

의
 수

가
 동

일
하

다
고

 가
정

하
고

 계
산

함
.



- 108 -

나. 역별 평가

1) 취약집단에 한 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취약집단에 한 심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

십니까?”라는 질문에 체 응답자는 5  만 에 3.2 을 주었다. 

‘그 다’고 답한 응답자가 39.3%로 가장 많았고, 27.0%의 응답자가 ‘아니다’라고 

답하 으며, ‘그  그 다’가 23.6% 다. 

그림 11. 취약 집단에 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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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질문에 한 답으로는 취약 집단에 한 근본 인 해결을 해 근한 

제도라는 에 해 정 인 의견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진행 인 제도의 법안과 상황들이 정보를 가지거나 

본인부담 비용을 감당 능력이 되는 집단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낳았다고 

많은 응답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한 노후 삶의 질 향상과 부양가족의 부담경감을 

목 으로 한 제도이지만 증 치매 노인의 시설입소는 상 노인의 뜻과는 무 하게 

가족들이 일방 으로 입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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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취약 집단에 한 심 

항목 사례  이유 

산층 

이상을

한 

제도

(10건)

# 처음 의도는 그랬는지 몰라도 재의 법안이나 진행되는 상황들은 결국은 

  정보력 빠르고 본인부담 능력이 되는 계층에 더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

  다 (9건)

  : 경제 인 부담이 있는 노인은 근이 어렵다 (높은 본인부담 등) (8건)

  : 수 자의 경우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등 외자  

    차상 의 경우 본인부담 에 한 부담이 매우 큼 (2명)

  : 비 여 항목에 한 부담

# 조세제도가 아닌 보험제도 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는 취약집단 보호   

  기능이 부족함

정

(11건)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취약집단에 한 근본 인 해결을 해 근한 제도임 

  (7건) 

# 기 수 권자는 본인부담 이 없어 서비스가 요구되는 상자가 발굴되면 

  서비스가 거의 제공되고 있다고 본다 (3건)

# 본인부담  경감 등 취약집단을 최 한 배려했다고  

기타 

의견

# 취약집단을 고려한다면 이원화된 시설이 필요함 (비 리와 리를 분명히 

  구분한 정책마련이 필요함)

# 노후 삶의 질 향상과 부양가족의 부담경감을 목 으로 한 제도이지만 증

  치매 노인의 시설입소는 상 노인의 뜻과는 무 하게 가족들이 일방 으

  로 입소시킬 우려가 있다

2) 노인의 존엄성 고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에 한 존엄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

십니까?  ”라는 질문에 체 응답자는 5  만 에 3.4 을 주었다. 이 수는 건강권 

평가 항목과 인권기반 근법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다.

‘그 다’고 답한 응답자가 44.9%로 가장 많았고, 25.8%의 응답자가 ‘그  그 다’

라고 답하 으며, ‘아니다’가 14.6% 다. ‘매우 그 다’도 10.1%나 되었다.



- 110 -

표 44. 노인의 존엄성 고려 

사례  이유 

존엄성 

고려함

# 사회 으로 돌 을 받을 권리를 구 하는 것이다 

# 노인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삶의 질 향상을 한 제도이다 (기 수 자, 

  독거노인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 노인의 기본 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함 

# 부양가족의 부담을 이기 한 제도이나 궁극 으로 노인의 존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 차상  계층 어르신들에 한 배려 등 노인에 한 존엄성을 바탕으로 만들

  어 졌다고 생각됨 

노인을 

상화함

# 노인의 존엄성도 고려했겠지만 이와 비슷한 비 으로 부양자의 부담, 의료

  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한 것이라 생각, 한 본 제도는 노인을 매우 기존 제

  도와 다른 형태로 상화했다고 생각함 

# 노인에 한 존엄성보다는 경제논리에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

# 단순 신체수발에 을 두고 있어 어르신들의 정서 인 욕구는 조 은 무

그림 12. 노인의 존엄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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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질문에 한 답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 으로 돌 을 받을 권

리를 구 하는 제도로 노인의 기본 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게 된 것이라고 응답하

다. 노인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이기 

한 제도이나 궁극 으로 노인의 존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취지 자체보다는 제도를 만들고 운  할 때 노인의 존엄성

을 얼마나 존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에 노인에 한 존엄성보다는 경제 논리에 맞추어져 있으며, 노인을 상화했

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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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된 제도로 보인다

실행의 

요성

# 취지는 그 지만 실에 입하 을 때 모순되게 이루어진 것이 많다

# 혼자서 일상생활 자립이 안 되는 노인들을 수발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 그 자체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을 제로 태동했으리라

 보나 운 과정에서 얼마만큼 이 어르신들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인간다운 권  

 리 보장이 요하다고  

# 서비스 제공기 의 경 이념(시설장의 철학)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3) 성별 향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물학 , 사회문화  요인들이 남성과 여성의 요양 서비

스 이용에 어떤 향과 차별을 주는지를 알 수 있는 성별 향평가가 이루어진 제

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체 응답자는 5  만 에 2.5 을 주었다. 이 

수는 인권기반 근법  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다.

43.8%가 ‘아니다‘로 가장 많았고, 32.6%의 응답자가 ‘그  그 다’라고 답하 으

며, ‘그 다’라는 정 인 답은 13.5% 밖에 되지 않았다. ‘  아니다’도 10.1%나 

되었다.

그림 13. 성별 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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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질문에 한 답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성별 향 평가가 부족하며, 

사례들이 다음의 표와 같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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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성별 향평가 

항목 사례  이유 

평가 

부족

# 이러한 이슈에 한 사회  심이 부족하여 특히 성인지성에 한 심은 

  부족한 편임

# 이용에 한 성별 향 평가는  이루어지지도 고려되지도 않았다

사례

# 기능 상태가 나빠도 가정의 가사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노인의 경우, 낮은  

  등 을 받게 되는 사례, 경제 인 결정을 남성 노인이 갖는 경우, 본인부담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기피하는 상이 나타남 

# 시설의 경우 남녀가 함께 한 층에 생활하면서 치매 등의 할아버지들의 난폭

  한 행동에 할머니들이 이유 없이 당하기도 하며 반면 어느 치매할머니의 경

  우 옷을 부 벗고 유인하는 행동 등은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데서 발생된 

  것으로  

# 재 부부가 입소해도 부분의 시설에서는 남녀로 구분하여(층간) 생활하

  도록 함

# 요양서비스 제공자의 성비 불균형 

항목에 한 

정보 부족

# 성별 향평가에 하여는 세부 인 정보가 없음 

# 성별에 계없이 서비스 제공

반면에 조사 상자들이 성별 향평가에 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이 있었다. 

4) 정책 개발 참여 정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상자나 기 생활보장 수 자들이 정책 개발에 같이 참

여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체 응답자는 5  만 에 2.5

을 주어 성별 향평가와 함께 가장 낮은 수를 받았다. 

40.4%가 ‘아니다‘로 가장 많았고, 20.2%의 응답자가 ‘그  그 다’라고 답하 으

며, ‘그 다’라는 정 인 답도 20.2% 밖에 되지 않았다. ‘  아니다’도 16.9%나 

되었다. 다른 항목에 비하여 정과 립이 분산되어 있는 응답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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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정책 개발 참여 

항목 사례  이유 

참여 

부족

(13건)

# 상자나 기 생활수 자는 정보력이 부족하고 제도에 한 심도가 약하

  다

# 노인들을 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에는 이의가 없으나 실제 상이 되는 

  노인이나 기 수 자의 참여는 없다고 생각함 

# 서비스 상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없었음

# 노인은 정책의 수혜자, 의사결정참여자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의제

  기 차 등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소득층과 수 자들의 기존 서비스가 확 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로 등 을 받지 못하면 시설입소를 불가능한 실정임

# 수 자를 고려했다면 재의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은 유지되어야 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민간이나 정부에서 새롭게 비한 후에 시행해야 함

# 같이 참여하 다면 지 의 형태와 같은 법안이나 매뉴얼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림 14. 정책 개발 참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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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나 기 생활수 자들이 정책 개발에 참여했는지를 묻는 개방형 질문에는 

참여가  없거나 부족했다는 의견이 압도 으로 많이 있었다. 표자들이 참여했

지만 표성에 한 의문시 했으며, 정부가 주도 으로 산에 맞추어 개발한 제도라

는 의견이었다. 

반면에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간 으로 상자가 제도 개발에 참여한 것이라는 응

답이 소수 있었다.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공단 입장에서 정책 개발에 참여한 것이 많다

는 응답을 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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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자

참여 

(3건)

# 한 노인회 등 련 이익단체가 정책개발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기득권을 가진 노인들의 의사는 수렴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의 표성이 

  노인 체, 국기법 상 수 자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 표자 등이 참여 

정부

주도 

(4건)

# 정부의 행정주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

# 보건복지부 맘 로 정책 

# 정책수립은 앙정부에서 산에 맞추어 개발되고 있는 듯함 ( 장의 소리

  가 반 이 안 됨)

# 상자 보다는 보호자, 제공자 심으로 만들어짐 

시범사업

을 통한 

참여 (2건)

# 직 인 참여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문제 을 발굴하고 이를 보완하는 

  시스템이므로 간  참여라 할 수 있다

# 시범사업 기간  이용자 등을 통한 여러 번의 설문조사 실시

5) 교육에 한 권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반에 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체 응답자는 5  만 에 3.0 을 주었다. 

‘그  그 다’가 43.8%로 가장 많았다. 25.8%의 응답자가 ‘그 다’라고 답하 으

며, ‘아니다’라는 답도 21.3% 다.

그림 15. 교육에 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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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반에 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육에 하여 정 인 반응을 보인 반면, 부분의 응답에



- 115 -

표 47. 제도 반에 한 교육을 받을 권리 

항목 사례  이유 

교육

부족

(14건)

#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제도에 해 알게 

  되었다. 내년 국 실시가 될 정이지만  국민을 상으로 하거나 시설들  

  에 해 교육이 충분히 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 시범지역의 주민들도 제도의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고 직원들도 리자 정도

  만 알고 있고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음

# 교육 로그램을 만들어 공 자와 수요자의 이해를 제공하는 로그램 제공으

  로 권리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 

보장

(4건)

# 등  정을 한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자에 한 이용지원을 통하여 제  

  도에 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본인이 상담을 받고자 할 경우 언제

  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서비스에 한 정보를 수시로 알려주고 상자의 요구를 반 하고 있으며 상

  담을 통한 교육은 건강유지에 직  목하도록 하고 있음 

서 교육이나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 하 다. 내년부터  국민을 상으로 사

업이 시작되지만, 시범사업 지역에서 조차도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응답하

다. 그 외에 교육과 제도와의 련성에 해 의문스러워 하는 응답이 있기도 했으며, 

성별 향평가와 함께 제도를 만들 때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서 교육에 한 인식 변화

가 좀 더 필요하다.

6) 건강과 사생활에 한 정보 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과 사생활에 

한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체 응

답자는 5  만 에 3.2 을 주었다. 

‘그 다’가 39.3%로 가장 많았다. 32.6%의 응답자가 ‘그  그 다’라고 답하 으

며, ‘아니다’라는 답도 19.1% 다.



- 116 -

표 48. 건강과 사생활에 한 정보 보호 

항목 사례  이유 

보호

기능

없음

# 정보 보호 권리를 고려한 제도라고 보이진 않는다

# 건강정보의 외부유출 가능성이 매우 많은 성격의 제도임 

# 구체 인 방안 마련이 없다고 생각됨 

# 재는 리감독 기 이 지자체에서만 필요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나 앞으로

  는 공단까지도 어르신에 한 정보를 다 받게 되기 때문에 비 유지에 있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고 본다

# 공단에서는 공공기 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보를 보호하

  고 있으나 시설(재가)기  등에서도 보호를 하고 있는지?

보호

기능

있음

#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 외 목 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장기요양보험

  법 등 련법에서 철 히 보호하고 있다

# 특별한 목 으로 악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

그림 16. 건강과 사생활에 한 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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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사생활에 한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받고 있는지에 한 개방형 

답으로는 구체 인 방안 마련이 없다는 응답이 다수 으며, 서비스 장에 있는 경우, 

공단에 하여 공단의 경우, 서비스 장에 하여 각각 정보 보호 기능에 한 의구

심을 나타낸 응답이 있었다.

반면에 개인 정보 보호에 한 법으로 철 히 보호되고 있다는 정 인 응답도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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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국가책임과 인권의 균형 

항목 사례  이유 

정

인 반응

# 노인문제 해결을 한 재원을 보험이라는 방법으로 마련하고 노인은 서비스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어느 정도는 균형된다고 보임

7) 국가책임과 인권의 균형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장기요양의 국가책임과 노인 개인의 인권이 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체 응답자

는 5  만 에 3.1 을 주었다. 

‘그 다’가 39.3%로 가장 많았다. 27.0%의 응답자가 ‘그  그 다’라고 답하 으

며, ‘아니다’라는 답도 24.7% 다.

그림 17. 국가 책임과 인권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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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책임과 인권의 균형이 한지에 한 개방형 질문에 상당수가 정

인 반응을 보 으며, 노인에 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사회(국가)의 책임으로 확

되었다는 과 법에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하 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문의 명시와는 별도로 반인권 인 행 나 사태에 한 재제 사

항 등 법이 인권을 보호하는 명문화된 조항이 없어 국가책임 부분이 미약하다는 지

도 있었다. 더불어 지속 으로 인권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소수 의견이지만, 제도내의 비용 지불 방법에서 노인의 상태가 좋아져 등 이 높

아지면 돈을 게 받게 되는 제도이므로 인권 해 요소가 많다는 지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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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으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이 노인의 인권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보임 

# 개인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국가)의 책임으로 확 함 

국가

책임

미약

# 국가책임은 어느 정도 명시되어 있으나, 노인의 인권 유린 시 강력한 재제 사항

  이 미흡하다고 

# 국가책임 부분이 미약  

기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혼자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 여제

  공을 목 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노인 개인의 인권을 존 하는 내용은 법 어디  

  에도 찾을 수가 없다고 볼 때 서비스 과정에서 얼마만큼 노인인권을 고려하여  

  하는지는 윤리의식과 소양교육을 통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 국가책임부분에서는 책임을 다한 것이지만 노인 개인의 인권은 오랜 시간을 통

  하여 자리가 잡힐 수 있다 (사업자, 종사자, 계자들의 철학이 어느 정도 교육

  되어야 함) 

# 시설운  상 클라이언트가 증상이 호 되면 불리하므로 인권에 한 해요소

  가 많은 제도이다

8) 노인 인권 인식과 확 가능성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에 한 인권을 인식하고 이를 확 할 수 있도록 만

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체 응답자는 5  만 에 3.2 을 주었

다. 

‘그 다’가 38.6%로 가장 많았다. 31.8%의 응답자가 ‘그  그 다’라고 답하 으

며, ‘아니다’라는 답도 18.2% 다.

그림 18. 노인 인권 인식과 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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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 노인 인권 인식과 확  가능성 

항목 사례  이유 

정 인 

반응

# 최 한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질병 리 측면으로 리하고 면

  담을 통한 상자의 욕구를 악하여 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삶의 질을 높  

  여 주고자 함은 노인에 한 인권을 인식하 다고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직 기 단계로 여러 가지 미흡한 도 많지만 향후 노

  인에 한 인권확 에 기여할 제도임은 확실하다

# 특히 치매환자의 경우 가정에서 방치, 감  등으로 인권침해를 하는 것 보다 

  시설에서 보호서비스를 하는 것은 인권 의식 확 라고 

# 가족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된 노인들을 해 만든 제도로 일정 부분 

  노인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단됨

부정 인 

반응

# 노인의 인권보다는 수발자의 부담에 역 을 둠 

# 노인보다는 가족을 한 제도인 것 같다

# 증질환자들은 신체수발이 요하지 정서  서비스는 별 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만든 제도가 어르신의 인권을 인식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 소수(등  인정자)가 아닌 서비스 요구자에 응하는 서비스 제공이  되  

   어 있지 않다

확산의 

계기 

마련 

필요함

# 노인인권 문제가 많이 제기될 것이고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다

# 상자 인권부분 고려는 으나, 향후 책마련은 가능함

# 제도의 철학자체가 인권존 이 근본으로 깔려있다. 확 의 여부는 많은 의문  

  을 품게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가족이나 개인 차원에서 받지 못

하는 서비스를 사회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노인의 인권 향상을 해 만들어졌으

며, 확  가능성 한 있다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반면에 제도 자체가 노인보다는 노인의 수발에 한 부담이 있는 가족들을 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노인인권 인식과 무 하게 만들어졌다고 평가하는 응답자들도 있

었다.  

9)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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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국가와 지방 단체의 책임 규정 

사례  이유 

미비함

# 책임을 확고하게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이 책임 수행 가능성의 실성은 좀 

  더 고려해 야 할 듯 

# 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실천의 문제가 있을 뿐

# 법률 상 조항은 있으나 지자체의 경우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 장기요양에 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막 한 

책임을 법으로 확고하게 보장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체 응답

자는 5  만 에 3.1 을 주었다. 

‘그 다’가 35.2%로 가장 많았다. 28.4%의 응답자가 ‘그  그 다’라고 답하 으

며, ‘아니다’라는 답도 25.0% 다.

그림 19.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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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으로 국가와 지방 단체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책임 수행 가능성에 

한 것을 지자체별로 재정 자립도와 노인에 한 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심할 것

으로 보고 있었다.  시 에서 부족한 인 라에 한 책임을 어느 정도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으나 부족분을 채우기 한 가시 인 노력에 해서는 책임만 있고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 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소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로부터 임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 에 

한 불만족스러운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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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 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문제는 지자체별로 자립도가 천차만별하여 이행할 

  수 있는 담보를 확고히 하는 장치 마련이 시 하다 

# 법으로 시행할 때 보장이 확고하지만 재원의 확충과 시설인 라 확충이 시

  한 것임 

# 법 인 미비사항 존재 

# 법제도 정비 필요 

공단을 

한

제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행을 하는데 주력하고 요양보험을 실시하는 사업자

  나 기 들에게 막 한 책임이 부여됨

# 오히려 공단의 재정 자를 메워 주기 해 확실히 해둔 제도가 아닌가 생각된

  다

# 시설에 한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수가로 운 되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이 약해짐, 건보의 향력이 더 큼

책임이

규정됨

(7건)

# 법 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막 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10)  충분한 기 자료 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장기요양서비스의 공평한 제공을 해 충분한 기 자료를 

분석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체 응답자는 5  만 에 

2.8 을 주었다. 

‘그  그 다’가 36.4%로 가장 많았다. 25.0%의 응답자가 ‘그 다’라고 답하 으

며, ‘아니다’라는 답도 21.6% 다.

그림 20. 충분한 기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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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충분한 기  자료 분석 

항목 사례  이유 

일본 

제도

모방

# 한국의 실정 악 보다는 일본의 개념을 바탕으로 시작하여 인력구성  

  배치 부분에 실 으로 힘든 부분이 많음

# 일본의 자료를 일부 편집하여 요약해서 만들어진 제도 같다

# 상과 기 자료를 제 로 비하지 않고 하게 시작하는 제도인 것 같다. 

  일본 제도를 본받았다고는 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확연히 다르다

#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만든 제도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앞으로 변화

  시켜 나가야 할 제도 

계속

분석

필요

# 시범사업 기간이 무 짧고 나타나는 문제 의 반 이 잘 되고 있지 않음 

   ( 여, 수가, 서비스 인력 등)

# 시범사업을 통한 자료 분석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계속 인 보완이 필요하다

   고 본다 

# 앞으로도 공평 제공을 해 분석이 더 필요함 

# 여러 가지 연구와 조사를 실행한 것으로 아나, 한국  풍토로 정착하기 한 

  시범기간과 상자 악 등은 부족하다고 사료됨 

# 정책 으로 보면 노인의 삶이 안정 으로 보이지만 노인 자신의 입장에서 본

  다면 기 자료를 분석하여 만든 제도로 보기엔 어렵다. 가족의 수발을 가로 

  지불하고 탁하는 정도로 보임

# 나름 로 연구했겠지만 서비스 기 들의 실체나 어르신들의 성향을 제 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본다

# 충분한 연구와 분석이 사 에 비되지 못함. 당 성과 필요성이 더 강조됨 

# 정치 으로 시 히 결정된 제도, 단면  조사결과에만 의존한 연구결과 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기 해 충분한 기  자료를 분석하 는지에 하여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일본 제도를 모방하여 만들어서 우리 황과 맞지 않다고 답

하 다. 시범 사업과 본 사업을 통해 지속 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

다.

11) 학계와 시민단체 의견수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책개발단계에서 학계  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하고 투명성 있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체 

응답자는 5  만 에 2.8 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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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학계와 시민단체 의견수렴 

사례  이유 

의견수렴

하고

정부

맘 로

# 학계나 시민단체가 의견제시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짧은 시간에 제도

  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부 주도 이었음 

# 모든 정책이 비용을 고려한 정부의 제한된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나아감. 재 

  상자 수요의 폭이 은 것도 그 이유임 

# 타 제도에 비하여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진 편이나, 최종 인 결정은 정책입안

  자의 의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기엔 문가 등 의견수렴이 있었으나, 실질  법제도를 만들 때는 정부주도

  로 이루어졌다

#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정부의 주도  정책  도입이 강함

  (내용, 비사항 등)

# 형식  차를 모두 거쳐 마련되었으나 정치 인 이유로 다소 졸속 으로 추

  진되는 감이 있음 

의견

수렴

부족

# 비 원회의 운 과정과 결과의 반  측면 모두 미비 

# 여러 차례 공청회가 있었으나 의견반  여부는 미지수 

# 추진단, 실행 원회의 결정사항조차도 지켜지지 못함 

‘그  그 다’가 35.2%로 가장 많았다. 29.5%의 응답자가 ‘그 다’라고 답하 으

며, ‘아니다’라는 답도 23.9% 다.

그림 21. 학계와 시민단체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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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정책개발단계에서 학계  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성 있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도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개방형 응답의 주요내

용은 형식 으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단하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정

부가 재원의 부담과 정치 인 이유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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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학계, 노인단체, 노인시설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여러 차례 공청회를 통

  해 제도의 골격을 가다듬었다

12)  인권 리와 안 지침을 고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에 한 인권 리와 안 지침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체 응답자는 5  만 에 2.8 을 주었다. 

‘그 다’가 33.0%로 가장 많았다. 28.4%의 응답자가 ‘아니다’라고 답하 으며, 

‘그  그 다’라는 답이 27.3% 다.

그림 22. 인권 리와 안 지침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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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인권 리와 안  지침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인지에 한 답으로 장

기요양보험법 제 37조, 제 67조에서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해 강한 처벌규정이 있으

며,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표 서비스지침에서도 노인의 인권보호를 한 서비스

제공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응답되었다.

반면에 이러한 내용상으로는 고려된 바 있지만, 이 지침 자체가 매우 추상 인 수

이고, 구체 인 인권침해  안 지침에 한 시  구체 인 법정 규정이 없어서 

구체 인 서비스화 되어 노인이 체감하는 기능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응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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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인권 리와 안 지침 고려 

사례  이유 

고려함

# 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 67조에서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해 강한 처벌규

  정을 두고 있으며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표 서비스지침에서도 노인의  

  인권보호를 한 서비스제공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여제공 지침 상 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요양요원에 한 교육을 통하  

  여 지속 으로 강조되고 있음 

# 문 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하게 구성

  되었다고 

고려의 

수 이 

낮음

# 내용상으로는 고려된 바 있지만, 이 지침 자체가 매우 추상 인 수 이어서 

  이것이 구체 인 서비스화 되고 노인이 체감하는 기능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음 

# 서비스 자체  구체 인 인권침해  안 지침에 한 시  구체 인 법

  정 규정이 없음 

고려하지

않음

# 노인의 인권보다는 격한 고령화 진행에 비한 제도 

# 증가하는 보호요양 부담만 우선 으로 고려됨 

# 노인에 인권보다는 가족의 편의를 해 만들어진 제도인 것 같다

# 비용 감과 건보공단 직원 일자리 창출이 제도에 많이 고려된 것 같다

# 인권 리나 지침은 담당인력의 교육 시 제공되고 평가되어야 함 

다. 보건의료 인권기반 근법으로 살펴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건강권 수  평가와 인권감수성과의 련성

12개의 보건의료인권기반 항목으로 평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강권 보장 

수  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노인서비스 제공인력, 건강보험공단 인력, 문가집단의 상자 종별 구분 변수를 

다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근무년수가 2년 이상 5년 미만인 군은 2

년 미만인 군에 비해 건강권 보장 수는 4.0 , 5년 이상인 군은 건강권 보장수  

수를 9.7  더 낮게 평가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한 인권감수성 수가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강권 보장수 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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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평가하 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8). 인권교육을 받은  있는 

상자가 받은  없는 상자보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건강권을 1.5  더 높게 평가하

고 있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 회귀분석모형에 노인서비스 제공인력, 건강보험공단 인력, 문가 집단의 

상자 종별 구분 변수를 포함시킨 모형 2의 경우는 모형 1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 건강권 보장 수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근무년수가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바 었다. 5년 이상 근무자가 건강보험공단인력에 없었는데, 해당변수

가 통제되면서 련성이 없어진 것으로 단된다. 인권교육은 이 모형에서도 인권교

육을 받은  있는 상자가 받은  없는 상자보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건강권을 

1.5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인권감수성 수가 높을수록 건

강권 평가 수가 여 히 낮았으며, 통계 으로 경계유의하 다(p=0.079). 상자 종별 

구분변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 건강보험공

단 인력에 비해 문가 집단이 7.7 ,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은 10.0 이나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의 건강권 보장수 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강권 수  평가 수에 한 설명력은 모형 1의 변수들

이 34.1% 고, 모형 2의 변수들의 설명력은 49.3% 다.

이상으로 볼 때,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제도의 건강권 수 을 낮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인권교육은 보건의료 인권항목으로 평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한 건강권 평가에 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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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보건의료 인권기반 항목으로 평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건강권 보장 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다 회귀분석

변수명 항목
모델 1 모델 2

회귀계수 p-value 회귀계수 p-value

성별 남자*

여자 -2.2 0.192 -2.0 0.200 

연령 35세미만 -1.7 0.444 -0.5 0.825 

35세 - 44세*

45세 이상 -0.6 0.754 -0.9 0.612 

근무년수 2년 미만*

2년 ~ 5년 -4.0 0.035 -2.5 0.140 

5년 이상 -9.7 <0.001 -2.5 0.333 

인권교육 받은  없음*

받은  있음 1.5 0.376 1.5 0.318 

인권감수성 수 (연속변수) -0.1 0.008 -0.1 0.079 

상자구분 노인서비스 인력 -10.0 <0.001 

건강보험공단*

문가 -7.7 0.001 

R-Square 34.1 49.3

Adj. R-Square 28.4 43.4

* 퍼런스 그룹

라. 결론

보건의료 인권기반 항목으로 평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건강권 보장수 의 

평가결과, 요양보험제도의 건강권 고려수 은 “그  그 다”의 수 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건복지 제도를 새로이 검토할 때 건강권에 한 고려를 더 많

이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상자 종별 가 치평균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강권 보장 수 을 평가하

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이라는 취약집단에 한 그  그런 심을 가지고, 

노인에 한 존엄성을 그  그런 정도로 고려하 으며, 노인에 한 인권을 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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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단체의 책임은 그  그런 수 으로 보장하면

서, 국가의 책임과 노인의 인권은 그  그런 수 의 균형을 이루고, 건강과 사생활 정

보를 보장할 권리와 제도 반에 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그  그런 정도로 보장한다. 

제도를 만들 때 기 자료분석은 그  그런 수 에도 미치지 못하며, 학계  련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그  그런 수 에 미치지 못하며, 노인에 한 인권

리와 안 지침에 해서도 그  그런 수 에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의 직

인 상이 되는 노인이나 소득자들의 참여여부는 보장되지 않았으며, 서비스 이용

에서 남녀별 차이도 고려하지 못한 제도라고 조사 상자들이 단하고 있었다.

상자 종별에 따라 수는 조  달랐는데, 가장 높게 평가한 건강보험공단 인력

들은 40.2 으로 건강권 보장수 이 “그  그 다”보다는 더 높은 수 으로 평가하

고, 가장 낮게 평가한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의 수는 28.6 으로 건강권 보장수 이 

“그  그 다”보다는 “아니다” 수 에 더 가까운 수를 보 다. 건강보험공단 인력

의 수가 더 높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한 주체  하

나로 제도운 에 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   하나라는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노인서비스 제공인력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장에서 직  서비

스를 제공하면서, 제도의 제한 과 모순 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인권감수성 수가 훨씬 높은 문가집단보다 노인에게 서비스를 직  제공하는 

서비스 인력들의 건강권 평가 수가 낮다는 것,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 

때 기 자료를 충분히 분석했는지,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인권 리

와 안 지침을 고려했는지, 서비스 이용 시 남녀별 차이를 고려했는지 등에 해 문

가 집단보다 더 낮은 평가를 내렸으며, 취약집단에 한 심을 가지고 만든 제도인

지, 노인에 한 존엄성을 고려했는지 부분에 해서도 문가 집단보다 더 낮은 평가

를 내리고 있다. 이는 행 시범사업에서 제도를 운 하면서 직 서비스 제공인력들

이 제도를 만든 주체들이 요양서비스 제공 장의 상황을 잘 모르고, 서비스 상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의 틀을 만들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개의 보건의료 인권기반 항목으로 평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강권 보장 

수  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립 시 건강권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

다.  조사 상자가 인권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한 건강

권 평가와 유의한 련이 없었다. 노인요양서비스를 직  제공하거나, 서비스 달과

정에 직  참여하게 될 때는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 인권과 건강권을 고려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제도 자체의 성립과정에는 본인의 인권교육 여부는 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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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고, 인권·건강권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더 요하게 작용한다고 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하면, 조사 상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권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단하고 있으며,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 건강권 고려수 이 미흡하다고 단하고 있었다.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이나 서비스 제공 장에 한 충분한 이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건복지 제도를 새로이 검토할 때, 건강권에 

하여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며 제도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와 서비스 제공자,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극 수렴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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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제언

이 연구는 노인 보건․복지서비스에서 노인건강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목 이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하 다.

첫째, 노인요양서비스 이용자 조사를 실시하 다. 노인요양서비스 장인 노인요

양시설의 노인들을 일개 학 학생 45명이 방문하여 하루를 같이 생활하며 

찰과 면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경희 등이 국가인권

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서 밝힌 노인 인권 확인 항목에 따라 분류하 다. 

둘째, 노인요양서비스의 종사자 조사를 실시하 다. 노인요양서비스 장에서 노

인들에게 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의 인권감수성 수 을 조사․

분석하 다. 이때 비교군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센터 직원과 노인 련 보건․복지 문가들에게 같은 조사를 실시하 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평가하 다. 조사 상은 노인요양서비스 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요양서비스 기 의 기

장과 리자  이상 인력,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센터 직원, 그리고 

문가들에게 각각 설문조사를 하 다. 이때 각 항목에 개방형 질문을 두어 

평가에 한 이유나 사례를 수집하 다. 조사는 두 가지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건강권 평가기 으로 평가하 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건의료 인권기반 근법으로 평가하 다. 

    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하고 실행하는데 가장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3개 군의 집단이 이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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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 역에 한 결론  역별 정책 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황 결론

이 조사는 특정한 목 을 실습생들에게 주지하지 않고 실시하 다. 순수하게 실습

의 형태로 실행하되, 노인들의 생활공간에서 만 하루를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것

을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 다. 그러므로 인권확인 항목을 분석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반면, 자연스러운 노인들의 생각이나 생활을 그리고 비 보건 문가들의 시각

이 그 로 살아있는 자료로 활용도가 높았다.

이용자 황 분석의 주요한 결과는 서비스 공 자 편의 인 요소들이 많이 보고되

었다. 노인들이 건물 안의 닫힌 공간에서 생활하는 , 식사에서 소득수 에 따른 차

별 행 , 노인의 신체 결박, 수 자에게 지불되는 보조 의 리, 재활의 고려하지 않

는 도움의 수 이 넘치는 서비스 등이 노인요양서비스를 리하는 입장에서 편의 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단된다. 서비스 인력과 산의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겠

지만, 자립 이고 자주 인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신체 결박이나 재활서비스를 고려하지 않는 서비스 등은 평가를 해서는 

정확한 정황 악이 필요할 것이다. 한, 욕창이 있는 노인들의 감염 리와 의료서

비스의 통증 리, 약물 리, 그리고 식이 리 등에서 문 인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노인들의 요양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사례에 

한 서비스 표 화와 지침 등을 만들어 종사자의 보건의료와 인권이 목된 교육이 필

요할 것으로 단된다.

수 자에게 지불되는 보조 의 공동 활용의 명목으로 기 이 리하는 것은 인권 

침해 사유가 될 것으로 단된다. 정경희 등의 연구에서도 이미 지 된 사항이다. 

활동이 제한 인 닫힌 공간에서 노인들이 생활하는 과 종사자들의 방임과 거친 

언어와 행동, 특히나 인지 기능이 약한 노인들에게 더 거칠게 하는 등의 행 에 

한 것은 교육을 통한 행동수정과 요양서비스 인력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이는 인

력 기  강화 등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식사 수발과 련된 종사자들의 

거친 태도 등이 한 사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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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노인요양서비스는 최소의 인력기 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에서 리

운  되어 왔다. 새로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인력 기 의 강화를 견하거나,  

“요양”서비스에 하는 보건의료 인력이 강화할 정으로 단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도에서 여 히 답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뿐 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공 하는 보호사와 다른 

인력들이 모두 여성이어서, 물리 인 힘이 필요한 노인들의 수발에 어려움이 많을 것

이라고 찰 된 경우가 많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례들과 더불어 요양서비스 장에

서의 업무 과다에 한 분석이 함께 진행되어 인력의 양  질  조건을 변화해야만 

노인요양서비스에서 노인들에 한 인권 존 이 강화될 것이다.

2. 인권감수성 결론 

문용린 등에 의해 개발된 인권 감수성 조사에 한 분석 결과, 교육수 이 높을수

록 인권감수성 수가 높고, 인권교육을 받은 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인권

감수성이 더 높았다. 따라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해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겠다.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에서 교육 횟수는 인권감수성 수에 별 향이 없었다. 이

는 재 인권교육방법이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인권사례와 상자의 특징에 따

라 인권감수성 수가 다양하므로 인권교육을 할 때 상자의 특징에 부합하는 사례

들을 교육하는 것이 인권감수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용자 황 조사에서 나온 사례를 살펴 서 알 수 있듯이, 교육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한 서비스 행태가 있다. 노인건강권을 확보하기 한 가장 기본 인 요건으로 요

양서비스 장에서의 인권 침해  건강권 침해 사례를 모으고, 사례를 통한 인권 교

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강권 평가



- 133 -

가. 건강권에 한 평가

이 조사는 이용성, 근성(비차별성, 물리 근성, 경제 근성, 정보 근성), 수

용성 그리고 질 인 7가지 측면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건강권 보장 수 을 평가한 

것이다. 

조사 상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권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지

고 있다고 단하고 있다. 각 항목별 5  만 에 35  총 에 체 상자 평균 18

을 주고 있다.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이 19.7 , 건강보험공단 인력이 20.0 , 그리고 

문가 집단이 14.3 이다. 문가 집단이 상 으로 가장 낮게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건

강권 수 을 평가하고 있다. 각 보건과 복지 역, 교수와 연구진, 그리고 시민 단체 

등 고른 조합을 고려하여 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평가를 하 다. 인 평가가 낮

다는 에서 제도의 건강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용성과 물리  근성의 수가 가장 낮았는데, 이에 한 주된 이유로 노

인요양서비스의 인 라 부족 - 특히 재가서비스, 그리고 특히 농  지역의 부족을 들

고 있으며 이는 지역에 따라 차별 요소로 단된다. 본인부담과 비 여 서비스에 한 

지불 부담 등이 노인들의 소득수 이 노인들의 요양서비스 이용수 을 차별하는 요소

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 사업을 운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상 으로 높은 수를 주고는 있지만, 문제 에 

한 시나 평가 수에서 으로 높은 수가 아닌 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입장에서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강권 고려수 이 미흡하다고 

단하고 있었다.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이나 서비스 제공

장에 한 충분한 이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

다. 보건복지 제도를 새로이 검토할 때 건강권에 하여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며, 제

도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와 서비스 제공자,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극 

수렴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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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의료 인권기반 근 수  평가

이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보건의료 인권에 기반을 둔 

근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취약집단에 한 심, 노인의 존엄성 고

려, 성별 향평가, 정책개발의 참여, 교육에 한 권리, 건강과 사생활정보 보호, 국가

책임과 인권의 균형, 노인인권 인식과 확 가능성,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규정, 충분

한 기 자료분석, 학계와 시민단체 의견수렴, 인권 리와 안 지침을 고려하 는지의 

측면에서 제도를 평가하 다.

조사 상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인권에 기반을 둔 건강권을 크게 고려

하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단하고 있다. 12개 항목별 5  만 으로 60  총 에 

체 상자 평균 32.9 을 주고 있다.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이 28.6 , 건강보험공단 

인력이 40.2 , 그리고 문가 집단이 29.9 이다. 노인서비스 제공인력군이 상 으

로 가장 낮게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인권기반 근 수 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성별 향평가와 정책개발에 정책 상자들의 참여도에 한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정책 상자가 노인이어서 정책 개발에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제한 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찾아가서 노인의 참여를 얻거나 하는 등의 

직간 인 방법을 어느 정도 실행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조사 상

자들의 개별 의견을 통해, 응답자들이 정책을 만들고 운 할 때 기본 으로 수행되어

야 할 성별 향평가와 교육에 한 권리에 인식이 약한 것을 간 으로 느낄 수 있

었다. 사회 으로 인권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진 반면, 인권의 각 역에 한 인지 정

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사 상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의 요양서비스의 수 이 건강권을 크

게 고려하지 않고 제공되고 있다고 단하고 있다.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노인장기

요양보험서비스의 건강권 고려수 이 미흡하다고 단하고 있었다.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이 노인요양서비스의 건강권 보장수 을 더 높게 단하는 것은  노인요양서비스

를 직  제공하거나, 서비스 달과정에 직  참여하는 경우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 건강권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으로 더 

노인의 인권과 건강권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실증 인 자료로 살펴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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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보건의료에서 인권에 한 질문과 답

1부. 보건  인권 규정과 기

질문 1. 인권이란 무엇인가?

* 국제 으로 보장 받는다.

* 법 으로 보호 받는다.

* 인간의 존엄성에 을 둔다.

* 개인과 그룹을 보호한다.

* 국가와 통치자의 의무이다.

* 보류되거나 박탈당하지 않는다.

* 독립 이며 상호 이다.

* 만인에게 용된다.

인권은 인간의 기본 인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 에 하여 개인과 그

룹을 보호하는 인권법에 의해 보장받는다. 인권은 시민권, 문화권, 경제권, 정치  사

회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인권은 주로 국가와 개인의 계와 련되어 있다. 인권에 

한 정부의 의무는 존경, 보호 그리고 인권 약의 이행이라 할 수 있다.

인권은 만인에게 용되며 나  수 없으며 상호 의존 이며 상호 련된 것이다. 국제 

사회는 시종일  인권의 요성을 인지하여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야 한다. 

국가나 지역의 특성 그리고 다양한 역사  문화  종교  배경의 요성을 감안하더라

도,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을 불문하고 인권과 기본 인 자유를 장려하고 보장하는 것

이 국가의 의무이다. 

인권에 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실행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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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인권은 국제법에 어떻게 반 되어 있는가?

2차 의 여 로 국제 사회는 국제인권선언을 채택했다(UNHR, 1948). 그러나 

국가들이 그 선언을 구속력이 있는 법으로 환하려고 했을 때 냉 이 이를 어렵게 

했고 인권을 두개의 범주로 양극화시켰다. 서구에서는 시민권과 정치권이 우선 이며 

경제  사회  권리는 단지 지향 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동구권에서는 반 로 음

식, 건강 그리고 교육에 한 권리가 주요한 것이며 시민권과 정치권은 부차 이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1966년에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와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이라는 두 개의 약이 만들어졌다. 이후 수많은 약과 선언문 그리고 기타 

법  문서들이 채택되었고 인권이 무엇인지는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다. 

* 국제인권 약은 그것을 비 한 정부에 구속력이 있다.

* 선언문은 구속력이 없지만 거기에 포함된 많은 규정과 기 들은 습  국제법에 있어 

구속력이 있는 원칙들에 향을 다.

* UN은 선언문이나 실행 로그램 등의 구속력이 없는 정책들을 만든다.

만인에 한 인권의 평등에 해 불평한 것은 결코 국민들이 아니었고 인권을 

서구나 북구의 부담이라고 생각한 것도 결코 국민들이 아니었다. 그 게 한 것

은 개 그들의 지도자들이었다.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

질문 3. 건강과 인권 사이의 계는 무엇인가?

건강과 인권은 복잡하게 얽  있다:

* 인권침해나 심 부족은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래할 수 있다.

* 보건 정책이나 로그램들은 그것들이 기획되거나 실행되는 방식에 따라 인권이 침해

되거나 장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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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지 못함의 취약성과 향은 인권을 존 , 보호하고 실 하려는 노력에 따라 감소

될 수 있다.

각 권리의 표  내용들은 인권 정서에 뚜렷이 표 되어 있다. 건강할 권리와 차

별 완화와 련되어, 표  내용들은 질문 4, 5에 각각 언 되어 있다. 건강과 련 있

는 다른 인권 표  내용들을 뚜렷이 명시하기 해 인권 정서에 사용된 언어의 

이다:

*고문: “ 구든지 고문이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우를 받는 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

히, 자신의 자율 인 동의 없이 의학 , 과학  실험의 상이 될 수 없다.” 

*아이들에 한 폭력: “아이들에 한 모든 형태의 신체 , 정신  폭력, 상처와 학 , 무

심한 우, 노동력 착취, 성폭력에 해서는 모든 입법 , 행정 , 사회  그리고 교육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해로운 통  요법: “아이들의 건강에 해가되는 통 요법을 폐지하는데 효율 이고 알

맞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참여: “ 극 이고 자유롭고 뜻 깊은 참여”를 할 권리

질문 4. 건강권 'The right to health'의 뜻이 무엇일까?

건강권은 건강할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가난한 정부가 비싼 의료 서비스를 들여와

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 계 당국이 정책과 실행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모두가 이용할 수 있고 근 가능한 보건시스템을 제공해야한다. 이것이 실 되도록 보

장하는 것이 인권단체와 공  보건 문가 들이 처한 도 인 것이다.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ary Robinson

*정보: “모든 종류의 아이디어나 정보를 찾고, 받고, 수여하는 자유”

* 라이버시: “ 구도 제 , 불법 으로 방해받는 상이 될 수 없다.”

*과학  발달: “과학 발달의 이 과 이용을 즐길” 모두의 권리

*교육: “아이들의 건강과 양에 한 기본  지식, 모유수유의 장 , 생과 환경  공



- 138 -

생 그리고 사고의 방” 등 교육을 받을 권리

*식품과 양: “모두가 충분한 음식을 받을 권리와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기본 인 자유”

*생활수 : 모든 사람이 충분한 의식주, 의료와 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한 당한 생활

수 을 유지할 권리

*사회  보안에 한 권리: “사회 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호를 받을 권리”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차별받기 쉽다. 이는 한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뿐 아니라 정신병에 한 사회 인 인식에도 부정 인 향을 

다. 그들은 고용이나 한 주거, 교육 등 인생의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정신질환자보호에 한 UN결의문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지한다.

건강권은 WHO헌장(1946)에 처음으로 반 되었고 1978년 Alma Ata 선언과 1998

년 World Health Assembly에서 채택된 World Health Declaration에서도 다시 반

되었다. 그리고 범 한 국제인권 정서와 지역인권 정서에 확고하게 기입되었다.

국제인권법에서 도달 가능한 최고수 의 건강에 한 권리는 이 권리의 향유를 최

선으로 보장해  수 있는 규정이나 제도 법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 등의 일

련의 사회  조정을 요구한다. 건강권에 한 가장 권   있는 해석은 2002년 5월 145

개국이 비 한 ICESCR의 12항에 나와 있다. 2000년 5월에 정을 감시하는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건강권에 한 General 

Comments를 채택했다. General Comments는 개인의 권리와 정을 비 한 국가의 

의무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General Comments는 건강권은 음

식, 주거, 일, 교육, 참여, 과학  발 과 그 응용으로 생긴 이익 향유, 인생, 비차별, 평

등, 고문 지, 사생활, 정보에 한 근과 집회, 결사, 운동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여

타 인권의 실 과 한 연 이 있다. 게다가 원회는 건강권을 기의 한 치료 

뿐 아니라 안 한 식수와 한 생 그리고 안 한 식품공 , 양과 주거, 건강한 

직업  환경  조건과 성 계와 임신 출산 건강을 포함한 건강 련 교육과 정보에 

한 근권 등의 변수들까지 포함하는 포 인 권리로 해석했다.

General Comments는 건강권을 평가할 수 있는 네 가지 범주를 설정 한다:

(a) 이용 가능성 : 로그램 뿐 아니라 공 보건과 의료시설, 상품과 서비스는 양

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근 가능성 : 모든 의료시설, 상품 그리고 서비스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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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근 가능성에는 네 가지의 복되는 역이 있다.

* 비차별성;

* 물리  근성;

* 경제  근성;

* 정보 근성.

(c) 수용성 : 모든 의료시설과 상품, 서비스는 의료윤리를 수하고 문화 으로 

합해야하며 성별 연령별 요구에 민감해야 할 뿐 아니라 계된 사람들의 비

을 존 하고 건강 상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d) 서비스 질 : 모든 의료시설과 상품, 서비스는 과학 으로도 의학 으로도 합

하며 품질이 우수해야한다.

질문 5. 차별로부터의 자유 원칙은 건강과 어떻게 연 되어 있는가?

사회의 취약 그룹과 소외 그룹은 건강문제에 있어 과도한 몫을 감내하는 경향이 

있다. 공공연한 차별이나 암묵 인 차별은 기본 인 인권을 침해하고 개는 건강하

지 않은 상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차별은 상에 한 부 한 건강 로

그램과 의료 서비스에 한 제한 인 근에서 드러난다.  

차별은 여러 가지 복합 인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직 으로 혹은 간 으로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를 들면 여성에 한 폭력 철폐 선언은 여성에 한 폭

력과 역사 으로 불평등한 남녀의 권력 계 사이의 련을 보여 다.

차별 지는 차이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동일한 사례를 동일하게 

다루지 않는 상이한 처방식은 사회내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한 목표와 합리 인 

기 에 기 해야 한다.

건강과 의료에 련하여 비차별의 용 기반은 진 되었다. 비차별은 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치료와 건강을 결정짓는 잠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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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한 근에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뿐 아니라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  혹은 기타 의견, 국 , 사회  소속, 재산, 출생, 신체  혹은 정신

 장애, HIV/AIDS를 포함한 건강상태, 성  취향, 시민권, 정치 , 사회  혹은 기타 

지 를 이유로 수단이나 정부 지원 획득 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건강권 행사나 

그 평등한 향유를 무효화 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어떠한 차별도 행해져서

는 안 된다.”

공  보건 정책은 암묵 인 차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를 들어, 

홍보 활동은 텔 비 에 나오는 메시지 한 이면 모든 인구에게 달된다고 

가정한다. 는 유방암이나 액 련 질환 같은 특정 집단과 련된 건강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 분석; 아니면 여러 인구 그룹의 실제 반응 능력을 무

시하는 문제 등이 있다. 납을 없앨 수 있는 경제 인 능력에 한 고려 없이 

납 독 경고를 내리는 것 한 암묵 인 차별의 라고 할 수 있다. 암묵

인 차별은 정말 범 해서 모든 건강 정책과 로그램은 그 지 않다는 것

이 증명될 때 까지는 차별 이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Jonathan Mann

질문 6. 어떤 국제인권 약서가 정부에게 의무를 지우는가?

인권 정의 참여국이 될 것인지 여부는 정부가 자유롭게 결정한다. 그러나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정의 조항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다.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1966)와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1966) 등의 주요한 국제 

인권 정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UDHR, 1948)에서 나온 권리의 

내용을 한층 더 다듬었고 그 약에 참가하는 정부에 해 법  구속력이 있는 의무

를 부과한다. 이 문서들은 개 함께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로 불린다.

이런 핵심  문서들을 바탕으로 하여 기타 국제 인권 정은 소수 민족, 여성과 아

동, 혹은 고문 같은 특정 이슈 등 특정 그룹이나 범주에 을 두었다. 건강에 용되

는 인권의 규범  구조를 고려해서 인권 조항은 총체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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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비엔나, 199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카이로, 1994),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코펜하겐, 1995),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북경, 1995) 그리고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더반, 2001) 등과 같은 UN국제회의에서 나온 선언문과 실행 로그램은 

정부의 인권의무에 부합되는 정책에 한 지침을 제공한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어도 하나의 인권 약에 가입해 있다. 그 약에는 건강권과 

건강에 필요한 조건과 련된 많은 권리를 포함하는 건강 련 권리를 명시되어 있다.

질문 7. 인권을 해 어떤 국제 감시 기제가 존재하는가?

요 인권조약의 실행 여부는 정 감시 단체로 알려진 원회가 감시하고 있다. 

원회는 독립 인 문가들로 구성되며 UN의 후원으로 만들어 진다. 여섯 개의 주

요 인권 정 각각이 국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어떻게 인권의무를 따를지에 한 국가와

의 “건설 인 화”에 참여하기 해 정기 으로 모이는 감시 단체를 가지고 있다. 투

명성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는 정 단체에 진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

민들이 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로 보고서는 인권이슈에 한 국가  논쟁을 

증진시키고 시민 사회의 개입과 참여를 장려하고 정부의 정책에 한 공식  검토과

정을 진하는 데 요한 매작용을 할 수 있다. 모임의 마지막에는 정 단체가 마

무리하는 찰 소견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인권 기록을 발 시키는 방법에 

한 권고사항이 포함된다. WHO 같은 특정 기 들은 국가와 정감시단체 사이의 

화를 용이하게 하기 한 련 건강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   

UN 체제에서 인권을 감시하기 한 다른 기제에는 Commission on Human 

Rights와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가 있

다. 이 단체는 특별한 보고자와 독립 인 문가 그리고 여성에 한 폭력, 아동 매매, 

해로운 통  치료와 고문 같은 주요 인권 이슈 혹은 특정 국가를 감시하고 보고하

는 실무 그룹을 지명한다. 게다가 1994년에 UN의 인권체계를 이끄는 인권 고등 무

이라는 직 가 만들어졌다. 고등 무 의 지시는 감시, 장려, 보호 그리고 력 등 

UN 인권활동의 모든 측면에 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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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정은 기존의 지역 정부 간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 아 리카의 지역 인

권 정서는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인데 이것은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내에 치하고 있다. 아메리카 지역의 인권기제는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내에 치하며 American Convention of Human 

Rights에 기 한 것이다. 유럽의 인권체계는 Council of Europe의 한 부분이다. 주요 

인권 정서는 Europea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와 

Fundamental Freedoms and the European Social Charter이다. 15개 국가 조직인 유

럽연합은 인권 이슈에 한 자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인권을 일반  외교정책에 

통합시켰다. 게다가 55개 국가 조직인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도 개별 인 기구들과 정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지역의 인권 정이 가능할 지에 한 정부 간의 범한 상담이 진행 이다.

질문 8. 자원이 부족한 가난한 나라의 인권을 부유한 국가의 인권기

으로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가?

권리의 완 한 실 을 한 단계는 정부의 인권 의무에 부합될 만큼 가능한 정교

하고 확실하며 목  지향 이어야 한다. 입법  수단이나 사법  교정,  행정 , 재

정 , 교육 , 사회  책들을 포함하는 모든 한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

에서 정부나 경제시스템은 문제 상황에서 그 책을 한 수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정부 형태나 경제시스템의 형태가 요구되거나 배제되지 않는다.

인권의 진보  실  원칙은 그 목 을 해 가능한 신속하고 효율 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빈곤국과 부유한 국가 모두와 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용가능한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제약은 인정하지만 모든 국가가 완 한 

권리의 실 을 향해 움직임에 있어 지속 인 진보를 보여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고의로 퇴보 인 책을 채택하는 경우 최 한의 주의 깊은 감시를 받게 되며 이에 

해 련 인권 정에 해서 그리고 이용 가능한 최 한의 자원을 완 히 사용했는

가 하는 맥락에서 인권에 한 지표를 참고하여 그 책을 완 히 정당화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 의무를 따르는 정부 당국의 의지 없음과 무능을 구분하는 것이 

요하다. 보고 과정 동안 정부 당국과 원회는 다음 보고 기간까지 달성 가능한 실

인 목표를 제공하기 해 지표와 국가 기 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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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 인권법 하에서 국제 력의 의무가 있는가?

말라리아, HIV/AIDS 그리고 결핵은 세계의 가장 가난한 인구에 불균형 으로 높

은 향을 미치는 질병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에 엄청난 부담

을 안긴다. 인권 패러다임이 국가 할내의 개인과 집단에 한 정부의 의무에 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정서내의 “국가의 자원”에는 국제 원조와 력도 포

함된다.

유엔헌장의 55조와 56조에 따르면 발 과 인권 실 을 한 국제 력은 모든 국

가의 의무이다. 이와 유사하게 Declaration on the Rights to Development는 주권 평

등, 상호의존 그리고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극 인 국제 원조와 력 로그램을 

강조한다.

게다가 ICESCR는 각 국가에게 개별 으로  국제 원조와 력을 통해 특히 경제

 기술 으로 이용 가능한 최 한의 자원을 이용해서 권리의 완 한 실 을 진보

으로 달성하기 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기조에서 국제 력의 틀이 언 되었다. 그 틀은 를 들자면 보건 역에서

의 개발도상국의 필요는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맥락에서 문 인 

기구의 역할이 인권 정에서 인정되었다. 를 들면 ICESCR은 인권 달성을 한 국

제  활동에는 기술  원조와 지역  모임 그리고 정부와 연계하여 조직되는 상담과 

연구를 목 으로 한 기술 인 모임 등도 포함된다.

질문 10. 사회의 여타 행 주체와 련하여 정부의 인권의무란 무

엇인가?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는 민간 행 주체(건강 보험 회사 등)에 한 증가하는 의존

성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의 보건 시스템은 취약인구 그룹이 근할 수 있는 서비스

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구조를 확보하기 한 사회  안 망과 기타 기제들을 보장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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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정부가 비정부 행 자들이 인권법에 부합되

게 활동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의료에 한 한 근과 정보 

등을 보장하기 해 법률이나 정책 그리고 기타 수단을 써서 제 삼의 당사자가 인권

기 을 수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만약 개인이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에 근

하는 것이 거부된다면 이를 교정할 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건강권, 정보에 

한 권리 그리고 기타 련 인권조항에 한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해 담배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이다.

단체와 NGO에서는 국제 인권 규정과 기 을 반 하는 자발 인 조례가 확산되고 

잇다. 사 인 역에서 일이 가진 인권  함의에 한 증가하는 심으로 인해 인권은 

사업 아젠더의 상 에 치하게 되었다. 여러 사업체들이 인권에 한 심을 그들의 

일상  활동에 결합시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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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건강과 인권의 결합

질문 11. 권리에 기 한 건강에 한 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권리에 기 한 건강에 한 근은 다음의 과정들을 말한다:

* 인권을 건강 발 의 이론  틀로 사용한다.

* 모든 건강 정책, 로그램 혹은 법률의 인권  함의를 평가하고 검토한다.

* 인권을 정치 , 경제 , 사회  측면을 포함하여 모든 측면에서 건강 련 정책과 

로그램의 디자인, 실행, 감시 그리고 평가하는 통합 인 수 으로 만든다.

이 과정에 용된 요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군에 심을 기울인다. 다른 말로 하자면 건강 정책, 로그

램 그리고 략에 향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어린이, 청소년, 여성과 남성; 토착민과 부

족민; 국가 , 민족 , 종교  그리고 언어  소수자들; 추방자들; 망명자들; 이민자와 이

주자들; 노인들; 장애인; 죄수; 경제 으로 빈곤한 사람들 혹은 주 변화된 그리고/혹은 취

약한 그룹들-을 인지하고 활동한다는 것이다.

*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 시스템을 보장한다. 특히 가장 취약한 인구군과 주변

화된 인구군이 법률상 그리고 사실상 지된 어떤 이유로 인한 차별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성별 망을 사용한다. 생물학 , 사회문화  요인은 남성과 여성의 건강에 향을 주

는 요한 요인이라는 을 인식해서 정책과 로그램은 주의 깊게 이런 차이를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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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권리에 기 한 건강에 한 근은 련 인구 집단의 개별 인 특성을 인지하도록 한다. 

를 들면 어린이와 련된 모든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에 한 Convention

의 주요 원칙들이 용되어야만 한다: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아동의 에 무게를 실어주어야 한다.

* 건강 로그램이 설계되거나 실행되는 방식에 있어서 차별로부터의 평등과 자유를 보

장한다.

* 드러나지 않는 차별을 찾아내기 해 건강 자료를 분석한다.

* 자신들에게 향을 주는 건강 발  정책이나 로그램의 결정 과정에서 수혜자들의 자

유롭고 의미 있으며 효율 인 참여를 보장한다.

* 건강 이슈에 한 교육권과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나  수 있는 권리 증진과 

보호. 그러나 정보권은 사생활보호권을 침해 할 수 없다. 이는 개인의 건강정보는 비 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건강 정책이나 로그램에 의해 마지막 보루로써 권리의 행사와 향유를 제한하는 것과 

이를 법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Siracusa원칙의 조항에 따른다.(질문 13 참조)

* 바람직한 공 보건 목 을 가진 모든 건강 련 법, 정책 혹은 로그램의 인권  함의

를 나열하고 훌륭한 공 보건 결과와 인권의 증진과 보호 사이에 최선의 균형을 보장한

다.

* 인권이 건강 정책, 로그램 혹은 법률에 어떻게 용되고 어떤 련이 있는지를 보여

주는 국제  인권 규정과 기 에 한 분명한 연 성 만들기. 

* 획득 가능한 최고 수 의 건강에 한 권리 달성. 활동의 명백하고 궁극 인 목 은 건

강의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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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을 존 하고 보호하고 실 하는 구체 인 정부의 의무를 명백하게 표 하기.

* 보건 장에서 권리의 진보  실 에 개한 감시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기 과 지표 

확인하기.

* 로그램 발 의 모든 단계에서 주요 고려사항으로 보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

기.

* 힘의 불균형을 다루기 해 다수의 으로부터 소수자들, 이주자  기타 국내 으로 

“인기 없는” 그룹 등을 보호하기 한 보호책 만들기. 를 들면 건강 련 권리가 침해

받은 경우 이를 교정하는 기제를 만든다.

질문 12. 공  보건에서 인권의 부가가치는 무엇인가?

반 으로 인권은 다음을 제공함으로써 공 보건 역의 작업에 도움을 다:

* “건강권”은 달성 가능한 최고 수 의 건강이라는 분명한 인식;

* 건강 정책과 로그램의 설계와 실행 그리고 평가에 해 인권  근을 함으로써 보

건 결과를 강화시키는 도구가 된다;

* 취약 그룹과 주변 그룹이 의미 있고 극 인 참여자가 되게 하는 “자격부여” 략;

* 유용한 이론  틀, 용어 그리고 건강을 결정짓는 용인  내재 인 것을 알아내고 분석

하고 응하게 하는 지침;

* 보건 역에서 정부의 실행을 평가하는 기 ;

* 보건에 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 정부, 국제기구, 국제 융기 과의 력을 한 강력하고 권  있는 기반이자 시민 사

회의 련 행  주체와의 트 십을 맺을 때도 강력하고 권  있는 기반이 된다;

* 인권으로서의 건강 실 을 감시하는 기존의 국제 인 기제들;

* 합의된 국제  규정과 기 ( 를 들면 개념 정의나 인구 그룹들);

* 인권은 모든 UN활동을 통하기 때문에 국가에 해 일 인 지침을 제공한다;

* 확장된 분석 범 와 확장된 국내 트 의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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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3. 공 보건보호를 해 특정 인권을 제한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노 제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 등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인권이 있다. 국제인권 정서의 제한과 훼손 조항은 어

떤 경우에는 인권을 제한할 필요를 인정한다.

때때로 국가는 공 보건을 해 인권을 제한한다.

인권이 제한될 때 무엇을 보호하기 해서인지를 정당화함에 있어 주요 요인은 

Siracusa원칙의 다섯 개 범주이다. 공 보건을 보호하기 해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정된 기간 동안이어야 하고 다음 원칙을 검토한 후라야 

한다.

Siracusa 원칙

공 보건을 달성하기 한 마지막 보루로써만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그러한 침해는 

Siracusa 원칙으로 알려진 인권법에 정확하게 정의된 상황에 할 때만이 정당화될 수 있

다:

* 제한은 법에 따라 규정되고 실행된다;

* 제한은 공공 이익이라는 법한 목 을 한 것이다;

* 민주 사회에서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제한이 꼭 필요하다;

* 동일한 목 을 달성하기 해 사용가능한 덜 침해 이고 덜 제한 인 수단이 없다;

  그리고

* 비합리 이거나 혹은 차별 인 방식으로 제한이 임의 으로 기안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다.

를 들어 에볼라 혹은 결핵 등의 험한 염병을 다루기 한 격리지역의 설정

으로 인한 이동의 자유에 한 제한은 특정 조건하에서 공공이익을 해 필요한 인권 

제한의 사례가 된다. 그러므로 국제인권법에도 법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반 로 국

가의 안 이나 공공질서를 보존한다는 이유로 에이즈 환자의 이동을 제한, 감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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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체제인사의 치료를 지시킨다거나 심각한 염병에 한 면역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는 그런 심각한 처행 를 정당화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질문 14. 인권은 증거에 근거한 건강 정보와 어떤 계가 있는가?

국제 으로 인정받는 인권을 만드는 과정은 실을 드러냄으로써 만들어진다. 

를 들어 토착 인구의 권리에 한 선언은 토착인구가 취약하고 소외된 그룹으로서 정

치  참여와 건강, 교육에 한 권리 등을 포함한 인권의 상당 부분을 충분히 향유하

지 못한다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인권 규정과 기 의 확립은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의 증거이며 그것을 제기하는 일의 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인권 규정과 기 의 존재는 증거 수집을 진하며 그 증거

는 복잡한 건강에 한 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뜻한다. 를 들면 통  

표지의 범 를 넘어선 분석 자료는 토착민이나 소수민족에 한 차별을 감지할 수 있

다; 차별은 이런 그룹들의 열악한 건강 상태를 암묵 으로 결정짓는 요인으로 간주된

다. 그러나 민족이 얼마나 다른 취 을 받는지 그리고 왜 인권의 범 를 제한하는지를 

드러냄에 있어 인권을 옹호하는 정치 인 민감성은 자료 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추진

력으로써 환 받는다.

인권은 건강 자료가 수집되는 방식과 련이 있다는 것이 더 리 받아들여진 생

각이다. 이는 사생활, 참여 그리고 비차별 등의 인권에 한 존 을 확실하게 하기

한 고려를 포함해야하는 자료 수집의 방법도 포함한다. 두 번째로 국제 인 정서들

은 다양한 인구 그룹을 정의하는데 도움이 된다. 를 들어 ILO Convention 

Concerning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는 다른 인구그룹에서 토착민, 부족민들을 

알아내고 구분하는 권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개인의 건강 상태 ( 들 들면 에이즈 감염, 암 혹은 유  장애 등) 혹은 행  ( 를 들

면 성  취향 혹은 알코올이나 기타 잠재 으로 해로운 물질 사용 등)에 해 개인으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정부에 의해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

면 이 자료는 고의 으로 혹은 의도치 않았다하더라도 타인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

어졌기 때문이다.

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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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지표, 인권 지표 그리고 인간 발  지표에 한 UN기구의 작업은 공공의 의사항

을 진척시키는 데 도움을  수 있다. 지표의 디자인, 발 , 사용과 근을 한 일반

인 틀을 확실히 만들기 해서는 더 큰 력이 필요하다. Common Country 

Assessment(CCA) Indicators를 만들기 한 UNDG 작업 은 지표란 질 인 정보나 수량

인 정보를 달하는 변수 혹은 측정치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지표는 시종일  측정 가

능해야 한다. 인권은 단순 발  지표 리스트를 발 으로 이끈 CCA지표 틀 안으로 통합

되었다. CCA지표는 “무엇인지”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 , 상, 

목표 혹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언제까지”에 한 단정 인 답이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개별 국가, 참여 국가의 과정에서 그에 합하게 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질문 15. 인권은 보건시스템 강화 작업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비차별 원칙 같은 인권원칙에 한 심은 취약인구에 한 차별 인 을 부각

시킬 수 있다. 를 들면 이런 인구내의 발병 빈도와 질병의 심각성 등이 명시되었을 

때 이에 한 정부의 반응에서 차별을 부각시킬 수 있다. 한 인권 규정과 기 은 취

약계층과 소외계층의 보건상의 필요를 우선으로 하는 보건 시스템의 강력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인권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간주되는 인구 집단( 를 들어 토착

민과 소수 부족; 망명자와 이민자; 그리고 소수 민족, 종교 , 국가  그리고 인종  

소수 등)에 심을 갖게 하고 집 하게 한다. 한 건강 정책, 계획 그리고 보건 시스

템의 과정( 를 들면 건강 정책, 략 그리고 정책이 그들의 건강에 향을 주는 결정

이 내려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 에 의해 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권리)을 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정 인권을 발 시킨다.

World Health Report 2000:

보건 시스템의 효율 평가에 한 WHO Framework

  증거를 갖춘 건강모델을 만들기 한 작업을 하면서 WHO는 World Health Report 

2000에서 보건 시스템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발 시켰다. 이 지표에 내재한 기본

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요한 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해 보건 시스템과 다른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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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평가한다; 건강과 자본 배분에 있어서의 기민성과 공정성

을 정의하고 측정한다; 그리고 보건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다른 정책들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 다. 특히 보건시스템의 기민성에 해서는 인권 규정과 기 이 포함

되었는지, 다양한 역의 역할 분담이 구체화 되었는지 평가된다. 

질문 16. 보건법과 인권법에는 어떤 연 이 있나?

보건법은 건강권을 진작시키고 보호해  수 있는 요한 장치이다. 보건법의 구조

와 개 에 있어 인권 인권뿐 아니라 공 보건 목표에 부합되는 선에서 보건법의 효율

성과 합성을 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한다. 이런 맥락에서 많은 

나라들은 에이즈로 인해 검역이나 격리와 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공 보건법을 재고

하 다.

염병학이나 기타 그들의 책을 지지해 주는 충분한 자료 없이 특정 인구 집단

에 의도 으로 을 둔 제한 인 법과 정책은 다수의 인권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

와 련된 두 가지 사례는 그들의 건강과 복지에 필요하다고 정당화 된 특정 인구군

의 여성에 한 비자발 인 불임수술에 한 보건 정책과 에이즈의 확산을 막는데 필

요하다고 정당화되었던 동성 간의 성행 를 범죄화하는 남색법이 있다.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에 부합되는 보건정책과 입법을 발달시키는 정부의 능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보건 련 법률과 정책들이 내용상 혹은 그 용상 인

권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그런 경우 그 침해를 치유할 수단을 제공하는지를 단하기 

해 보건법과 정책을 개 하는 도구를 발 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질문 17. 인권은 각국의 보건에 한 상황  분석에 어떻게 용되나?

우선, 인권에 한 고조된 심은 각국의 보건에 한 상황  분석의 범 를 확장

시키고 두 번째는 그 결과로 새로운 트 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해 다. 심의 새로

운 역에는 국가의 인권실행계획의 보건  요소들에 한 고려와 국가의 보건 략

과 실행계획에 인권을 포함하게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 보건에 련된 인권의무의 이

행은 체 으로 정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건강권  인권의 목표는 식품정책이나 

양 정책같이 건강과 큰 련이 있지만 보건부문과 무 하게 만들어 질 수 있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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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취약 인구군에 을 맞추는 것은 국가의 입법과 발  정책이 그런 인구군들에게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어떤 제도가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해 사하는지 그리고 

시민 사회운동이 어떻게 그들을 변하는지 등에 심을 모아 다. 마지막으로 고려

해야할 다른 문제는 UN인권 약감시단체들이 만든 보고서와 충고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의 시각 등이다.

실질 인 계는 보건부 이외의 범한 정부부처 를 들면 법무부와 여성 문제, 

아동 문제, 교육, 사회 문제, 경제 등등의 인권에 책임이 있는 곳(독립 인 인권 기

들 포함)과 함께 국가  차원에 속하는 것일 수 있다. 인권을 해 일하는 UN 기구들

과 기타 정부 간 조직, 국제  국내  인권 NGO들, 국내의 인권 기 들, 행정 감찰 , 

국내 인권 원회, 인권 아이디어 은행과 연구기 들 역시 지구 인 보건 련의제를 

발 시키는데 있어 충실한 트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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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 보다 넓은 맥락에서의 건강권과 인권

질문 18. 인권과 윤리학은 어떻게 련되어있나?

윤리학은 개인과 사회의 행동 규범이다. 이런 규범은 부분 으로 각각의 윤리  

견지 내에 존재하는 복합성의 원인이 되는 종교, 문화  통과 그 반  등의 많은 출

처에서 나온다. 윤리학은 의무와 책임; 덕성; 가치기 과 행 의 결과; 공정함의 기 ; 

그리고 자원 분배와 보상-처벌에 있어서의 정의 등 많은 구성 개념들을 가진 규범 체

계이다.

인권은 국제 인 법률  정에 구 된 국제 으로 합의한 일련의 원칙과 규정을 

말한다. 국제 인 인권원칙과 규정은 기본 인 이슈에 한 회원국 간의 심도 있고 장

기 인 상의 결과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권은 정부 간의 합의 도출 과정을 통해 

만들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윤리학  연구는 그 내용 뿐 아니라 윤리학  토론과 추론 과정에도 인권 규정과 

기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를 들면 특정 인구군에 련된 이슈에는 그에 한 윤

리  의미를 결정함에 있어 그 인구군을 표하는 개인이 참여해야만 한다. 윤리학은 

인권이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역에서 특히 유용하다. 를 들면 인권법이 

용되지 않거나 성문화되지 않은 인간 복제 같은 새로운 역에서 유용하다.

질문 19.  인권원칙은 형평성과 어떤 련이 있나?

형평성은 사람들의 사회  특권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로 인해 복지를 한 기회 

배분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내에 내재하는 사회 으로 불리한 

조건과 체계 으로 연 된 건강과 건강의 주요 결정요인에서 불평등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 담론 내에서 형평의 원칙은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 을 가진 법률  

용어가 아닌 포 인 정치 용어로 많이 사용된다. 형평의 원칙은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의 근성, 경제성, 용인성 등의 정책 련 이슈를 포 하기 해 사용되어왔다. 

국제인권 정서 상의 취약 인구군과 불우한 인구군에 한 집  심으로 인해 형

평의 원칙이 더 강화되었다. 한 국제  차원에서 인권 정서는 국내  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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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뿐 아니라 인권을 실 시키기 한 국제  력을 장려함으로써 형평성을 언

한다. 이런 은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에 특히 잘 

나타난다.

질문 20. 건강권  인권은 빈곤 퇴치에 어떻게 용되는가?

필요한 사회  서비스, 병에 걸리거나 장애, 노령 혹은 활력 부족인 경우에 안 할 

권리 등을 포함하여 건강과 복지를 해 한 생활수 을 릴 권리는 UN인권선언

에 포함되어 있다. 경제 , 사회  그리고 문화  권리 원회(CESCR)는 가난을 “

한 생활 수 과 기타 시민권, 문화 , 경제 , 정치 , 사회 인 권리를 향유하기 

해 필요한 자원, 장래성, 선택, 안 과 권력의 지속 이거나 고질 인 박탈로 특징지

어지는 인간 조건”으로 정의했다.

발 을 한 정책이나 실행에 있어서의 도 은 무력감을 약화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의 장

래성을 강화해서 자신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인권은 개인과 집단에게 정부에 한 법 인 의무를 부가하는 자격을 으로써 개

인과 집단을 강화한다. 인권은 사회 내에서  사회 간의 권력 분배와 실행을 평등하

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무력함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수 있다. 건강권 같은 

경제  사회  권리들이  규범 으로 명확해지고 용성이 증가함으로써 경제  

사회  권리에 무게가 실림에 따라 가난 퇴치에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 인권

인 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향을 미치는 략의 형성, 실행 그리고 감시에 있어 

가난한 사람들의 극 이고 문 인 참여를 요구한다.  

책임, 투명성, 민주주의 그리고 훌륭한 통치는 가난과 불건강을 다루기 한 기본

인 요소 들이다. 국내  그리고 국제 인 차원에서 법 인 권리와 의무는 책임을 요

구한다: 국내  차원에서는 효율 인 법  치료와 행정 , 정치  책임 기제를 필요로 

하고 국제  차원에서는 인권감시가 요구된다. 반 으로 인권은 입법, 정책, 로그

램을 포함하는 범 한 근이 필요한 가난퇴치의 체  틀을 제공한다. 

  장애가 가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가난은 장애의 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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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비차별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한 법 인 틀을 제공한다. 

고로 인권에 한 심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잠재 인 방법

을 제공한다.

  Action on Disability and Development에서 나온 보고서는 가난과 장애 사이의 악질

인 순환에 주목한다. 보고서는 장애인의 가난의 근본 원인은 사회 , 경제 , 정치  배

제라고 주장한다. 

  배제의 규모는 놀랍다:

  * 개발도상국의 장애 아동의 98%가 공식 교육을 받지 못하며 비장애 아동에게는 당연

한 일상  상호작용에서 제외된다;

* 세계 으로 일억 명의 사람들이 양부족과 열악한 생으로 인한 방 가능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 아 리카와 아시아의 맹인 아동의 70%와 청각 장애의 50%는 방 가능하거나 치료가

능하다.

  장애는 차별, 배제 그리고 더한 가난으로 이어진다.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는 모든 UN 참여국의 동의를 

얻었다. 법  구속력은 없지만 그 규정은 많은 나라가 장애 법률을 도입하기를 장려했다.

질문 21. 세계화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어떻게 향을 주었나?

세계화는 많은 다양한 상들을 포 하는 용어이다. 그  부분은  늘어나는 

국경을 오가는 돈, 상품, 서비스, 사람들과 생각들 등을 뜻한다.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국가들이 이익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났으며 기본 인 

인권에 한 사람들의 인식도 더 높아졌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세계화 과정으로 인해 

시장, 정보 그리고 새롭게 개발된 의약품 등의 기본 인 상품에 한 근이 거부되었

던  사람들과 나라들이 더더욱 주변화 되었다. 

인권단체 내에서 인권 보호를 확실히 하는, 그것도 사회 최하  계층민들의 인권

보호를 한 정부의 능력에 세계화가 미치는 향에 해 심을 가지는 경향이 생기

고 있다.

우선 세계화의 경제-정치  역에 치한 경향은 다음과 같다: 자유 시장에 한 

의존 증가; 국가 정책 결정시 국제 융시장과 기 들의 향력 증; 공공 부문 지출 



- 156 -

감소; 이 에는 국가의 독보 인 역으로 여겨지던 많은 기능들의 민간화; 투자와 기

업 활동에 한 규제 완화. 이런 경향은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민간 행 자의 역할과 책임을 증가시킨다. 기업가들이 특히 그 지만 한 시민 사회

의 행 자들의 역할 고 책임 한 증가되었다. 인권분석가들은 이런 경향이 세계화의 

부정 인 효과로부터 취약인구를 보호하고 인권을 강화하는 정부의 능력을 제한한다

는 에 해 염려한다.

이런 맥락에서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국제기구와 그것을 만들고 리해온 정부들의 강력하고 지속 인 책임을 강

조했으며 한 국제화라는 맥락에서 정부가 인권의무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인권을 증진시키기 한 정책과 로그램을 고안할 수 있도록 돕기 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문 22. 국제인권법은 국제무역법에 어떻게 향을 주는가?

최근 UN 인권시스템은 인권법과 련된 무역법과 그 용에 해 을 맞추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World Trade Organization(WTO)과 무역 련 기타 조직들이 

자신들의 일에 내재된 인권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를 들어 약품에 한 근 문제가 인권이라는 맥락에서  심을 모으고 있

다.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2001년에 에이즈 같은 세계  염병에 응하

는 의약품에 한 근에 해 결의를 채택했다. 의약품에 한 근은 건강권을 발

으로 실 하기 한 기본 인 요소라는 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에이즈 같은 세계

 염병을 치료하기 해 사용되는 과학 으로 합하며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과 

의료 기술에 해 구나 차별 없이 근 할 수 있도록 이용성, 근성, 경제  허용성

을 증진시킬 정책을 추구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정부는 한 법을 만들거나 다른 

책을 통해 제 삼자의 제한으로부터 그런 약품과 의료 기술에 한 근을 보장하라

는 요구를 받는다.

약품에 한 근 문제와 련해서 Agreement on the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와 인권과의 계 한 2001년 인권 고등 무 에 

의해 Sub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다루어졌다. 이 보고서

에 의하면 WTO의 141 회원국  111개국이 ICESCR을 비 했다. 고로 회원국은 

TRIPS 정에 내재된 융통성 뿐 아니라 인권의무도 함께 염두에 두고 TRIPS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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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기 을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이 정부의 최우선  책임”이라는 을 

인식해야 한다.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15조는 “모든 사람은 

과학  발 과 그 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을 인정한다. 

이 권리는 정부에게 과학과 과학  연구를 보호하고 발 시키며 보 하고 과학  탐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단계를 밟아 갈 의무를 부과한다. 건강 문제에 한 이 권리

의 함의는 를 들면 개발도상국의 약품에 한 근과 련하여 이제 겨우 연구되기 시

작했다. 

질문 23. 발 에 한 권리에 기 한 근(right-based approach)이

란 무엇을 뜻하는가? 

UN체계 내외에서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1986)에 명시된 바처럼 발  그 자체는 인권일 뿐 아니라 발  과정 그 자체가 인권

과 모순됨이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하여 OHCHR은 규범 으

로 국제 인권에 기 한 인류의 발  과정을 한 이론  틀로서 발 에 한 권리에 

기 한 근이라는 개념을 주장했다. 이 근은 국제인권 시스템의 규범, 기 , 원칙

을 발  계획, 발  정책 그리고 발  과정에 통합시킨다. 통합되는 규범과 기 은 국

제 약과 선언에서 얻어진 것이다. 포함된 원칙은 참여 원칙, 책임 원칙, 비차별과 취

약성에 한 심, 국제인권 정서의 권한 강화와 확실한 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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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에 한 권리에 기 한 근은 단순히 인간의 욕구나 발 에 한 필요라

는 에서 상황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응

하는 사회의 의무라는 에서 상황을 기술한다. 그 권리는 사람들로 하여  

자선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로서 정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집단이 필요한 

경우 국제 인 도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 인 기반을 제공한다.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

질문 24. 인권법, 망명자법과 인본주의 법은 보건 원조의 조항과 어떻

게 상호작용하는가?

 세계 으로 발생하는 종교  민족  혼란의 폭발을 포함하여 기상황과 갈등

의 높은 빈도수와 변화하는 특성은 UN체계 내외에서 새로운 사고와 근이 필요하다

는 것을 보여 다. 이런 기상황을 다룰 수 있는 국제 인 법률  틀에 심이 모아

지고 있다. 특히 인본주의 법, 인권법 그리고 망명자법 간의 계와 변화하는 기 상

황에 한 그 용성에 하여 심이 높아지고 있다.

망명자법은 망명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특정 법조항으로 특히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1950)와 그 의정서(1966)를 통해  망명자

를 보호한다. 

인권, 인본주의 법 그리고 망명자법은 별개의 법이지만 국제법률시스템에서는 긴

하게 연결되어있다. 인권과 망명자법은 UN의 이론  틀 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본주의 법은 매우 상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그 실행을 해 다른 기제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모든 법은 기본 인 공통 목 을 가

지고 있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생 혹은 재산 혹은 기타 유사한 범주에 의한 

차별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 한다는 이다. 게다가 세부  목 과 개념에도 많은 

유사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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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본주의 법은 무장 분쟁에 한 법 혹은 쟁에 한 법이다: 시에 투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이상 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규정과 쟁의 방법과 수단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다. 인본주의법의 가장 요한 정서는 1949년 제네바 약과 거

기에 속한 1977년의 의정서이다.

국제 인 인권과 UN과 산하 기구 그리고 기타 조직이 인본주의  활동을 할 때 

기 과 자료를 제공해주는 인본주의 법 원칙을 강화하기 한 노력이 진행 이다. 무

장 분쟁 상황에 한 의료원조의 효과를 평가하고 실행하기 해 비하는 의료 행

는 국제 법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 환자와 부상자, 의료진, 의료 장비, 병원과 의

료 수송을 포함하는 다양한 의료설비 등은 모두 인본주의법 원칙 하에서 보호된다. 게

다가 어떤 상황에서 의학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쟁 범죄에 해당한다.

체 으로 의료 장에서의 인본주의  활동은 건강이 가장 요한 상황에서 건

강권을 실 하기 한 활동을 표한다. 게다가 응  상황에서의 치료 상황에서는 인

권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취약 그룹에 특별한 심을 기울인다는 략을 실천하는 것

이다. 망명자, 추방자, 이민자들의 심각한 취약성은 인권에 한 특별한 강조를 요구

한다. 이 그룹 내에서도 여성 가장, 독거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은 더 특별한 심을 

필요로 한다. 상황에서 질병이나 불건강 험요인에 한 취약 그룹의 노출을 

지하여 보호해주기 한 지침을 제공하는 특정 인권 원칙이 있다.

UN지침에 따르면 UN 직원은 장에서 “일반 으로 인권 침해에 한 불평을 거부 할 

수 없다. 일단 수한 후에는 처리를 해 신속하고 안정하게 OHCHR로 보내야 한다...”

질문 25. 인권은 국가의 보건 발  작업과 어떻게 련되어 있는가?

UN의 발  작업내의 국가 차원에서 인권은 모든 역이 개입되는 이슈이다. 

Common Country Assessment(CCA)와 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UNDAF)는 발 에 한 인권에 기 한 근에 한 원칙들을 제공한다. 

CCA와 UNDAF 지침은 UN 조약이나 선언의 실행에 해 언 하고 그 과정에서 인

권을 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는 것의 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CCA는 정부가 

장 차원에서 Conferences를 수하고 조약을 실행하는 것을 돕기 한 UN의 긴 하

고 통합 이며 균형 잡힌 지원을 용이하게 만들기 해 도움을 다. 

이는 World Bank's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CDF)와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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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와 IMF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PRSP)가 공동 작업하여 발표한 원칙

들-인권 개념과 기 을 반 하는 공식 인 디자인과 유사하다. PRSP와 HRPRS 지침

을 포함하는 가난퇴치 략에 인권을 통합하기 한 지침을 만들려는 OHCHR의 로

젝트는 Voices of the Poor와 여타 빈곤연구 그리고 국제 인권의 규범  틀에서 인지

되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실”과의 긴 한 일치를 강조한다. 고로 인권에 

한 심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요 심사들이 가난퇴치 략의 주요 심사가 될 수 있

도록 도울 것이다. 를 들면 인권을 가난퇴치 략에 통합시킴으로써; 취약한 개인과 

집단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극 이고 문 인 참여

가 제공될 것이다; 교육, 주거, 건강, 음식 등의 주요 이슈가 그에 합한 심을 받게 

된다; 단기와 장기 목표가 설정 된다; 효율 인 감시 방법( - 지표나 기  등)이 만

들어 진다; 그리고 모든 련 당사자들과 련하여 책임소재가 분명해 진다. 게다가 

인권은 높은 수 의 법성을 갖춘 규정과 기  그리고 가치를 수반한 가난퇴치 략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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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건강권에 한 최근 이슈

건강과 인권 시리즈22)

오늘 시작하는 건강과 인권에 한 Lancet의 요한 시리즈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

은 인권 원칙에 부응해야한다는 에 있어 몇 가지 방식을 보여 다.  결국 모든 사

람이 기본 인 의료권, 즉 치료 가능한 질병이나 상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권리

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다. 그 선언은 모든 나라 와 더 부유한 

나라에 보건의료에 한 의무를 부가한다. 이 의무는  인권 규율에 의지함으로서

만 해결될 수 있는 윤리 인 딜 마에 착한 쟁과 기아 분야에서 일하는 NGO 

계자들에게도 지워지는 추세이다. 통 으로 립성과 비 유지라는 윤리성을 지켜

야하는 의사들에게  그들이 목격한 범죄와 부패에 해 밝 야한다는 요청이 증

가하고 있다. 의사들은 그들의 환자에 해서도 증언을 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다. 

인간의 만행과 자연재해의 피해자들에 한 정의를 구 하는 방법이 구 되면서 의료

계의 윤리 인 책임을 검토해야할 시기가 되었다.

선례들은 명백하고도 단순하다-인종 학살 피해자들을 상 로 실험을 한 Joseph 

Mengele, 기 충격기를 보정하기 해 피노체트의 고문자들을 도운 칠 의 군의 들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 인권 침해에 한 직 인 개입은 명백히 틀렸다. 비 했

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피노체트를 치료한 할리가의 의사들을 비 하지는 않

는다. 도피 인 테러리스트에게 의학 인 처치를 하려면 국의 법률 하에서는 즉각

으로 상세하게 경찰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수반된다. 국제 십자(ICRC)는 히틀러에 

의해 조직이 와해되는 것이 두려워 히틀러의 포로수용소에 해 침묵했으며 그런 정

식 인 가치를 는 거래는 이제는 변론의 여지가 없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ICRC는 

여 히 Abu Ghraib에서 발견된 고문에 해 침묵했고 신문에 보도될 때 까지 미 당

국자들이 비  보고서를 무시하는 것을 좌시했다. 이제는 부시 행정부가 타나모에 

그 조직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을 캠 에서 고문이 행해질 수 없다는 증거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 고문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비 유지에 한 ICRC의 집착으로 인

해 고문자 자신들이외의 구에게도 그런 사실들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서 ICRC가 어떻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조직의 장이 성폭력에 

한 자신의 보고서를 내놓았을 때 선동 의로 체포되었던 Darfur에 있는 Medecins 

22) Robertson G. Health and Human Rights Series, The Lancet Aug 4-Aug 10, pp 368~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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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 Frontieres의 사례는 일부 분쟁지역에서는 여 히 침묵이 인도주의 인 목 을 

해 필요한 상조건일 수도 있다. 만약 구조 요원들이 일상 으로 범죄의 가해자에

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요구받는다면 그들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쁜 

경우에는 그들이 쟁 범죄를 목격하는 경우 살해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외

가 있다하더라도 침묵이 윤리 인 옵션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규정하는 것이 요

함에도 불구하고 인 규칙은 있을 수 없다. ICRC가 지른 실수는 인 특

권을 고집하는 것이다: 민주 인 정부가 비 유지를 철회 하고 어도 뒤늦게라도 보

고서들의 출 을 허용할 것을 요구해야한다. NGO는 즉각 인 보고에 개입되는 것을 

피해야하고 철 하게 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그 분야의 문가들이 감수한  사실들을 

발표하는 책임감을 가져야한다. 를 들면 쿠웨이트 침공당시 사담 후세인의 군 가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들을 끄집어냈다는 악랄하게 날조된 주장 같은 심각한 거짓 

주장들이 있었다. 드리고 일부 NGO들은 돈이나 회원을 모으기 해 인기 없는 정부

에 한 과장된 주장을 했다는 비 에 노출되기도 했다. 쟁범죄를 다루는 새로운 국

제 범죄 법정은 특히 쟁 당사자와 인권 감시단 같은 목격자들을 보호하기 해 증

거에 한 법률을 개선하고 있다. 그들의 강요된 증언이 소식통을 태롭게 하거나 가

해자들의 력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소식통의 익명성을 보

장하고 그 사건의 결과에 한 역할을 할 때만 증언을 강요하는 이런 규칙들은 의

사, 간호사 그리고 잠재 인 목격자라 할 수 있는 구호 요원의 윤리  심을 고려해

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환자에 한 비 유지는 이미 인정된 가치이지만 쟁 범죄에 

있어 요한 책임을 불러일으키는 견지에서는 무효화될 수 있다. 의료진은 만약 그들

의 증언이 병원이나 앰뷸런스에 한 공격을 포함하는 경우 증언을 강요당할 수 있다.

 이 시리즈의 논문들은 특히 제약회사들로 하여  요한 약의 가격을 내리게 한 

남 아 리카의 사례에 한 분석과 헌법  권리에서 일차 의료와 건강보험에 한 권

리를 추론해낸 인도의 결정에 한 분석을 환 한다. 이런 제 2세  권리들은 개 선

진국에서는 국가에 해 강요할 수 없는 권리라고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남아 리카

와 인도의 창의 인 변호사들은 그것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다. 인권과 

보건 간의  다른 연결은 오랫동안 사라졌다고 생각되어온 질병들의 재발이라는 증

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러 나라에서 이 사실은 국민들의 권리에 한 존 을 불러

일으키지 못했다. 이런 연결은 피할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가 차별이나 박해로 

부터의 자유만큼이나 기본 이라는 기본권의 보편성 뿐 아니라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

다. 이는 의료서비스가 이제는 인권에 한 고려가 담긴 윤리  틀 안에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딜 마는 남겠지만 더 납득할 만하게 해결될 것이다.

Geoffrey Rober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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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가능한 최상의 건강에 한 권리23)

획득 가능한 최상의 건강에 한 권리는 보건과 인권 운동의 핵심에 놓여있다. 물

론 이 권리가 복합 인 보건 문제에 마법의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건강권은 매우 건설 인 역할을 한다. 이 기본 인 인권을 무시하며 보

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의 목 을 실 하도록 도울 수 있는 

강력한 자원을 사용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인 차원에서 건강권은 1946년 WHO의 정 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후 여러 나라의 헌법 뿐 아니라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같은 여러 국제 인권 약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약 50년간 단지 구호

로서 남아있었다.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한 UN 원회가 WHO와 기타 조직들

과의 긴 한 조 하에서 General Comment 14를 채택한 2000년까지는 그 권리에 

한 권  있는 이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요한 도구로 인해 건강권은 단지 의료에 한 근 뿐 아니라 안 한 식수, 

한 생, 건강한 환경, 건강 련 정보 그리고 차별로 부터의 자유와 간은 건강에 

내재하는 요인들 한 포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 권리는 불우한 집단, 참여 그

리고 책임을 요한 문제로 상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 권리는 부유한 나라들로 하여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국민들에게 건강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을 

지게 한다.

  General Comment 14가 답되지 않은 많은 질문들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건

강권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모든 보건 정책 입안자들과 실행자들을 한 요한 도

구가 된 순간을 표시하는 획기 인 내용이다.

  획득 가능한 최상의 건강에 한 권리에 한 UN의 특별 보고자이기 때문에 아

는 그 권리와 General Comment 14를 더 구체 이고 이해하기 쉽고 실용 이며 사용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해 노력한다. 범한 보건 계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만들어

진 30개 정도의 내 보고서는 가난과 차별에 을 둔다. 어떤 보고서는 스웨덴, 루마

니아, 모잠비크, 페루 그리고 우간다 같은 구체 인 나라에서의 건강권을 찰한 것이

다.  일부는 타나모만과 2006년 반의 바논과 이스라엘의 쟁 같은 특정 상황

에 을 둔 것이다. 일부는 모성 사망률, 정신장애, 약품에 한 근, 성  건강권

23) The Lancet com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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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생산 건강권, 의료 문가들의 기술 고갈 등과 같은 범 한 건강 이슈들에 

한 권리를 다루었다. 건강권은 진보 인 이해에 달려있기 때문에 보고서 건강권에 

한 진보 인 이해가 감시되고 측정될 수 있도록 하기 해 보고서는 보건 지표에 

해 인권에 기 한 근을 한다. 

 이 모든 보고서와 발견들은 이슈들을 건강권이라는 즈를 통해 찰한다. 이런 

식으로 건강권을 연구하기 한 분석 인 틀을 발 시킨다. 이 틀은 복잡한 보건 이슈

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실용 인 정책과 한 불우한 집단과 개인들에게 의미 있

는 책을 포함하는 체계 인 응책을 알려주는데 도움이 된다. 

 가장 요한 도  의 하나가 모든 국내  국제  보건 련 정책에서 건강권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정통 인 인권 방법과 기술로는 충분

하지 못하다. naming, shaming, 캠페인, 시험  사례, 구호 등의 통 인 방법은 지

표, 기 , 향평가 그리고 산 분석 등의 새로운 방법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이런 새

로운 방법들은 보건과 인권 운동의 성숙도를 반 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불행히도 일부 해설자들은 이런 새로운 발 에 하여 알지 못한다. 그들은 여

히 건강권을 차에 붙이는 스티커나 고문을 비 하는 도구 그리고 기에 직면해서는 

보건의료내의 차별을 비 하는 도구 정도로 다룬다. 

 명백하게 건강권의 실 은 공  보건과 의료 종사자들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강화에 달려있다. 이와 동등하게 의료계의 고 이고 통 인 목 은 인권의 새로

운 역동 인 원리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의료 종사자들은 그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요한 보건 이슈를 국내외  아젠더에서 상

에 치하게 하고; 보건 련 역들의 더 원활한 조를 보장하고; 국고에서 더 많

은 기 을 받고;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더 많은 기 을 보내도록 하고; 일부 국

가에서는 보건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정당한 정책과 

로그램을 고안하는데 건강권을 이용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획득할 수 있는 최고 수 의 건강에 한 권리는 자산이자 아군이며 

모든 보건 종사자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직업 인 목 을 이룰 수 있도

록 도울 뿐 아니라 직업  책임 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자원을 왜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Paul H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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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인권 1: 건강과 인권의 역사, 원리 그리고 실행24)

건강과 복지에 향을 주는 권리에 한 침해로 사람들과 국민들이 고통 받는다. 

의료 문가들은 이런 침해를 감소시키고 방하며 건강 련 정책과 실행이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해서는 주장, 법  기 의 용, 그

리고 공 보건 로그램이라는 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HIV/AIDS라는 맥

락에서 인권에 한 변화하는 을 살펴보고 정책 실행, 증거 그리고 활동에 의한 

건강권의 더 나아간 발 을 제시한다.

도입

개인과 국민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인권에 한 노골 인 침해가 지속되고 있

다.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 에서 발생한 수감자에 한 고문과 발칸반도, 르완다, 체

첸 그리고 다르푸르에서 자행된 체계 인 강간과 살인, 고문에 한 의사의 참여, 서

투른 사형집행, 비인간  실험과 소  테러와의 쟁에서 사용되는 의문스러운 심문 

기술 등이 사례에 포함된다. 인권에 한 그런 침해는 정부, 권력 기  그리고 개인에 

행해지거나 뒷받침될 수 있다. 이런 통탄할 침해는 기본 인 보건의료 시스템의 부재, 

의약품들을 살 수 없게 하는 정책; 그리고 마약 사용자,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 불법 

이민자 혹은 홈리스 등의 집단에 한 차별 용인 등과 같은 건강과 인권에 더 심각하

고 지속 인 향을 주는 민감한 활동에도 역시 존재한다. 가난한 나라에서 많은 질병

을 가지고 사는 부분의 사람들을 한 효율 인 치료에 한 지속 이고 측 가능

한 근 부재 역시 인권의 침해로 간주된다. 고로 인권은 의료 서비스와 공  보건 

로그램의 실행에 있어 꼭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다.

건강과 인권 사이에는 세 가지 주요한 계가 있다: 건강 증진에 향을 주는 부정

, 정  향, 무시, 혹은 인권 침해; 그리고 인권에 한 공  보건 정책과 로그

램의 향. 건강과 인권에 한 연구와 주장에서 진보가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들

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혹은 약품과 공 보건 정책의 실행에 있어 그것들의 가치

가 무엇인지 하는 등의 계의 본질에 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 논문에서 우

리는 이런 계들의 공  보건  측면을 밝히고 어떤 연구와 활동이 요구되는지 드러

낼 것이다.

24) Gruskin S, Mills E, Tarantola D. 



- 166 -

건강과 인권의 간략한 역사

약 50년  Nuremberg 재 과 UN의 창설 이후로 건강과 인권의 련성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1980년  AIDS가 확산이 시작되고 냉 이 종식되었을 때 까지

도 이 두 이슈는 평행 이지만 명백히 다른 노선으로 개 되었다. 이는 아마도 20세

기 반을 풍미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 보다는 국가 체와 공익에 한 더 큰 정치  

심 같은 국가 심주의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권을 존 함으로써 기

본 인 건강과 사회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더 나은 건강을 유

지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지난 20년 안에 HIV/AIDS와 재생산, 섹스의 건강에 한 심은 건강과 권리가 

연결되는 방식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런 이슈들은 법과 정책입안을 포함

하며 건강에 나쁘거나 좋은 조건 그리고 건강 련 서비스의 제공 조건 등에 한 정

부와 비정부 계자들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를 확립했다. 인권에 한 심이 명백하

게 반 된 최 의 세계 인 공 보건 략은 1980년  말에 Jonathan Mann이 WHO

에서 AIDS에 한 세계  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나타났다. 이 략이 부분 으로 

HIV 감염자들이 겪은 침해에 한 도덕  분노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인권

을 포함시킨 것은 우선 차별이 사람들로 하여  질병 방이나 치료 로그램으로부

터 더 멀어지게 한다는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패 : 국제 법에서의 건강권

획득할 수 있는 최고 수 의 건강에 한 권리는 ICESCR과 가장 명백하게 연결되

어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있다:

이 정에 참여한 국가는 획득할 수 있는 최고 수 의 육체  정신  건강에 한 

만인의 권리를 인지한다. 이 권리를 실 하기 해 국가에 의해 설정된 단계는 다음과 

같은 필요조건을 포함해야한다:

(a)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한 사산아와 아 사망률 감소를 한 비;

(b) 환경  산업  생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개선;

(c) 염병, 풍토병, 직업병  기타 질병의 방, 치료 그리고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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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아  경우 모든 의료 서비스와 의학  심을 보장 할 수 있는 조건 조     

 성.

그런 차별을 제거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  자신의 권리를 완 히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자발  상담, 검사와 감염에 한 치료에 참여하게 할 것으로 기 된다. 이

런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사람들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건강과 복지가 개선되며 감염이 

더 퍼지지 않도록 행동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권원칙을 강조한 이 략은 

UN헌장에 언 된 권리의 증진에 한 책임을 가진 정부 간 조직인 WHO에 의해 확

립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의 역에 놓이게 된다. 결론 으로 정부와 정부 간 조직들은 

공  보건과 인권활동에 해 공식 으로 책임을 가지게 된다. 1980년  이후 HIV의 

확산에 한 응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사회의 권리에 한 심을 제고했고 법률

과 그 시행에 있어 차별을 방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했다.

1990년   UN이 개최한 일련의 국제회의들은 국민의 건강과 인권에 한 정부

의 이 인 의무를 더 공고히 했다. 이런 회의들은 감정과 가치를 모두 고취시켰을 

뿐 아니라 지역,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활동하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기타 보건 종

사자들 그리고 운동가와 정책입안자 들의 경험을 드러냈다. 당시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Program for Reform은 인권의 진작을 UN의 핵심 활동으

로 강조했고 그것은 건강과 인권을 수사 인 구호에서 실행, 활동 그리고 책임성을 가

진 과제로 바꾸는데 요한 역할을 했다.

거의 모든 발  기 , 조직 그리고 UN 로그램들은 보건 분야의 일에서 인권에 

심을 기울인다. 게다가 소득이 많은 정부나 은 정부 모두가 보건 련 활동에 인

권의무를 통합시키기 시작하고 있다. 의료 종사자들도 그들의 주장과 치료를 통해 건

강에 인권을 통합하는데 공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역에 한 인권의 통합

은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인권과 보건정책

인권과 건강의 연결은 WHO 정 의 서문을 보면 가장 잘 이해된다. 거기서 건강

은 “완벽한 육체 , 정신 , 사회  wellbeing이며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의 부재가 

아니다” 그리고 “획득 가능한 최고수 의 건강은 모든 인간의 기본 인 권리이다”라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국민의 권리를 존 하고 보호하고 실 함으로

써 보다 건강할 수 있게 하는 데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기본 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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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범 를 넘어서는 것이다. 한 교육, 주거, 식품 그리고 좋은 작업환경과 같은 

건강의 변수를 다루는 범 까지 포함한다. 이런 항목들은 인권과 건강을 해서도 필

요한 것들이다. 환경과 사람과의 계는 복잡하며 인권의 실행과 건강에 향을 주는 

주요 변인에 한 노력에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 

인권은 시민 , 정치 , 경제 , 사회  그리고 문화  권리를 포 한다. 이런 권리

들은 1948년 UN의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를 시작으로 한 많은 정

과 선언을 통해 국제 법에 나와 있다. 이런 문서들은 건강과 복지의 제조건으로써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한 가지 특정한 권리나 긴 하게 연결된 권리들

의 한 범주에 심과 자원을 투자  하더라도 모든 권리는 상호  의존 이며 상호 연결 

이다. 그리고 결과 으로 개인은 따로 떨어진 한 가지의 권리만 무시당하거나 침해

당할 수 없는 것이다.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권리는 시민권과 정치권이 삶, 자율성, 정보, 자유 

운동, 결사, 평등 그리고 참여에 연 되어 있는 것처럼 건강과 연 되어있다. 시민권

과 정치권 뿐 아니라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권리와 계있는 법  정치  의

무에 한 인식은 지속 으로 커지고 있다. 획득 가능한 최고수 의 건강에 한 권리

는 그러므로 ICESCR(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12항을 바탕으로 한다. 그것은 거의 모든 다른 권리에 앞선다.

건강권이 건강과 인권 분야에서 재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의 부분을 한 법

인 기 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오늘 다시 써진다면 아마도 질병보다는 건강에 

의료 서비스 제공보다는 보건시스템에 더 을 둘 것이다. 건강과 서비스제공에 있

어서 성별에 련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한 차별의 향을 제가하는 것은 다른 

권리들에 의해 잘 감추어진다. 다시 말하자면 인권이 어떻게 얽 있는지를 보여 다

는 것이다.

건강 련 권리를 존 해야 하는 국가의 법  의무는 그림의 한 부분일 뿐이다. 왜

냐하면 권리는 건강과 복지를 한 정책과 로그램의 방향을 잡는 곳에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건강과 복지를 한 정책과 로그램은 보건 역을 넘어서는 책임 있는 국

가와 국제 계자들에 의한 건강과 발 에 해 범한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선언과 련 문서들을 가진 국제 약이 법 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가 련 약에 사인을 했거나 아니거나 모든 국가의 정책과 로그램의 발 을 

알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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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인권을 용하기

연구주제로서 건강과 인권이라는 아이디어는 꽤 새로운 것이며 건강과 인권이 실

행됨에 있어 진보하는 다른 방식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국제  NGO, 정부, 시민사

회 그룹과 개인의 보건 역의 작업에서 인권은 많은 다른 방식을 보여 다. 이런 방식

들은 옹호, 법  기 의 용,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로그래  등으로 넓

게 묶어질 수 있다. 일부 계자들은 작업을 할 때 한 가지 근을 사용하고 다른 사

람들은 여러 가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재생산 건강, 정신 건강, 장애, 무시되는 

질병들 혹은 다른 심각한 건강 이슈들을 로써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HIV/AIDS을 주요 사례로 사용하여 이런 근들의 효율성을 보여주려 한다.

새로운 치료법의 발 과 이런 치료를 HIV보균자들에게 제공하기 한 물질  투

자와 자원은 일부 사람들만을 한 치료와 처치가 되어버렸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정

치 시민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잇게 해주는 삶의 질을 가진다. 이와

는 반 로 자원이 부족한 곳에 더 근하려는 국제 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발 은 더

디었고 기  이하로 나타났다.

옹호와 목격하기

건강과 인권 모델은 게 보건 련 정책과 시행상의 변화를 한 캠페인에 사용

된다. AIDS를 다루는 일부 정부의 자기만족에 한 응답으로서 기의 캠페인은 이런 

근의 성공을 보여주었고 건강 캠페인으로 세계 인 선례가 되었다. 행동주의의 

은 개 정부의 의무에 한 인식과 노출에 있다. 존하는 침해에 공헌하는 정부의 

활동 혹은 비활동을 보여주고 정부가 어떻게 문제를 다루는지 혹은 다루지 않는지 그

리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21세기 이후 제약 산업은 2000년에 소득 국가에서 antiretroviral 약품의 가격을 

가격의 10퍼센트 이하로 낮추었다. 이는 주로 치료에 근할 수 있는 권리를 둘러싸고 

NGO와 매체에 의해 형성된 압력 때문이었다. 이런 발 이 antiretroviral 약품에 

한 더 큰 근성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품들이 특히 -  소득국가에 

사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달되게 하기 해서는 아직도 국내  국제 인 작업이 필

요하다. 세계 인 근성을 제공하기 한 가장 최근의 국제 정과 그런 서비스를 가

능하게 하는 국가의 인권의무 그리고 국제  원조와 력에 있어서의 선진국의 의무

는 이런 목 을 달성하기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선진국들에게 부가

인 의무를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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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ecins Sans Frontieres 와 Medecins Du Monde는 개별 보건 종사자들이 국제

인 기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요한 부분을 보여 다. 이 그룹들은 의요 종사자들

과 그들을 돕는 집단들은 특히 쟁이나 자연재해가 있는 지역에서 사는 불우한 사람

들의 건강을 지킬 국제 인 의무가 있다는 제에서 설립되었다. 그런 원칙들은  

HIV/AIDS와 고질 인 최악의 빈곤 상황에 한 응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조직들

은 정부도 실패한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의사

와 기타 보건 문가 그리고 자원 사자들의 신념에 감을 받아 1960년  말 시민 

사회에서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건강과 인권운동을 정착하고자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그룹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출 과 증가하는 향력은 인권이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개입

하는 의료 제공자, 인도주의  활동가 그리고 국제  집단의 의무와 건강의 세계 인 

가치에 한 심을 제고해왔다. 이런 조직들이 되풀이해서 직면하는 딜 마는 지속

인 보건 활동이 목격된 인권 침해에 한 기록과 련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 들은 그들이 사하는 사람들에 해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보

건 서비스 역량과 함께 자신들의 안 조차 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

제 사회의 늦고 미약한 처로 인해 더 큰 혼란이 야기되었고 막을 수 있었던 사망자

들이 많았던 1990년  아 리카의 Great Lakes 지역과 같은 상황에서 NGO와 일부 

구호 기 들의 국제 인 호소가 있었다는 것이다.

법  기 의 용

엄격하게 법 인 견지에서 보자면 건강에 인권을 용하는 것은 보건, 경제, 발

에 한 국내  국제  정책입안자들의 작업에 있어 국내  국제 으로 받아들여진 

규정, 기 , 그리고 보건의료 시스템내의 책임 기제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

로 법 인 메카니즘은 한 공  보건의 개입이라는 맥락에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

을 한 시정 채 을 제공하기도 한다. 남아 리카와 몇몇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에

서 헌법의 인권조항이 antiretroviral 약품에 한 근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

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NGO의 도움을 받은 개인들이 그 약품에 한 근을 해 정

부를 상 로 성공 인 13번의 재 을 치 다. 실상 아르헨티나에서 그런 성공은 

15000명의 사람을 한 치료의 보장을 이끌어냈다. 남아 리카에서의 Treatment 

Action Campaign은 정부가 HIV의 모성감염을 감소시키기 해 공공 병원에 로그

램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법원을 이용했다. 이런 노력들이 법률상 정 인 결과를 내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들이 실행되게 하기 해 옹호는 여 히 필요하다. 이

는 옹호와 법 용이 어떻게 상호 연 되어 있는지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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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와 로그램 제공에 있어서의 권리들

많은 조직들이 권리에 기 한 건강에 한 근을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

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한 하나의 정의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모든 

조직들은 체로 취약한 인구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에 심을 가

진다. 그러나 시행에 있어 이런 조직들은 상황 분석에서 계획, 실행, 감시 그리고 평가 

같은 로그램 사이클의 다른 단계들에 권리를 통합시키는데 다른 근법을 사용한

다. 권리에 기 한 근의 핵심  요인은 다음을 포함 한다: 어떤 로그램이냐에 따

라 법률과 정책을 검토 한다; 참여, 비차별, 투명성 그리고 정책과 로그램 반응에 

한 책임 등의 핵심 인 인권 원칙들을 체계 으로 통합 한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기 을 정의할 때 이용성, 근성, 허용성 그리고 품질이라는 건강권의 주요 사항들에 

을 맞춘다.

HIV 검사는 로그래 에 있어 건강과 권리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는 유용한 사례

로 사용된다. 확산이 시작된 이후 국제기구들이 자발 인 HIV 검사를 주장해 왔고 많

은 국내법과 정책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  검사의 요건에 해 근래에 논

란이 있다. 재의 논쟁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염 여부를 아는 것이 그들의 자발 으로 

검사를 받았는지 하는 것보다 더 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트 에게 감

염상태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주의하고 가능한 치료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 으로 routine provider-initiated HIV testing으로 알려진 근은 

보건의료 상황에서는 날로 일상 이 되고 있다. 주의 깊은 지침 없이 환자가 거부하거

나 검사를 받지 않으려하지 않으면 검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이다. 

UNAIDS와 WHO는 이런 새로운 경향을 고려하여 국가 정책을 바꾸는 것을 돕기 

한 지침을 배포했다.

보기에 잘 의도된 근은 HIV 검사가 일상 으로 제공되는지 혹은 일상ㅈ 으로 

강요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있어 개인이 검사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한 선택

권과 힘이 있다는 을 주지 받았는지에 한 주의 깊은 감시와 평가를 필요로 할 것

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이루어질 연구는 이념보다는 이런 조건들이 사람들로 하여

 HIV치료 서비스에 근하여 그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필요로 한다. 비차별, 감염집단의 참여, 그리고 일상 인 

HIV 검사 채택의 정  혹은 부정  효과에 한 고려 등과 같은 권리의 원칙들에 

한 심은 건강과 권리 양쪽 모두에 있어 그 효율성을 측정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

다. 정부가 양성 반응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이 거의 없음에도 국내법, 인권 원칙, 

그리고 국제 규정을 무시한 채  국민에 한 HIV 검사를 하기로 결정할 때(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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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Lesotho가 WHO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결정을 했다), 우리는 복잡한 도 에 직

면한다. 인권을 어떻게 정책 형성, 로그래 ,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녹여 넣을 것인

지가 지속 으로 논의되고 있다.

로그래 에 한 권리에 기 한 근은 건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실행되는 개

입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국내  국제  목표 를 들면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

들의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방이나 치료에 우선권이 주어져야한다면 인권의 용이 확립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

권에 한 고려는 보건 개입에 해서 뿐 아니라 보건 개입이 실행되는 방식에도 

심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장한다. 를 들면 HIV 검사에 한 이해가 증진되는 

것은 양질의 자발 인 상담과 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자면 어떤 인구 그룹에 한 의무 인 검사의 도입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두 가지 개입이 단기 으로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증가하는 HIV 검사에 숨어있는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는 어떤 략에 잠재

된 문제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장기 으로는 인권과 공  보건 모두를 할 

수도 있다.

미래를 한 염려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어지고 잘 감시되지 않는 생물의학 연구 기 , 건강 

보험회사, 건강 리 기구, 제약 산업 그리고 의료 제공자 등의 비정부 계자에게 

임되고 있다. 시민 사회를 포함하여 민간 역과 기타 행 자에 의해 취해지는 활동을 

강화하기 한 정부의 책임과 능력에 한 객 인 기 이 없다는 사실이 인권에 의

해 알려졌다. 이와 유사하게 건강과 인권이 신장되면서 그 계와 효율성은 부분 으

로 문화 인 제약을 이해하는 능력에 기 게 될 것이다. 국가가 성실하게 인권을 존

하고 있을 때에도, 보건 종사자들은 인권을 그들의 작업에 통합시키는 방법에 해 교

육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약학 학, 공  보건 학교 그리고 간호 학에서도 동일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에 개입된 의료 문가들의 수가 증가 할수록 건강과 인권의 

실행 역시 발 할 것이라고 우리는 기 한다.

앞으로의 과제

인권에 한 심은 보건 정책입안자, 로그램 개발자, 의료 종사자 그리고 학생 

등의 보건 작업의 가치와 효과를 강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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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시 히 연구되어야 하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 첫 째는 건강과 인권  심 모두

를 평가하는 한 감시 기구의 발 이고 둘째는 의료행 에 한 건강과 인권 틀의 

용의 효과에 한 증거 확립이며 셋째는 건강과 인권의 계에 한 이해를 진 시

키기 한 연구 일정을 만드는 것이다.

건강과 인권은 새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임상 인 시나리오나 공  보건상의 경정

이 인권을 진작시키는데 있어 궁극 으로 성공 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한 새

로운 것이다. 기존의 평가 방법과 인권 심의 지표의 효율성 그리고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결과 으로 인권

의 통합이 정책과 로그램의 효율성에 어떻게 향을 주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는 건강권에 한 심의 가치 뿐 아니라 인권침해의 건강에 한 부정 인 효과를 

보여주는 증거를 발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지식들을 빨리 얻을 필요가 있다. 

그때까지는 건강에 한 인권효과에 한 기존의 정보를 체계 으로 검토하고 조하

는 노력이 시 히 필요하다는 이 인식되어야한다.

국제 보건 시스템에 인권을 통합하는 것은 차 인권, 시민권, 정치, 경제 사회, 문

화권에 한 존 , 보호 그리고 실 이라는 인식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정부가 법

인 의무에 묶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과 국민의 건강 상태의 개선을 해 핵심

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권 개념과 과정에 한 정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한 보건 분야 종사자와 인권 분야 종사자들이 정보를 나 고 조할 

필요도 있다. 이 조는 정부 시스템, 국제기구, 시민 사회 계자와 개인의 제도  변

화와 역량 확립을 필요로 하게 될 수 있다. 인권에 한 증가하는 이해는 그 자체의 

가치 뿐 아니라 보건 계획과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최상의 건강을 실 할 수 있

도록 해주는 조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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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인권 감수성 조사지

사회문제 단 검사지

안녕하세요?

이 검사지는 선생님께서 사회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련된 각 주장들을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다음의 <보기>와 같이 표시하면 됩니다.

각 질문에는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이 검사의 결과는 연구용으로만 활용될 것이므로,

개인 의견은 결코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  한 질문도 빠짐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기) 학 회의

    우리 반 학 회의에서는 북한의 아이들에게 의약품을 식량을 보내기 한 모  

운동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 이에 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논쟁이 이루어졌다. 정 이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

고 했다. 북한의 어려움은 북한에서 알아서 책임질 일이라고 했다. 희수는 북한 사

회가 어떻든 북한의 아이들이 굶주리고 의약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으면서 죽어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직  나서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다.

1.  이야기와 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북한의 굶주림과 질병 등의 문제는 북한의 

일이기 때문에 북한이 알아서 책임져야 할 

일이다

➀ ➁ ➂✔ ➃ ➄

 북한 사회가 어떻든지 그 사회 속에 있는 

생명도 소 하게 지켜져야 한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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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1) 가족회의

  정할머니는 올해 연세가 65세로 10년 에 남편을 여의고 곧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아왔다. 아들 내외는 효자로 소문날 만큼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할머니는 여생을 함께 보낼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노

인복지회 에서 만나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할아버지로부터 얼마 에 청혼을 받은 

상태이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식들에게 좋은 사람이 있어서 재혼을 하겠다는 언질을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자식들은 가족회의를 열었는데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

들을 내놓았다.

1.  사건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할머니는 가족들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➀ ➁ ➂ ➃ ➄
 할머니가 원하시는 로 하면 된다 ➀ ➁ ➂ ➃ ➄

2. 할머니가 재혼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요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수 있다 ➀ ➁ ➂ ➃ ➄
 할머니가 의미 있는 여생을 보낼 것이다 ➀ ➁ ➂ ➃ ➄

3.  사건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할머니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가족들의 결정사항에 따르시도록 한다 ➀ ➁ ➂ ➃ ➄
 할머니가 원하시는 로 해드린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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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2) 장애인 학교

  최근에 부녀회장인 소씨는 고민이 생겼다. 아 트 근처에 있는 학교부지를 교육청에서 

자폐아 학교로 인가해 주었기 때문이다.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면 일반 학부모들이 이 동

네로 이사오기를 꺼려하여 땅값과 집값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그 게 되면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때 큰 경제  손실을 입게 된다. 이 아 트 주민들은 

그냥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자는 의견에 과반수 이상

이 동의했다. 어떤 주민은 당장 시 를 하러 나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1.  사건을 지켜본 이웃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지역 주민들 다수의 경제  손실을 막아

 야 한다
➀ ➁ ➂ ➃ ➄

 장애인들도 교육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
➀ ➁ ➂ ➃ ➄

2. 만약 주민들의 반 로 자폐아 학교의 인가가 취소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다수의 지역주민들은 경제  손실을 입

 지 않게 된다
➀ ➁ ➂ ➃ ➄

 장애인들은 교육을 받기 해 교외에 있

 는 학교까지 통학을 해야 한다
➀ ➁ ➂ ➃ ➄

3.  사건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행동이 어느 정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주민들의 경제  손실을 막자는 다수

 의 결정에 따른다
➀ ➁ ➂ ➃ ➄

 장애인 학교를 세우는데 찬성한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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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3) 감원 상

  정숙씨는 S여 에서 디자인을 공하고 5년  **주식회사에 입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공을 살려 제품 디자인실에서 열심히 일하여 회사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사내에서 만

난 동료직원과 결혼을 했다. 어느 날 정숙씨는 회사의 경 악화로 많은 사원이 일자를 

잃게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며칠 후 상사는 정숙씨를 자리로 부른 후 재 

직원수를 이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가정을 혼자 책임지

고 있는 남자 사원보다는 정숙씨처럼 맞벌이 가정의 여성이 일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좋

을 것이라며 사직을 권한다. 상사와의 면담 후 자리로 돌아온 정숙씨는 고민에 빠진다.

1. 의 감원 상자 선정에 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

이 어느 정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남성가장의 실직은 많은 가정 경제의 

 탄을 가져오게 된다
➀ ➁ ➂ ➃ ➄

 여성만을 감원하는 것은 여성이 가진 일

 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➀ ➁ ➂ ➃ ➄

2. 다음은 와 같은 감원이 실시될 때 상되는 결과입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남성 가장의 실직을 막아서 가정경제의 충격

 이 덜 심할 것이다
➀ ➁ ➂ ➃ ➄

 고정 념 때문에 여성 직원이 일할 권리와 자

 기실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➀ ➁ ➂ ➃ ➄

3. 다음은 고민에 빠진 정숙씨가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당신이 정숙씨라면 어떻게 하시  

  겠습니까?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회사 경 난상 어쩔 수 없으므로 사직하고 퇴

 직 으로 새 일을 시작한다
➀ ➁ ➂ ➃ ➄

 노동조합에 이 사실을 알리고 불합리한 감원 

 원칙에 항의한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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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4) 의사의 고민

  신씨는 희귀한 유 병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다. 그동안 신씨를 담당해왔던 의사의 

말에 따르면, 신씨가 임신할 경우 유 병이 태아에게 그 로 유 되어 동일한 병을 가진 

장애아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신씨는 성에 한 념도 제 로 형성되어 있

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공격에 한 방어능력도 부족하여, 신씨의 부모는 늘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그래서 신씨의 부모는 차라리 딸에게 불임수술을 시켜주는 것이 낫다고 단

하여 의사에게 수술 부탁을 하 다. 이 부탁을 받은 의사는 어떻게 해주어야 할 지 고민

하고 있다.

1.  사건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동일한 유 병을 가진 자녀를 낳지 않도록 미

리 막아야 한다
➀ ➁ ➂ ➃ ➄

 신씨 본인의 의사와는 계없이 신체의   일

부를 수술해서는 안 된다
➀ ➁ ➂ ➃ ➄

2. 의사가 불임수술을 해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유 병을 가진 자녀를 낳는 불행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➀ ➁ ➂ ➃ ➄

 자녀를 낳는 능력도 상실하게 된다 ➀ ➁ ➂ ➃ ➄

3.  사건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의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자녀 불행을 막기 해 불임수술을 시켜 다 ➀ ➁ ➂ ➃ ➄
 당사자가 동의 없이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없음을 부모에게 주지시킨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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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5) 진료자 명단

  한씨는 시립 정신병원의 병원장이다. 얼마  정신질환자들이 교통사고 비율이 늘었다

는 보도가 있은 후로, 한씨는 최근 2년간 정신과 진료를 10회 이상 받았던 진료자 명단

을 뽑아 달라는 경찰서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에게 

수시 운 면허 성시험을 보도록 함으로써, 잠재 으로 교통사고의 험이 있는 사람들

을 가려내어, 시민들에게 안 하게 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다는 것이다. 

  경찰의 부탁을 받은 한씨는 진료자 명단을 통보해주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1.  사건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안 운 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해서는 사  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➀ ➁ ➂ ➃ ➄

 어떠한 목 을 해서라도 개인의 진료

 기록을 설해서는 안 된다
➀ ➁ ➂ ➃ ➄

2. 병원장이 진료자 명단을 통보해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교통사고 험인자를 가려내어 안 하게 

 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➀ ➁ ➂ ➃ ➄

 정신질환자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사실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➀ ➁ ➂ ➃ ➄

3.  사건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병원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시민 체의 안 을 해서라면 진료기록을 

 통보해 다
➀ ➁ ➂ ➃ ➄

 공익을 해서라도 개인의 진료기록을 통보 

 할 수 없다고 응한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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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6) 황 사의 고민

 김씨는 지 까지의 형기 합계가 5년이 넘는 도 과 5범으로 최근에 징역형을 마치고 

석방되었다. 그런데 김씨는 동일한 죄로 5번이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재범의 험이 있는 인물이다. 김씨가 다시 사회로 나가면 언제  범죄를 

지를지 모른다. 국가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교화할 책임이 있으므로, 

김씨에게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면 김시는 징역형을 마쳤지만 다시 보호 

감호소에 수용되어야 한다. 

 김씨에 한 결정권이 있는 사는 김씨에게 보호감호 처분을 내려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1.  사건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일이 우선

 시되어야 한다
➀ ➁ ➂ ➃ ➄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이유로 구 해서

 는 안된다
➀ ➁ ➂ ➃ ➄

2. 사가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어들 것이다 ➀ ➁ ➂ ➃ ➄
 범죄의 재발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 은 더 

  큰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➀ ➁ ➂ ➃ ➄

3.  사건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김씨의 교화를 해 보호감호 처분을 내린다 ➀ ➁ ➂ ➃ ➄
 재범하지 않은 김씨에게 보호감호 처분을 내

 리지 않는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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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문항들은 선생님의 일반 인 상황에 한 질문입니다. 

1. 연령 (만     세)                      

2. 성별   ❏ 남    ❏ 여
3. 선생님의 직업은 다음  어느 것입니까?

  ❏ 생활지도원      ❏ 가정 사원     ❏ 요양보호사     

  ❏ 사회(생활)복지사      

  ❏ 양사          ❏ 조리사         ❏ 사무직

  ❏ 방문간호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탁의사       ❏ 상근의사        ❏ 기타 (                     )

4.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무학/ 등학교/서당     ❏ 학교      ❏ 고등학교    ❏ 학교 이상

5.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셨습니까? 

                                                        (         년)

6. 선생님께서는 인권 교육을 받으신 이 있습니까?

  ❏ 있다  (     번)      ❏ 없다

7. 선생님께서 재 근무하고 계시는 곳은 다음  어디입니까?

  ❏ 노인 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 방문간호시설         

  ❏ 가정 사원(요양보호사) 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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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
평

하
고

 차
별

없
이

 노
인

요
양

기
과

 요
양

서
비

스
를

 이
용

 할
 수

 있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➀
➁

➂
➃

➄
이

게
 생

각
하

시
는

 사
례

나
 이

유
를

 
어

주
세

요

1-
3

물
리

 
근

성
서

비
스

를
 원

하
는

 노
인

이
 안

하
게

 원
하

는
 시

간
 내

에
 노

인
요

양
기

과
 

요
양

서
비

스
를

 이
용

 할
 수

 있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➀
➁

➂
➃

➄
이

게
 생

각
하

시
는

 사
례

나
 이

유
를

 
어

주
세

요

1-
4

경
제

 
근

성

서
비

스
를

 
원

하
는

 
노

인
이

 
당

한
 
가

격
에

 
노

인
요

양
기

과
 
요

양
서

비
스

를
 
받

을
 

수
 있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서

비
스

 이
용

 할
 때

의
 본

인
부

담
과

 등
 외

 서
비

스
의

 본
인

부
담

 등
)

➀
➁

➂
➃

➄
이

게
 생

각
하

시
는

 사
례

나
 이

유
를

 
어

주
세

요

1-
5

정
보

 
근

성
서

비
스

를
 
원

하
는

 
노

인
이

 
노

인
요

양
서

비
스

와
 
제

공
기

에
 

하
여

 
신

뢰
할

 
수

 
있

는
 정

보
를

 충
분

히
 제

공
받

고
 있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➀
➁

➂
➃

➄
이

게
 생

각
하

시
는

 사
례

나
 이

유
를

 
어

주
세

요

1-
6

수
용

성
 

노
인

들
이

 노
인

요
양

기
과

 요
양

서
비

스
를

 이
용

할
 때

, 
노

인
의

 욕
구

와
 

의
견

을
 충

분
히

 존
받

고
 있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➀
➁

➂
➃

➄
이

게
 생

각
하

시
는

 사
례

나
 이

유
를

 
어

주
세

요

1-
7

질
 

서
비

스
를

 원
하

는
 노

인
이

 과
학

으
로

나
 의

학
으

로
 

하
고

 질
으

로
 우

수
한

 요
양

서
비

스
를

 받
고

 있
다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➀
➁

➂
➃

➄
이

게
 생

각
하

시
는

 사
례

나
 이

유
를

 
어

주
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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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이

 다
음

의
 각

 항
목

에
서

 어
느

 정
도

 수
이

라
고

 생
각

하
는

지
 해

당
하

는
 곳

에
 ∨

표
시

를
 해

 주
세

요
(인

권
기

반
 

근
법

).

문
항

 
아

니
다

아
니

다
그 그

다
그

다
매

우
그

다

2-
1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이
 취

약
집

단
에

 
한

 
심

을
 가

지
고

 만
들

어
진

 제
도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➀
➁

➂
➃

➄
이

게
 생

각
하

시
는

 사
례

나
 이

유
를

 
어

주
세

요

2-
2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이
 노

인
에

 
한

 존
엄

성
을

 고
려

하
여

 만
들

어
진

 제
도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➀
➁

➂
➃

➄
이

게
 생

각
하

시
는

 사
례

나
 이

유
를

 
어

주
세

요

2-
3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이
 생

물
학

, 
사

회
문

화
 요

인
들

이
 남

성
과

 여
성

의
 요

양
 서

비
스

 이
용

에
 어

떤
 

향
과

 차
별

을
 주

는
지

를
 알

 수
 있

는
 성

별
향

평
가

 가
 이

루
어

진
 제

도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➀
➁

➂
➃

➄
이

게
 생

각
하

시
는

 사
례

나
 이

유
를

 
어

주
세

요

2-
4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이
 

상
자

나
 기

생
활

보
장

 수
자

들
이

 정
책

 개
발

에
 

 같
이

 참
여

하
여

 만
들

어
진

 제
도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➀
➁

➂
➃

➄
이

게
 생

각
하

시
는

 사
례

나
 이

유
를

 
어

주
세

요

2-
5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은
 제

도
 

반
에

 
한

 교
육

을
 받

을
 권

리
가

  
보

장
되

는
 

 제
도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➀
➁

➂
➃

➄
이

게
 생

각
하

시
는

 사
례

나
 이

유
를

 
어

주
세

요

2-
6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이
 장

기
요

양
서

비
스

를
 이

용
하

는
 노

인
들

의
 건

강
과

 사
생

 활
에

 
한

 정
보

를
 보

호
받

을
 권

리
를

 보
장

하
는

 제
도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➀
➁

➂
➃

➄
이

게
 생

각
하

시
는

 사
례

나
 이

유
를

 
어

주
세

요

2-
7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이
 노

인
장

기
요

양
의

 국
가

책
임

과
 노

인
 개

인
의

 인
권

이
 

 정
한

 균
형

을
 이

룰
 수

 있
도

록
 만

들
어

진
 제

도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➀
➁

➂
➃

➄
이

게
 생

각
하

시
는

 사
례

나
 이

유
를

 
어

주
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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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이
 노

인
에

 
한

 인
권

을
 인

식
하

고
 이

를
 확

할
 수

 있
도

 록
 만

들
어

진
 제

도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➀
➁

➂
➃

➄
이

게
 생

각
하

시
는

 사
례

나
 이

유
를

 
어

주
세

요

2-
9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이
 노

인
의

 장
기

요
양

에
 

한
 국

가
와

 지
방

 자
치

단
체

의
 

 막
한

 책
임

을
 법

으
로

 확
고

하
게

 보
장

하
는

 제
도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➀
➁

➂
➃

➄
이

게
 생

각
하

시
는

 사
례

나
 이

유
를

 
어

주
세

요

2-
10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이
 장

기
요

양
서

비
스

의
 공

평
한

 제
공

을
 

해
 충

분
한

 

 기
자

료
를

 분
석

하
여

 만
들

어
진

 제
도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➀
➁

➂
➃

➄
이

게
 생

각
하

시
는

 사
례

나
 이

유
를

 
어

주
세

요

2-
11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은
 정

책
개

발
단

계
에

서
 학

계
 

 
련

 시
민

단
체

의
 의

견
을

 

 수
렴

하
고

 투
명

성
 있

는
 과

정
을

 거
쳐

 만
들

어
진

 제
도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➀
➁

➂
➃

➄
이

게
 생

각
하

시
는

 사
례

나
 이

유
를

 
어

주
세

요

2-
12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은
 노

인
에

 
한

 인
권

리
와

 안
지

침
을

 고
려

하
여

 만
들

 어
진

 제
도

라
고

 생
각

하
십

니
까

? 

➀
➁

➂
➃

➄
이

게
 생

각
하

시
는

 사
례

나
 이

유
를

 
어

주
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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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

음
의

 각
 항

목
은

 3
차

 시
범

사
업

 
인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에
 

한
 질

문
입

니
다

. 
해

당
하

는
 곳

에
 ∨

표
시

를
 해

 주
세

요

항
  

목
아

니 오

3-
1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은
 사

회
보

험
이

다
  

3-
2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의
 

상
자

는
 6

5세
 이

상
의

 노
인

으
로

 한
정

된
다

3-
3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의
 수

상
에

서
 국

민
기

생
활

보
장

 수
권

자
는

 제
외

된
다

3-
4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에
서

 
여

를
 받

을
 수

 있
는

 
상

자
의

 범
는

 장
기

요
양

등
 1

~
5등

으
로

 분
류

한
다

3-
5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은
 재

가
여

, 
시

설
여

, 
특

별
여

 모
두

 세
 종

류
의

 
여

 종
류

가
 있

다
. 

이
 

 시
설

여
에

는
 단

기
보

호
, 

주
․

야
간

보
호

 등
의

 장
기

요
양

 서
비

스
를

 포
함

하
고

 있
다

3-
6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의
 재

원
은

 장
기

요
양

보
험

료
와

 국
가

지
원

으
로

 구
성

되
어

 있
다

3-
7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의
 보

험
료

 납
부

자
는

 국
민

건
강

보
험

의
 납

부
자

와
 동

일
하

다

3-
8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에
서

 장
기

요
양

기
은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지

정
하

고
 감

독
한

다

3-
9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의
 

여
상

자
는

 건
강

보
험

리
공

단
에

 제
출

한
 의

사
소

견
서

를
 바

탕
으

로
 별

도
 방

문
없

이
 정

해
진

다

3-
10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은
 2

00
8년

 1
월

 1
일

부
터

 시
행

될
 

정
이

다



- 
1

87
 

-

4.
 다

음
 문

항
은

 선
생

님
의

 일
반

인
 상

황
에

 
한

 질
문

입
니

다
. 

4-
1.

 연
령

 (
만

  
  

  
 세

) 
  

  
  

  
  

  
  

  
  

  
 

4-
2.

 성
별

  
 ❏

 남
  

  
❏ 

여

4-
3.

 선
생

님
의

 직
업

은
 다

음
 

 어
느

 것
입

니
까

?

  
❏ 

생
활

지
도

원
  

  
  

❏ 
가

정
사

원
  

  
 ❏

 사
회

(생
활

)복
지

사
  

  
  

❏ 
사

무
직

  
  

  
  

 ❏
 

양
사

  
  

  
  

  
❏ 

조
리

사
  

  
  

  
 

  
❏ 

방
문

간
호

사
  

  
  

❏ 
간

호
사

  
  

  
  

 ❏
 간

호
조

무
사

  
  

  
  

  
 ❏

 물
리

치
료

사
  

  
 ❏

 작
업

치
료

사
  

  
 

  
❏ 

탁
의

사
  

  
  

  
❏ 

상
근

의
사

  
  

  
 ❏

 기
타

 (
  

  
  

  
  

  
  

  
  

  
 )

4-
4.

 선
생

님
께

서
는

 학
교

를
 어

디
까

지
 마

치
셨

습
니

까
?

  
❏ 

무
학

/
등

학
교

/
서

당
  

  
  

❏ 
학

교
  

  
  

  
❏ 

고
등

학
교

  
  

 ❏
 

학
교

 이
상

4-
5.

 선
생

님
께

서
는

 얼
마

나
 오

랫
동

안
 사

회
복

지
 시

설
에

서
 근

무
하

셨
습

니
까

? 
( 

  
  

  
  

년
)

4-
6.

 선
생

님
께

서
는

 인
권

 교
육

을
 받

으
신

 
이

 있
습

니
까

?

  
❏ 

있
다

  
( 

  
  

  
  

번
) 

  
  

 ❏
 없

다

4-
7.

 선
생

님
께

서
 

재
 근

무
하

고
 계

시
는

 곳
은

 다
음

 
 어

디
입

니
까

?

  
❏ 

노
인

문
요

양
시

설
  

  
 ❏

 노
인

요
양

시
설

  
  

 ❏
 주

간
보

호
시

설
  

  
 ❏

 단
기

보
호

시
설

  
  

 ❏
 방

문
간

호
시

설
  

 

  
❏ 

가
정

사
원

시
설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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